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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절  연  헉

1914 8  합중국의민방위계획은 년 월에  회가  국가의  안전장

,  틸복지를위하여모든산업과자원 을 , 조정하고  유사시 ( & 솟속 ) 

s- ( 2) 에는국내의제반자원을즉시집중하여이용카도록조치할수있는 방회의 릴

2 the Council of National Defense e 

, 이는육군 , 해군 . 너무  농무  등 $  개  서  장괸으로 ) 구서  를  설치

. 한부시작다  후  국방회가  된 1918  년

12  월부터 1940 4  넌 월  파지도  사실상  공식정인  만방위  계획은

, 중단상태에있다가 )940 3 28 r J 넌 윌 얼 투우스벨트 (p.D. Roosevelt) 

( 배통이주및지방국 the 0iv%ston of state and Local 

a 

Cooperation )  을  포함한  국방자문위원회 ( the Nttonal Defense 

Ad-V%.o.yOon,rnt..i·n >]AZ4< 를쪨 W]WA>.]94]ty 부

6  월 4  통 (thePr(aidentia1ExecutIv*ord*r)  집행 에

]  의하여주및지방협력은멘방우 청 ( M c the Offic* of 

CIVIl Defense )  으로 . 내치되었다

t 

1941  년 6  월부터 195]  년 1  일에  이르는 , 기간중  잠재적인 m  적

()  의

(destructivecapabllltffes ?파괴능 과

 국의  국방

. 책이연동묑에따라미국정부의만방위정책  계획  및 <]  지침상 도

k1 일롄변 b . 다 ]931 1 12 년 월 r J 루우먼

( fl.s.Truman )  대통령은 1930  녠 ] ( 엽방민방우 법 th6.Pedoral Ci- 

vi1Def.r,s.Ac.oz  공법 920)  에 ,  서명하였으며 이  법에  의하여

@ 헌 H-z]SIt14-AX]W(tv...ti...1.&.ild.f....Prw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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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되었다  그  러  나  그  후 1 0  여  년간  에  펄  쳐  무  기  및  전  달  방법

a 

( delivery )  의  발달과  미의  국방정책  및  자세의  변경에 , 따라

. 이러한만방위정책및계획도체속하여텐경되어왔다 1961  년

B ]  윌 일  대통령  집행명령에  의하여 (theSecretaeyof 국방장관

oefens  이이  연방만방위  계획의  책임을  지는 , [ 한펀 측방성 tIzaDaferlSSDepar&- 

Inent)  의  에하기판으로서  민방위청이 . 셜치되었다  후 1964  년

3v31v et%(thesecritaryofth.Army)el 육 H-tId-YW  왼

, 민방위책엄을인수하  이에  따라  멘방위청은  국방장판의  관할에서 '-.·. 

. 육군장판의판할하에이전되었다

2  제 절  목 (ob]ectives) 적

(thegenera1war)  전면전쟁 에는  엄청납  퍼의  가능성이  잠재

()k )  되어있을지라도충분한에방및구제조치를취한다멸전쟁의참화로부터수백만의엔병 슴 을

 구할뿐만 , 아니라  적의  공격으로

, 부터야기되는재산의손실을상당허감소시킬수앴는바  이러

한조치가바로적의공격으로엔한긴급사태하에서인명과재산

, 을보호하고 ( e}  생존 보 에 f  필 불가결한  서어비스  및  시설을  유

. 지하거나복구하기위한계획적이고조직화된멘방위활동이다  따라

2 서민방위게회을작성함에있어서는다음의두가지기봉목적을

, 려하여야하는바

. 첫매  공격의  영향을  최쇼화 ( b 뻬 )  시키기 . 위하여  즉  취약성

(  쌈 ( vulnerability ))  을  감소시킴으로써  공격의  격과를  예방

w 

J 하기위하여펄요한수단및지식을제공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

-s- 



, 호하

],d's 십 IV 2.A]y}.] Al%q ;.Ai+(,..,../,, 

vors)  루  살  생자의  복구를 w  위한  수단을  제꽁함

' 써공격의걸과를구제하기위하여월요한게안작업및훈롄에

. 하파산을존한다

a 

5 외에도만방위계회은이러한제반활동을효율적으 Z d 정하

7  수행할수있는능을유지하위한행정적 치와 v-  멘방위 동

ta  을수행하기위하여 한 % & 지 업무 7 MM-. 팔

3 제  절  책 04 ( r·spon.1dilttIes·l 

, 법률에의하텬  만방위도 , 언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으

- 로 , 되어있고  연방정부 ( the Federal Govemnlent )  도 %r 필요 7 

(thecoord1natton). (uidance) 정 지도  및 (ass4et- 지원

anc*)  의  책임을 . 진다  실제적엔  긴급  만방위업무는 )  제 차적으

." (clvtld·fense)' 로주및예하기판이담당하며 멘방위

1930  라는말은 뎐  방만방위법 3 (h) 제 조  캉에  정의되어 . 있다

]  제 항  옌  방

1966  뎐 ( 개펍계획 the ReorgaIIieatton Plan) ]  제 호이  의차

rI]  퉁

 길

 방

 괸한

 M  은

  통

. 하여국방성 ( ] z 비상기획실 슈쇼러 소 tI%e OffiC8 of Emerency- 

Plannin )  및  기타  연방기관에  부여되였 . 다  대  통령령으로서는
' 

( 대통령에게유보 SW)  된  만방위  비상사태하에서의  비상조치권을

-7 - 



. 연방기판에위임할수없으나  언방기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

3  한든건급권을 사할  수  있다 . 본다

1 .  일방위청 2 1 연방정으  민방위  쳐입은 . 대통 1'0932  제 호에  의하여  국

, 방장괸에게부여최었꼬  국성안에서는  멘방위계  획의  이행책  임은  육군

, 장관관장하면  육장관  감독하  방장  를  수

. 행한다  이와  이  민방위청은  대통에게  유되거나  대통이

, 다른기관에이양한기능올제외하고  연방의  모든  멘방위  기능에

. 괸한책을진다

%  민방위청의알반기능은다에설명할 별개회  이외에도  국가

2%1  멘방위 획을  작성  및 , 지도하  주  및  지방민방위능력의 %w  을

. 조력하는것이다

S  만방위청은한전국 개 (ffr2thaRegtorlalOff{ces2 지청

4 고

Nassactlusetts  주의 Maynard, Maryland  주의 01niey, Geowia 

ThomasviIe. 주의 Mffchi8an  주의 Battle Creek, Texas  주의

Denton, Colordo  주의 %el-%vr·, Califonia  주의 .sgnta. 

Ro.a. Washington 5  주 의 Sot.hell-.)  을  통하여  주  및

'  지방자치단례와만방위계회 에 .  괸하 여 ' 킨멜한  영락을  유

. 지한다
 .  

2. 2 상실  상실장은  퉁 10932  하

4)  다음에제하는사항에있 퉁을  좌할  책 . 진다

(])  민방위에  판한 31  전쳬 획을 . 기획  지도  및 1  정하기  위한

T 

. 정책결정

-s - 



.  (2)  연방기판의  멘방위  임무 , 걸정  만방위활동에  관한  사열  및

, 평가  염방기촨 ' ·  상호간 의  활동의  조정  및  각  주와  엔접국가간의

1  민방우 찰동의  조정

(3>  주  상호간  및  각  주와  인접국가간의  삭호  원조협약 ( th· 

Il)Utualatrdcon)pacts ?의  주선  및 , 원장  만방위의  목적을  위한

t  제정의  촉진

3.  기타 2 연방기한 '  일부 기관은  래통령령에  의하여  특별한  민방

, 위기능이부여되어있으며  그  외에도  각  기관은  자체의  필수임무

. 또는기타연방의주요기능을수쨍하는데소요되지아니하는인인

, 물자  시  및  서어비스를 Al 민방  비상사태하에 . 있는  주를  지웬하

, 기위하여충당하고  이러한  잉여인원을  각  주의  훈롄목적을  위하

w  어이용할수있도록협 조할  핵임을 . 긴다

2  제 항  주  및  지방

ed  각주및지방자치단치는각기의괸할범위안에서반방위 무를

, 수행할책임을지며  주  법률  및  연방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믿

. 방위촬동을수행하기위하여월요한제획  능력  및  절차를  발시

. 힙다

4  제 절 ( 예방계획 prev*tIt ave Progral1)S} 

44 4 예방계 s  이라는  말은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모튼영향에대한인간및사물의취약성을감소시키기위한민

. 방위활동을발한다

-9- 



. 이를위하여연방정부가  담 . 당  하는  세  가  지  기  본  계  획  은  전  국  방  사

(thenatlonalfalloutsheltBrsystem). 성낙찬대피조직

(theoivild8fensswamtnsystem),  민방위경보조직 방사능  강

w 

&4.lw w rf%]4]i(tt,..ad%.logl.al.or4tor%ngandre$orts 

tng system ) , 이며  자례방위 ( trEA 2 the Self-Protection )  및

주요시셜의보호를위한제반조치에괸한일반대중교육도이

.  와밀접히괸런되어있다

]  제 항  방사성  낙진  래피소

천국방사성낙진래피계획의목적은다들에게기하는방법에

4) 알훤현바

A 

v 

. 요품울비축시칸다

2.  연방청사  및  기타  공공겐  안에  보조 ( 대피소 addit4onal 

shelterapace )  를 . 만든다

3 .  부동산  소유자로  하여금  매피소를 .·  만들도록  권장한다 . . 

4T t]] te]ANi <q%  훈 는 % 등 1)&t q)  를  율

( 적으로이용할수있는방안 )J)  을 ·. 준비한다

4 

A.. ] 멘방우  청 ( o .c .D ) 2  멘방위  청은  전국  방사성  냑진  대피계  획

(obJectiveo). (standards) 의븍적 규준  및 (trnp- 이행사항

lamentat%011 reguirements)  을 1 ,  정궁 여 이러한  기능의  엘부로서  다

-    M. 

(l)  보호규준의  섣정

1 0- 



(2)  배피소의  김사  및  표지  계획에  관한  지시

(  이 'NI]  옌방 피  급품  장  제공

(  시 cf]  피  시설  품목록의  판

(  히  래피소의  겐설  및  사용에  괸  지도

, 민방위청지청은대피소계획을감득하고  옌방  일선기관과  주

. 및지방자치단쳬에대하여기술지도및원조를제공한다

s.  기타 : 옌방기판  기타  모든  열방기관은  가능한 . 한  판

할하에있는신축건물및기존건안에방사성낙진대피소용

. 공간을제공하여야한다

C .  주  필  지방자치단체 2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옌방의  지일

-  하에주밍전체를수용할수있는 적절한  대피쇼를 , 착보하고  유

, 사시에주민듈을대피소까지이동시키는게을확립하는한펀  래

t)] 피장사용괸하일밴주만과  판원을  훈

. 런시려야한다

2  제 항  멘방위  경보  조직

( ) 이게희의윽은공격의경보 쑹완  및  기타  소식을  국내

4 

. 전역에걸쳐신속히천파할수있는채게를세우는데있다

A.  만방위청 2  만방위청은  북미  대공  방위  사령부 ( the North 

American Air Defenoe Command )  로부터  수취한  각종  경보를  건

. 국에전파하는경보조직을운용및유지할책임을지며  각  주

및지방자치단체의경보조젝을설치및유지하는것을돕기위

so%  하여각각 의  비울에 . 따라  각  주  및  지방자치단쳬에  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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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금을공급한다

4 

%-]  멘방위청지청은각주및지방자치단체가각기자체의경보조 을

 발전시키는디  조력하고 , 지도하며  상호  관계되는  경보사항에

, 관하여군사기괸과헙조하는한편  경보에  판한  정보를  연방  알선

t. 기판과주및지방자치단체에건달한다

8.  주  및 , 2 지 뱅자치단체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경보를

, 전파하  관할 <  민  여  따라  하야  할  제반  찰동을

M 알위한각만방위을펜 . 유한다

3  제 항  방사능의  강도  검사  및  보고

(thSnluclearatmclv)  계회의목적은핵공격 으로부터  곌파되는

(the 딴자능위험 radiologica1hazarda)q (g>A), E 소재 강

(R}  및  존속기갼에  판한  정확하  때에  알맞는  정보를  수취

, 및쳔파하고  이러한  위힙울  최소로  겅감시키는  수단울  알리기  위

. 한검사및뵤고체제와기판을설치할에있다

a 

A.. '· t 칭 <A]%  민 은  방사능 81 위  판한  를 2, 

. 수취 , 계휘  분석  및 t 평가하  이한  정브를  다른 . 옌방  주  및

· (R) 지낭기관피엘안터중이할용할수있도록 하는계통  및

s 차를정란다

. 한무믈하하

 방은

 방관과

 주

, 방자치단체에대하여훈롄 ]  글  및  지침과  수단  및  방편 ( A ) 

을게공하는한펀각주및지방자치단체의방사능겸사및경보체

/ 

'  제의유지를위하여재정적 치원을 . 한다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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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위청지청은방사능감도의검사및보고쳬제와방사능위

, 헙회평가척차를정하며  다음에  게기하는  업무들 t. 수행한

(])  방사능  위힙에  촨한  정보를 , 수집  분석  및  평가할  수

, '  있는능을발전시키 이러한 정롤  반방웨청 . '  본부 기타 언방

. 기판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 한다

(  기  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 ) 기상 욜

( e 에괸한자료를정기적으로전파함에있어상무성 솔솔 th 

D.yartmentofCommerc'e)  과 . 조한다

(3) 

)1-  방 능
 향을

 신속
 가하는

 유용한

  상학

(m.t.orological 술 t.hnique. )  에  관하  언방  일전기촨과  주

. 지방부자문및지블한다 . . 

s. 51- 기  연방기판 2 z  든  연방기판은  방사눙의  위험을  탐지  및

평가할수있는능력을구비하고방사능위험에관한정보를민방위

.  

 제할 -  록  좌야 . 한다

. 국방성예하의기타기판 , 내무성 . 농무성 . 보건교육복지성  현방항공청

( the Pederal AVIation Asnoy).raM% (tIT* 감유발공사 Ten- 

nesseeVa11eyAutholity)  및 (theVeteransAdn)tnt- 원호처

sratton)  는  각  방사능 t  사과를  전파하는  방송시설을  유

2 하 W 3, 으  상무성은  방사성  낙진에  관한 ( J 예보 꿍쓩  및  기술

. 지웬을담당한다

옆방기판이운하는이러한방송시설은각주와판계옌방기괸

4 

q (themutu·alp1anningwreement)  공동계최정 에 .  따라 직

접는시담한지방자치단체의방송망을통해여주의정사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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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망과제휴할수있다

C .  지방자치단체 r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과를  만방

위청지청에보고하기위한자체의연락망을수립및운영하는한

. 펀  보고발은  방사능  위혐을  평가할  수  있는  쳬제도 . 발전시켄다

A 이러한  임올  이행하기  위하역  주  및  지방자치단쳬는  다음에

. 비기하는업무를수행한다

(])  방사능 (tI%*rad%016gtcaldefense·quiP- 방장

171Snt)  를  유지하는  체제를 . 정비한다

(2)  공중의  방사능  겁사를  위하여  민간  공중정찰대 ( tI%e 

Civ%1 Air Patrol )  를  함한  민간 (  항공기 수송 )  제외 의  이

. 용칠차를한다

(3)  공공래피소  안의  방사능  위헙을  탐지  및  평가하기  위한

w  능력을

. 발전시킨다

(  이  방사능  방어상에 ·  관하여  일방 4  중에게  게속  하

2  한  수단을 . 발전시킨다

(  히  방사능  방어  훈계획을 . 지한다

49  

cd( g ) 게목적은든간산 포 후

 필요한

  설

( 호 facIlIties Protectffon msasures )  를 A  하  용  하

. 

A.  민방위청 2  전술한  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만방위청은  다

. 음과같은책임을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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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각  산업레가 , 옌방  주  및  지방기판과  볍력하여  비상계획

( emeweney plans )  을  수립하는데 . 조력한다

(2)  적절한  기타  영방기관과  협조하여  산업쳬  필  사업체에게

. 시설보호에촨한기줄석자분및원조를제공한다

(a)  기타  연방기관의  산업시설보호계회을 . 조정한다

' 

.  멘방위청지청은시설보호계획의협조조정 을  돕기  위하여  괸할

4(thefie1dst fs) . 갔 편

a.  기타 2 연방기관  시설보호의  책임을  진  기관은  판계산업

ty 사  따  를 ',  전 4  올  촉한

. 다 -  

C .  주  및  지  방  자치  단체 2  주  띳  지  방  자치  단체  는  이  계  최  에

. 참여하는산업및사업을장려및지원한다

s  쳬 항  훈련  및  교육

]  계획외  목적은  공무원  및  엘반주민에게  다음  각호의 1  을

. 제공한으로써멘방위환동에대비시키는것이다

(])  멘방위임무를  부여받은  각급 ·  공무원 및  군인의  훈련

(  기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1  멘방위 무에  종사하는  요원에  래

한기술훈롄

(  이 %1  일반 중  하여금  가능한  한 t 자 ( ) 요 , 하  공동사

' 회의섕존노력에  조력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

A .  만방위  청 e  멘방위청은  멘방위요원에  대  하여  특수  민방위

]  훈롄을실시하기우 한  계희을  작서할 4  임을 , 지며  다음에  게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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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사힝 도  그  책임하에 . 이행한다

(])  방멘방위 ( 참모대학 th· F·d·r·1 Civil Def·n*· staff 

College)  및 2  개의  훈련소의  운용

(2)  주  및  지방자치단치에  래한  훈롄자금의  지급

, 

)[.' ,' 모
  """ " ' " 

(4)  이러한  훈롄을  지도  및  후코하는 (nonove- 비정부단체

4 

rnmentairoups)  에  배한  기술지  및  원조의  제공

(  히  전국에서  사용할  훈란자료의  창작을  포합한  알반  교육

회의수립

(  이  옌방  일선기관에  배하여  민방위훈롄  및 iL  육계회에  괸한

만방위칭은만방위환동에한기술지원을위하여찬축가및기

(EWa)  사 에  대한 ( 직업개발계회 the profssiona%devlopnIent 

prw.at7.)  을 .. 지도한다
' 

NV71% ·l%  은 y, d ·1·1-hId%i, VI{CI-vM.] , 판 %.1  관 W 

ad 시셜에 8-  만 위푼롄을 . 지하  멘방위  육자재를 , 배부하

. 육자재의사용을권장하는한펀  훈련을 . 지도한다

e.  기타 <T 언방기관  기타  언방기관은  만방위청의  정책에  따라

1% Ji  Q  tAd 7 

, 및지방자치단체의훈롄제획을발전시키록지원하며  현재  사용하

, 는교육자재를발전시키고  자체의  훈롄을 . 지도한다 . 특히

(]) 2-  간 육 ( 복지성 th* D·partm·nt pf Health, Sdu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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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n, andY/efare)  의  예하기판엔 (WRP%2thePubl%C- 보겐소

HealthService)  는 ( rI]xthePu- 공중의료자조체획 웃르뺘덤땟하

blic Medical Self-Help Program )  을  발전시키고 . 지도한다

(  기  보건교육복지성 ( DIlE)II )  교육청 ( 7 2 th* Offic* of 

Education) '  은 만방위청을  려신하여  멘방위에  관한 2  성인 육을

. 담당한다
, 

(  이  농무은  농부  농촌  주들 9-l 만방위  사을 - 주

(AD)  지 시키기  위한  농촌졔몽체획을 ,  지도하며 주  및  지방자치단

. 체가이와비숫한계획을이행하는데핑요한기술지도를제공한다

C .  주  및  지방자치단체 2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멘방위업무에

· . 종사하는기간요원에대한훈련파반방위청및기타연방기관에서훈롄밭을 퍼교육자선발의책임을진다

6  제 절 ( 1]) 구제계왹 캅

g 여기에서  구제계회 ( reIlledlcal proranIS ) 55  이라  함은  연방

( 정책지침에따라행하여지는민방위촨동파서존자 the survivors) 

를구하고들의회복을돕는여러가지수단을제공함으로공

I 

격으로인하여발생하는직접적인영향을경감시키기위하여취할

. 수있는모든반방위활동을말한다
' 

1  제 항 (ErnererICy 긴급공보촬동 Put11c Informa on) 에

, 이계회의목적온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이  겐급

을요하는만방위에판한소식및지시사항을일반대중에게전파

17 



. 하는다

A .  멘방위청 z  전술한  븍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만방위청은  공

, 후수습필한곳물자를전달하  상방송

( emergency broadcstinE )  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는  책  임을

. 진다 A  상 태하에서는  생존을  위한  각종  지시  및  민방위에  관

( 한제반소식은비상방송망 the EllIerenoy 6roadct system 2 

SBS )  올  포할한  모든  가용 (  )  중개수단을  통하여  일반  대중

. 에개전달한다

민방위청지청은주및지방자치단체에배하여비상공보활동에

, 판한지침을하달하  상시에는  적절한  소식을 . 전파한다

B .  기타  옌방기판 z  모든  옌방기판은  긴급한  소식 ' 및  지시사

'  항 을  수하  를전파하 . 위하  공원  활용계을

. 세워야한다
. 

C .  주  딜  지방자치단체 t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공보

' . 자료를준비하여이를공보기촨에비 치한다 '  비상 사이하에서  만방

6  에  관한  공보  및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 의한다

(1) 51  을  구할  수  는  제반  치에  관한 '  사항을 중

. 졔한다 , 

(2>  각종  무기의  영향력에  관한  보도  딜 112-  사성  낙잔에  관

t 한예보를접  및 . 전파한다

(3)  주믿들의 (% )  사기 늦 를 .  유지하기  위하여 (%D 공지사항

) 협  반  를  속 . 한다

, 그외에도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관이  비상방송망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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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할수있도록이에촨한계획올수립한다

2  제 항  구제활동

, 졔획의목적은전텬전쟁상태하에서인을구하
% 재산

. 손을소화  한 x  목 을 q$p PM .]V. 

-. 촬동및근무는일반적으로지방수준에서수행하는비 4  종  계획

. 및이에따른특별한목적은다음과같다

(]) ( ) 구조 낼 -  파피된  흙더  속에  묻혀있는  생존자를

, 구출하고  주민듈을  안전한  장소로 . 이동시컨다

(2)  재산의  보존 -  필수  보급풀  및  장비를 , 븍구하고  재산을

(  을손상시킬가능성이있는물질 폭발되지  아니한 . 화기  가옌성

)  물질등 을 . 제거한다

(3>  소화 ( ty)( )  및  통제 -  소방촬동을  지휘 , 하고  화재의  확

(IC ) 산 찬  을 . 방지한다

' 

(z) l ( Law and order j - %  공 후에  실시하게  될 t 

, 의적용범위를동일하게하고  법튤을  시행할  정규  및  보조직원

. 을훈롄시키며  멘방위활동중  법령의  시행을 . 유지한다

(  히 (g ) 시 봉 - , 웅굽치료 (to) 가  및  원가를

, 실시하고  의료  자욉의  충분한  이용을 . 보장한다

(  이  파괴뭏의 4  부스 기  체거 - , 통로 , 대피소  공공시설  기타

fAA] g 부 211- 21  부 를 MAYolrn, 

p)  정화 ( Mb z th· d onta171ination ‥ ) -  만방위활동  및

' 복구작상랑히 '  안 전한  상하 SW  하질  수  있록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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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오염을감소는제거시칸다

(e)  생존자듣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AM)  급식소 를  마하

' 

'.,.....,  .... ..,..,..J,,.. . 

. 정화에핀요한물을언제든지수있도록확보한다

(10)  뵤건  및  위새 - '  안전한  우유  및  삭품을 , 착보하

R]- , 물의오염을방지및제거 며  쥐나  토끼와  같은 ( fi 설치류 떱

,  근충  및  기타  공중위새에 ( )  위해 스옴 로운  요를 1, 박면하

( %)  시계 덫 를  제거  및 -  매징 함으로써  절병을 . 예방다

(Il)  주택 -  대피소가  필요한  새존자듣울  위  하여  비상주택

(ell1Swencyhousin)  을 . 제공한다

(12)  긴급복지 ( .7t[h) -  생존자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복

; 지사업을행한다

(13) 

f ?건 수리

( ]  부요 끗맬 ) -  새  명을  유지하  다른  만방위

A(  동을 6]-  지휘 는디 '  필요 한  공공시셜  등을 . 수리한다

A. 2 만방위청  반방위청은  언방기관에  배하여  쟈  기판별  만방

3J  위게획의수 울  위한  기준  및  지침을 , 제공하  기존  조직을  강

drn ?는

 한편  민방위를
 위한

 제만

 자원을

 충분

 용할

  수

. 는방안에핀하여조언한다
. 

0- % 멘방위청온또한 음 y/]  기하는 7  무룰 0 : 행 다

J 
(])  주 1 치방자치탄체 4  하 1 만방위  관한  술지

. 를공한다
' 

(2) -  만빙 위의  목적을  위하여  비축하여야  할  보급품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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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양 릎 을  결하논 . 참한다

(3>  훈롄자재를  준비하고 . 교육찬동을 . 지도한다

. 만방위청지청은주및지방자치단체의민방휘계회을감독하고민방읨찰동읗왼한다
' 

B.  기타 2 연방기콴  기타  옌방기관은  멘방위업무의  일부인  연

l 

. 방의툭별계획을이행할책임을전다

(]) (USDA) 농무성 - ( )  적정량 표 의  식량을  생산  및

, 분배하도록보장하고  옌방식량  비축계획 ( the Federal food stoc- 

kpIle Programs )  을 . 지도한다

(2)  육복 ( DHUW ) - %l  겐육복 은 4  구

, 찰동의일환으로서  긴급숙박시절을  포함한 , 의료 , 급수  보겐위생  및

, 복지에관한제반졔획을발전시키고  복지활동에  관한  지침을  하

, 달한편  약품  축을 . 독한

(s)  노우성 -  믿방위  요원의 (A)  충원 을 . 담당한다

(4) ( 주택금융청 th* HousIn and Hom* Fir1anoe Aency 2 

BEFA)  비상주택  및  이와  관런되는  공공시설의 . 건설  수리  및

4]  관리에판한 획을 , 수립하고 31  급  급수  및  위생시절을  위한  언

. 방의원조를제공함에있어보겐교육복지성과협조한다

. 민방위의책임을진모든연방기판은  주  및  치방기판이  비상려

](thepreernerger1Cytraintngprograms)  훈련 을 t  수 함

. 있어지도및원조를제공한다

4 

L.  주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상사태하에서  만방위에  판한  제 1 

차적책올지있는주및지방자치단체는다음에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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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이행한다

(]) Y  반 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갸기의  괸할하에  았는  반

4 자촨  차 A. 

(2)  민방위촬동에  이용할  수 .  있는  장  및  보급품의  소재를

. 착한다

(3)  특수훈을 , 하  상  탐  방활동부

. 를정한다

, 

<4)  된  주  당국과  상  웬약을 . 한다

(  히  상사태의  상황  및  자웬능에  판한  룅가절차를  규정하

( '  고상급기판 지방자치단체 는 , 주  주는  멘방위청  지청  및  촨계  연

)  방기관 에  대하여 . 조언한다

(  시  필수시절에 '  대  한  긴 '  급수리 의  릭요성  유무를 . 판정한다

(  기  국만  상식량 (th0NationalErn·w·ncyFood 쇼기준

Consun)ptlorl standard )  을 . 준수한다

(e)  콰할하에 9(  는  제반  자원  용가능 ( 곈진

ty ?을  판정하고  정걸한  보급품을  제공하는 . 한편  불안전한  보급품

. 은사진애제거하여사용을뭇하게한다

( 의기부 contribt%ons )  를 , 권장하고  이를 . 이용한다

6 제  절 t 지원업무 suppor tine s er%ic es ) 

g 여기에서사용하는  지원업무 "  라는  말은  모든  옌방비상대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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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적용되는근무계획으로쐐예방적빛구조적밍방위계최을지웬

. 하는것읕말하며  이에는  다음의 6  가지 X]  주요 획이 . 있다

) 제  항  손해의  평가

. 이업무의목적은각급공무원에대하여비상멘방위촬동을결정및지도하는데필요한일방위상황에관한주요장를제공에있다

A . ]  민방우 청 2  민방위청은  민방위의  목적을 . 위하여  핵공격으로

부터발생하는주민파자웬에래한손해의평가쳬제를발전시키

, 고  소요량을 . 판정한다  이러한  평가체제에는  자료  및 . 정보쎈터

, 자료분석시설  기술  및 , 방법  필요한  교윽  등이 . 포함되며  만방위청

J 

, 은또한손해평가체제를수립합에있어  연방기관과  주  및  지방자

. 치단쳬를지웬과고자분에웅할책엄을진다

, 비상사테하에서는만방위청은자체기관뿐만아니라  다른  방기관

, 의평가체제를이용하여손해및상황보고를접수및평가하고

. 필요한경우에는이러한평가결과를전파한다

E.  기타 2 연방기관  기타  옌방기판은  각기  관할지역  안에서

, 손해평가및상환의보고를이행할책임을지며  민방위의  목적을

l 

. 위한척당한자료를멘방위청에제출할책임을진다

(op)  상기획실 은 (theNattot1alResource 국가자원평가센타

svaluatton Center)  를  통하  자의  공금능을 , 유하  공
/  고

. 격후자원관리활동을분석한다  옌방자웬판리기괸  및  만방위청은

4   자상팡판한한자를상할 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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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주  및 2 지방자치단체  멘방위청  및  기타  엔방기판의  지

, 침에따라주및지방자치단체는손해를평가하  장촹를  작

. 서하는데월요한제반정보를수집및준비하며  비상시에는  그

. 자체로서손해의평가및능력분석을행한다  지  방  자치  단  체  는  제

. 반정보를주에보고하고  주  는  이  를  연  방  일  선  기  관  및  민  방위  청

. 지청에보고한다

2  제 항  투  신 (c 7111)UT1ication) 이

, 이계회의녹적은어떠한공격하에서도지댕할수있고 , 연방

T  및  지방의 .  만방위동 을  지도  및  조정하기에  적절한 .  돔 선체제

. 를수럽하는데있다
-  

·)j  국 은  국가 ( 신괸 the NatIonal Cortrmuntcation syst*tnX 

NOS )  의  행정관 ( ii&. ttle Executive Awnt )  으서  국가쳬신

'(the 기관의루조내에서펑상시의군통선기괍및옌방체신기관

F.d...1 T.1.......i..tA... sy.t.dePTS)  은  이용하여 4 멘방위

S%. YIdV t..1.......i..A., .......)i y]]iTt. 

Aw c·  만위청 3  만방위청은  방위  쳬신청 ( trIe Defense CornIIlU- 

n1cationsAgencyDOA>  과  협조하여  어떠한  공격하에서도  가동

w 할수는연부와추지방자단간상통센망을설치할책임을진다

만방위청은또한주및지방자치단체가만방위비상활동을계획

.. 합에있어기술적및재정적지원을제공하며 r J 아마추어  무선

( 사 th.e amatetxr radio operators )  의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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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칙올 . 수립한다

, 만방위청은주  지방자치단체  릴  기타  지방기관이  고도의  비상통

. 신능럭을최득하도록지도및왼조를제공한다

B .  주  및  지방자치단체 2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상퉁진체제

, 를받전및유지할책임을지며  다음에  게기하는  업무도  함께

. 수행한다
, 

(])  코요한  주  공동통신망을 . 조직한다

(2)   상  를 . 4  d]A  설  헌  주  1 방  존  통신  판

. 을룽함시키는계픽율작성한다

(  이  공공기판의  우펀배달부와 2]-  조 여  만방위업무  운상  우

선권이부여된락업무를우선지으로이행하기위한계획을수립

. 한다 · 

3  제 항  수 (transporta&tIon) 송

A  이계획의 적은  비상만방위  활동을 -  수행히 는데  필수  불가결한

m 

' 수송기괸을언제든지이용할수  있도록  하는데 . 있다

4 

A. 2 민방위청 (the0fftceofErnergencyTrans- 상수송처

po.tatton20ET)  와  수송에  대한 ]  제 차적  책임  가지고  있는

기타연방기괸의제반기회에따라민방위청은주및지방자치단

% 가방수송을한각종

  차를

l-  수

. 한다

' 

B.71( lt42 w % (tI,.0.n..aIS.r57'1c.s 반달 부

Administration : GSA  국방동웬  총본부의  하부기판으로  찬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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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의구매나처분을하는 관 는  연방민사기관의  쇼요를  충당하기

.  

 S] , 격

( 과 the M%litary Traffic Management and Tern14nal Ser3/ice 2 

MTMTS )  는  민방위활동을  위하여  멘방위청에  일반수송  및  교퉁판리

. 서어스를제공한다

G.  주  방자단 z  주  방자단는  상 5(  방

2  할동을수행함에있어제 차 ( 수송지원 the s*condary transpor 

ttton resources )  을  유사시  즉각적  이용하기  위한  계최을

, 수립하각기의상순송업무를계회히펴  실제로  이를  이헹함에

있어모든에하기괸직업적민간단체및비영리산업기판과같

t  사설단체로부터  지원을 . 구한다

4  제 항  군사적 (Inilitary 지원 suppore ) 

(nd1itary 계목적은민방위지원에군사적원

assisrnnce ?의  제공에  관한  게획을  수립합에 . 있다  이러한

2]- . 지원은주및지방자치탄체의능범위안에서충적으행 며

. 국방성은예하군부대를만방위의목적을위하여언제든지이용할수있도록한다

. 

A. : 육  육장판 (test 습 exercises)  을  함

, 한만방읨예활동에있어서의군의참여에판한정책및게획을조정하고

( ) 성 쏩  탄위의 . 정책  책임  및  계획에  관하여  국방

( ) . 장판에게조언 땔 한다

-2 육군장판은또한멘방위지원위하여군기관에서발하는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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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나명령을재검토하고  전국적안  운영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 방법을귄고하며  멘방위지원을  탐당하는  군기괸에  대하여 ( ) 군 뚜

31  이특별한이헤판게나책임을가지고 는  민방위사항에  관한  최

. 근의정보및안내사항을알려준다  비상시에  육군성은  민방위

. 원을위하용할수는헌군안용을및퉁제한다

. 민방위청지청은군판구와의락및헙조를유지하고  래기중인

4  비병력을  민망위  촬동에 -  이용히 도록 . 주선한다  군사지원  계획과

( 믿랑위계칙과의조정은지방민방위조정위웬회 the Rwional CIvil 

Defense Coordinattng Soarde )  가 . 행한다

6. ( 평참지원 loostics support ) e ( 방위보급청 the Def*n- 

seSuprnyAgerlCyDSA ?은  만방위를  위하여  보급관리와  같은  병

. . 참원을 공한다

c .  기술치  원 ( ewineeriw support ) 2  미육군공병닸 ( the 

U.s. Army Corps of Endneem )  및  해군조선 ( the Na31y's 

Sureau of Yards arId Docks )  은  대피소 1  사  및 . 표지계획  공용

. 대피소계획과같은업무를지원한다

D.  주  및 2 지방자치단쳬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계획을

. 수립함에있어적당한군사당국과협조한다

6  제 항  자웬의  이용

이계획의목적은국가비상사태하에서민방위를위하여군사

. 지원을포합한주요자원의효율져이용을강함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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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삿정부는국가안젠보장을위하여필요한경우를제외하개인

ed 기  체를 st  수하  나  운  하지  아 . 한다 .  

]964  이계획은 년 1  월 14  일  비상기획실 .  및  멘방위청간의  협

% ( 각서 th. 0EPOCD MemoradUI)1 of understand%ng 2  여기에서  제

1  차  및 2  제 차  자원을  구분하고 )  있음 에서  정한 -  비 에  따라  운

( 하눈주공동도매재고품 interstate Wholesale stocks )  및

1 % 제 업자 Ali ( 품 nIanufacturerst inventories)  은  비상기획실

장는대리안이정카는우선순위및중앙게획에타라연방

. 자웬기판이통제하며  일반적으로  각  주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소매

(retailatock) 용재품 E  품인 '.2  차  자웬운

. 연방기괸의캠독및조력하에주및지방자치단체가동제한다

, 러나연방정부가와같이할수없는경우에도  각  주는

1  당해주안에있는제 차  자원의  이용을  지시할  수 . 있다

A. 7 민방위청  만방위청은  다른  방기관과  협조하여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비상사태하에서의기본적인요소를타개하기위한

(A]) 인력 ·yrnaripower)  및 2  제 차  자원의  사용에  관한  절차

. 를준비하는데지도및조력한다

7  방은전술한방 무틀 , 웬하  상사

'  에서는기본적요소를타개하기위 하여  적당하다  안정하는  범위

91  안 서  각 7%<1 X]2  차  자원을  재분배하는  업무를 .  수행하며 상

t 황관를

 주

1  위한쳬 착 ' 자원  룰  견적하  를  준항  서 , 연

w 방자원판을  위하  민방위의  우신순위를  뉜하  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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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대한요구사항을정한다
.  

6 .  기타  옌방기판 r  가용자원의  긴급수요 ( urgent demands ) 

'l 를충족시키기  충부한  경우에는  연방자원기관은  상기획질에서

. 지시한우전순위에따라자웬을할당한다

C.  주  및 2 지방자치단체  각  주는  화할하에  있는 2  제 차자

1  원과연방정부가사용을허가한제 차  자원의  사용을 . 지시하며

( 급 r8SUpply )  을  독  하  방자  단  가  필자을  득하

뉼데조력하기위하여당해주에파견된연방기판의대표들과엽

- . 무를 한다

el-  치방자치단체는민방위찰동을위 여  필요한  자웬회득에  촨한  절

, 차를정하고  옌방지시에  주요품목을  공퍼사고  효과있게  분배하기

( 위한배급제도 ths rat%oning system)  를  운영  및 . 발전시컨다

행정적조
'M..ur.s 

) 

( 조치 Ad n<strptive 면r7  제 절

여기에서사용하는행정적조치라는말은본질지으로행정적인

5-. 성격을가지 . 있으면서 y  살질적으 는  먼방위게회을  지원하는  모든

, 활동올말하며이러한행정죠치는모든비상뎨책에전반으로적용할수있는것이지만

 여기서는  특히  민방위와  판롄되는  부문만

. 을다루기로한다

w 

1  체 항 (Et7)ergency0peratiWCenters) 상지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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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퇸본부를제공합에있다

A. 2 비상기획실  비상기획실은  비상지휘본부에  관한  정책  및  계획

. 을수립하고각급기판에서이러한시설을설치하기위한계획을조정하는책임을전다

s. %:  벤방위 민방은 (th..mergencyFed- 연방상지본부

ccr*l 
casial Geotars )  에  관한  설계도안 ,  위치의  지정 .  겐축  릴  필요한

. 행정지윈을담당하며  외  에  도  주  및  지  방  가치  단  되  가  각  기  의  비

. 상지취분부틀설치하고정비하는데재정적지원을제공하는한펀이러한본부의설계기준및장비지침울정한다

c.  기타  언방기판 2  기타  연방기관은 '  상기회실 이  정하는  기준

(OSA)  에따라멘위청및일한조달본부 의  지원하에  각기

o]  현지비상활동에폘요한시설을설치하고 러한  시설을  지휘 ·  감

. 독한다 , 

D. · 주 2  지빵자치단 주  지방가단체는  각 1 가

. 비상지휘본부돌걸치하고  여기  근무할  요원에  대한  훈련찰동을

. 지도한다 l 

2'  제 강 (oxvil'Oefense0perat,tngPians) 민방위운염계회

, 이계획의목적은각합기관이비상시민랑위  촬  동을  치  도하는

.  데필요한각종게최 절차  및  조직을  준비함헤 . 있다

A.  맨방위청 2  만방위청은  다음과  같은  책임 . 잔다

(l)  국가  전역에  길친  비상민방위본부조직에  촨한  계회  및

. 절차를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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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옌방기관이  각기  자체의  민방위  은영절차를  위한  지칭  및

a 

. 기준올제정하는데깎여한다

(  이  주  및  지방자치답체가  이용할  수  있는  멘방위  운영지침

. 및키준을정하고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만방위  운영계획을  지원한

% 

. 다  멘방위청  치청은  자체의  운영계획을  발전시키는  이외에 ,  주  및

.  지방카치단채가연발의정책 게획  및  체제에  따라  각기의  민방위

. 운영계획을발전및개성하는데언하조한다

' 

B.  기타  언방기판 2  모튼  연방기관은  만방위  촬동이  관한  계회을

. 수립하고제반졀차를시행하며  각기의  일전기관의 .  계 회을  지도하는

. 한편이러한계획을비상기회실 . 민방위청  기타  옌방기판  및  각  주

tI  칙과  할 RA  을 . 진다

C .  주  및  지방자치단체 2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책입을

. 진다

(j)  비상업우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기의  판할하에  있는  제반

. 자원의동웬계획을수립한다

(  기  각기  가체의  만방위  운영계최을 . 작성한다

(3)  전술한  제반계획에  촨한  교육을 . 셸시한다

3 제  항  시혐 ( tests )  및  연습 ( exerct eee·) 

3  이겻은운영눙력을평가및증전시키기위하여민방위계 파  활동

. 을길제로실행하는계획이다

A. 2  민방위칭 만방위청은  젠체적인  믿방위시헙  및  연숩계획을  세

,  우이를지도하머 국방장판의  결정에  따라  젠국적인  민방위 4  옌 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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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치도및운영에참여한다  만방위청은 '  또한  다음의  업무를

. 담당한다

(  데  연방기판과  주  및  지방자치난체에  매하여  민방위  연습

( 에창가하기위한가정 {5 l assumpf.tons ) .  지힘 ( uide- 

lines )  낄 ( 상황가료 situational material )  률 . 제공한다

a 

(2) 

-m 

ty 

  & 

Af  

- 하여군당국과의연락 . 유치한다

' 믿방위청지지은전국적인멘방위시험에참여하고주및지

ed 방가단가각멘방

. 

 활동

    관한

. 을시힘하는데있어가문및지원하며주만방위연습을감독한다

.  

B.  기타  언방기관 2  멘방위의  처임을  지고  있는  모든  연망기

y  판은전국적인멘 위면습에 . pl  참가하며 각 의  엘센기관이  자체의

. 시험및연습을행하는데조인및조력한다

C.· 

 17 

fy 

 XI%  

전국적민랑위연습예확가하는이외에가치의만방위능력을시

'  험

fy  연습한디

4  지 항  연방의  월조

T 이계의목적은다음에게기하는방에의하여각주및지차치단치가멘방위눙력을가질

 있  도록  셀  잘  적  인  원  조  를

-3 2- 



.', 제공함다

(t)  민방위원 . ,, 행정지원  훈련  및  상지휘본부  둥을  위하

(2)  언방이  보유하고  있는 t 잉여동산 leederal surplus 

personal propert.y ) ..  방사능  방위장비  및  래피쇼비축품을  기증

. 한다

(3)  훈련을 .. 보조한다

A-. 't  멘방위청 연방가금으로써  주  및  지방가치  단체에  대한

.. 재정적지웬을하며  가금사용에  관한  방침을 .  겸 정하고  가긍이

. 지시한용도에정당하개사용되였는가의여부를판정한다

( 덴방위청은또한지방자치답체가만위의목적을위하여이용할수있고또한이를위하여필요한멘방위청지청은연방원조에판한신청올사정

 효 )  및  처리하고  치역단위의 %  만 윔  게

) 획을감득  및 . 운영한다

e...  타 71 2  방 촨 반말  본부  민방무가  부 31 연

기판이잉여부동산및동산을이용하는데에판한계획과절차

w 

 .  

'  

*'P   *  'rn 6 

w 규칙을정한다

C .  주  및  지방가치단체 2  주  및  지방자치난체는  자기의  예하

기판에대하여얻을수있는원조에판한사항을알려주고연방

가금을센청하는업무이외에옌방으카금및재산외사용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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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도록 보장할책임을진다
연방이정한필요조건및정책에

3  게 항  조사언구  및  받젠

이계획의목적은믿방위촬동에이용하기위한가광적합한

.  방법 물자  및  시설을  찾아내는데 . 있다

· .  조사연구의제목으로서는대피소 지웹체제 무기의 . 영향력  방사

. 서낙진이환경에미치는영향  손해펑가 .  수리  및  계회  작성상

. 의폘요조건등이다

A.  민방위청 2 .  민 방위청은  낌방위의 -  적을  위하여  다음에  게기

. 하는업무를수행한다

())  외부계약가와  공동으로 (K$)  기존 하는  계획상의  소요

. 듣타개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고이를집행한다

(  이  외부로부터  조사겔과들  수립  및  분석하고  이를  민방위

%  에적 할  수  있는가 ! 우  여부블  판정 . 한다

민밤위청지청은조사연구보고에판한열랍셀을설치및유

지하고주및지망가치답체에대하여민방위계픽작성에유용

. 한조사견과를안내한다

B.  기타  연방기판 t  만방위의  책임  있는  모든  연방기관은  만

, '  방위청과협조하여 민위게획을 수립  및  지도하며  쟈기  담당한

k 지역안에서의민방위에판한계획에판하혁타기판에조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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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주 ·  및 (  치 자치단체 2  주  및  지방  자치단체는  다음의

. 업무를담랑한다 -  

(l)  만광위청  또는  다른  기판이  졔공한  적졀한  조사  언구

. 결과를채택및이용한다

a 

(2)  지멸 · 틀  타개하기  위하  특렬한  사연추  행

w 

. 한다

.  

(3)  조사연구를  요하는  일반적인  문제에  판하예  먼밖와청에

.. 조인하고연가주의공동계최의수립딜이행에협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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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절  총  칙

2251 ( 게 조  의희의 ) 정책선언 ( 의회 the conress )  는  오늘날과

%( 같은열핵시 Cf  핵 다 the erlsrISOnuslear age )  에 ai  있 서

6( 미합중국의방위는이  미합중국  주석법전 2251- 2294 제 제

)  조 에서  정한  제만  조치를  법률로  제정할으로서  최대한으로  달

. 성할수있음을인정하고  공격으로  부터  미합중국의 (Afi) 안명

21-  재산을 t71 보호 p  한 E 34% 방 ( the systen, .f civil 

d e f e n s e )  를  마  정하  는  한  펀 .  멘방위  의 x  임을  연  빵정  부  와  각  주

및그예하기관에공동으로부여하는것이의회의정책필뜻임

. 을선언한타  연방정부는  필요한  지시 ,  조정  및  지도를  하며 . 

( 1 이법 만랍위법 1951 1 ]2  년 웡 일 )c])  공포 서  정하는  바에  따라

4 

( 연방만빵위청 the Federal Civil Defense Administration )  을

.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게공하여야 . 한다

2252 ( 제 조  정의 )  이  법에서 (a) // ( 공걱 attack ) I/  이라  함은

t 태업  옷 2 sabotage )  에  의하여 . IE  는 ( 폭탄 bombs ) ,  포화

t Az 꽁 she11firo) , . s-. (/hiMC)  원자력 세 촤생낭 에  의한

.  수단이나기타무기에의하여 합중국  안에  있는  만간재산이나

d 주에대  실질적인  손해 IE  는 (  상해 뺨 )  를  발생시키거나

( 발생시킬가능성이있는미합중국의적 )  에  의한  일련의  공

. 올말
' 

rb) )y (6tx01defense)s  민방위 라  한은 (l)  미합중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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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에의하여일반주단이받계되거나받게될영향을최소

. 한으로하고 2)  어떠한  공격에  의하여  야기된  수  았는  긴

,. 사대에대치하며 (3)  러한  공격에  의하여  파손된  중요  공공

( 기관및시설의긴급수리는긴급복구 the emerency res- 

toration )  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하는  모든 . 활동  및  조치를

j. 맏한  멘방위라는 . 말은
-  

(A) (anticipat.dattack) 상공
q '  반

(  당학  .  운  원

. 수립  요웬의  모집  및  훈럴 .  조사연주의  지도 .  필요한  물자와

r  급품의 달  릴 .  축 적절한 (wamtnystems) 체제

. 의준비  대퍼소 . .. 대퍼지역 %)  통 소의  건설  또는 . 준비  필요한

( 경우에는건안의비군사적소개  샬퓨 )  등을  포함한다 ) 

(F)  공격중에  취하는  제반조치 (  이에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군사

m 1 당국 눈  던사당이  규정하는  수세적  방위규정 ( pass+57e 

defense reuLstiorlsl  의 .  시행 요원의  태피지역으로서의  소

N 

, 개  통  및  잡의  통제 . %i  등화 게  및  만간  통센시설의  통

) 제및사용둥을포함한타

(C)  공져후에  취하는  제반조치 (  이에는 "  소촤작업 )  구조촬동 .  긴급

. 의료위생롱사  특벌한  위험성이  있는  특수루기의  감시 . 

(135} 불발 8 폭탄 ·J·l.%W(4&ty)R .P]. .ffE-yId. 간

7  파손된주시설의긴급수는복구작 등을 ) 함한

(  이

t ?편제장비

( organlaattonal equip11ent ) e  라  함은  청장

.  -zo- 
.  



( tIxe Administrator )  이 (l)  개엔  장비와  구별하여  만방위  기

w, 돤궐 (2) ( )  유 컨 나 A  아  산

A  의전부또는일부를언방정부가 담할  필요가  있가고  판정하

. 는장비를말한다  러나  편제  장라는  말은  민방위  계희의

, 필요에의하여비상허많수량이요구되는경우룰제외하고

a 

( F),  지방자치단체가통상적 쿄 으로  당해  지방의  각종  재헤

t R )  흠 시에  이용하는  장비까지도  포합한닥고는  해석하지  아니한

. 가
' 

) 띠 f/ t 물자 maeertals ) 11  라는  말은  원뢰 .  보급품 ,  의약품 , , 장비

. 부분품및방위에필요한기술에관한지식기술적방법을포합한다

e (fac ities)I/  이 시설 끄 이라는  밀은  이 t  에서  답리 if-  정하

. .%. 1  우룰제하 건물 공공 눌 w  릎 . 한다

(f f/ 2 t 미 중국 United states ) f/ mT  는 // ( 주 states ) IT  라는

. 날은각수 r J t 릴럼비아 득별지구 tIoe District of Columbia), 

( 1 준주 우시 theTerritories)  및  미합중국의 ( 1 속령 멸

the Possessions )  을 i . 포모 한다

(rn I/ ( 안접국가 neuhborlng countrIes ) f/  라는  말은 r pl-J 캐나

toanada)  rJ(Sextco)  를 . 포합한

2253 ( 제 조  행정상의  권한 )  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및  직무

. 를수행하기위하여다음에게기하는권한을가진다

(a)  공루원법에  따라  미합준국 t  킬럼비아 )  특별지구  포함  또는 '  다

-4 l- 



( 른곳에서직무를수행할민간엔요원 Civi'ian Persormel )  을

. 채용하고 1949  년  적위  분류법 ( the ClassIfIcation Act )  에

( 따라이러한요원의뵤수 the Compensation )  를  결정하는  권

fb) 

   규을
  하

 필한

  안

 100 

.(  하의시간제근무 는  임시지의  문관 (  요원 이에는 25  입

r J  이하의영국멎 캐나가 자치령의  국을 )  포함한라 을  채용하

.  는권한 중국  곡된  타른  지장 1  는  직위플  유하

-7  이로부터보를받고있는자는자문위원최위원으로근 하는

%I 기간중이러 -7  근 에  데한  추가수당을  지급받지 wi 못하 ,  기타의

-T-  자듣윈웬최위원및시간제근루 는  임시직 -X  문  요원은  무

A 

l-  보수로근무하거나청창이정 는  바에  따라 (B)i30 일당

7  이하의보 를  받을  수 .. 칠다

(c)  연랑기관의  공동시겸을 .  이동하고 주정부  또눈  지방자치  한체

의동의를얻어주및지방자치기관의공공시설을언수릴

.  이용하는관힌 필요한  지기판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 권한

-FE  수시로요주되는인 는  기판에  의한 -t  보수의  자발적  봉사

. 를이용하는괸한  이러한  개인  및  기관을  틈합하여 ]-  미흐 중국

( 민방위대 the United stat·s Civfl Defense Corss )  를  설치

. 및조직하는권한을갛주에위임하는권한  다만 . -  이러 한  민방

·F  위대요웬은미합중국의공 원으로  간주되지 . 아니한마

(d)  법률의  다른  규정에 .  불구하고 보즙품 ,  장비  및  시졀의  기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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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받으  이러한  기증물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만방위의  목

a(  을  하  용 T  분하  권한
· 

(  이  연방기관이  지출한  제반비용 T  는  적원의  보수  및  이 t% 

%  의한물자및시설의이용는소비에 한 1  비를 R 자금

(m 가용 )  향위  안에석  변상하여  주는 (k 권

(  회  관영 .  인쇄소 영업적 f  는  사절  안쇄업소나 ( 제본소 &y) 쁘

( 로부터정부지정인쇄업자 the Publi. Prinrer 2  의  주문 IE 

IS95 1 12  는 넌 월 일  승일된 71( 인쇄 t+,e e,i,t}w A.It) 

12  제 조에  따라  발하어젠  증서에  의하여  월요하타  정하는

. 인쇄  제본  및  백지장부용  기체를  구입하는  권한

()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  규정 부 )  및

. 규칙을제정하  자기 A  임하에 a@  가  지명하는 A 6 1 으 t]d  금

-T   %  아 A   -( 

' 를수하하거나수할수있는권한

(h)  주 T  는  기타안에  대하여  상당한  통  및  발언  기최를

58 제공한후승안된만방위계씩을하여이 3  한 ITiq 9 

d  이 에  의하여  셜정된  조건에  따라  자급 t  지 되지 q%Irn  아 을

· '  빌 견한때에는이러한 주  는  기타 7}l 인에 7%r@'l M o]V 

러한잘못이없을으로안정할매까지이법에의한지출

( 예산  또는  이  법의  목적을 , 위하여  지출상에  잘돗이 W  는  승안

%-  하  할  수 ) 자  부  주 T 

ty  올 pd 2 94 tid-  는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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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은전술한바와같지출상오류가시정되 음을  일정할때

7  까한주 는  타인 e})  한  산  정을 IA  류 나

xi]  실 상  지획에 )]  엘 하는  운계회에  대한  출을  시한하여야  한

.  다

,  다뱐 이  항에서  말하는  기타엔은  주의  예하기관  또는 , 단체

t 201 제 (  합 t  합중국 %5  주 전 50  제 편 , 2281 부록 게

%) -CI.  힝 에  의하여  설치된  주궁동만랑위관 IE  는 . 개엔 .' 법안

, 협회  주  및  그  예하기관의  보조기구를  포함한  모든  성격의  기

. 타단체를말한다

W·12234 (  조 고용제한의 ) 면제  이  법 4  제 이조 (  비항  필 ( (  야항 미

i  합중국주 전 30  편 - [ 30 .  부록 하 제 편 부록라 M- 

%12253& (t%)  항  및 (c)  항에서  부여한  권한은  대몽령이  정하는

..  규칙에따라행사하여야하며 태통령은  한  전술한  권한에

18 의하여채용하거나그의봉사를이용하는자를제  편 281 제

. 283 , 264 , 조 제 조 제 조 434  제 조  및  제 1914  조와 ( 개정법령 the 

fievisedStatutea) 190 t 5  제 조 제 편 99 )  제 조 의  시행으로부터

, 면제하기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 앴다

2256 ( 2 ) 제 조 보안규칙 선서 MI  청강은  정보  및  재산에  대한 , 접

-7[- 근제한규점을포합차여필요하다고생각하는보안수칙및안전

 정을 . 정한다
.  

of Intrss%3gatlon ) IE  는 CI-  른  정부  수사기관의  조사  기록철

t 4- 



19- 내에당해적웬의보안에데한성실성이나신빙성이의싱스럽

, 는기록이없다고판정되거나  러한  기록이  발견된  경우에는 , 

2w 현방수사국이당해직웬에관하여척저한수사를실서하 , c] 6) 

.  관한조사보고를청장이서면으로평가하는때까지 이  조에  의

WT  하여접근이된정보 는  재산에  접근하지 . 옷한타

eg t 만방위청적원은누구든지공무원 용위원최 th. OffVil s.- 

r%7ice ComIllission 1  가  당해  직웬에  판하여  펼저한  조사를  실

. 하  관한  를  먼  가할 q  까 ig 

01  국가안전정 라

 견
 극

 중하

%R   하는

-%- . 위를접유하지 한타

2i 공무웬임용취원최에위한조사왁졀  중요직위의  임용후보자

%  가안에 한  실 T  는  셴 <1 1  셤 다는  사실  지

.  적되거나 청장이  다른  이유로써  렇게  하는  것이 E+  타당하 고

. )&F  보는경우에는 조 를 , %l 중단하고 익  관한 wz  서를  청장에게

a 

. 회부하여의서면평가를받아야한다

그다음청장은이사긴을언방수사국에위탁하여철저히

' 조사하도록할수있으며연방수사국은당해사건읗처리할수있도록

 조사결곽를  청장에게 . 제출한타

(b) ·1 t 4011 제 tb)Q(  부록 .]22531 (b) ) 항 t.1 

m J tyl 나다 자  을 ,  하 방방

t 모든적웬은공무원임용위웬회에서규정하는충성셜서
l 

the loylty oath e  미국에서  공무원  또는  알정한  직에  취엄

6- 괴



,  할때 행하여지는  합중국 f  는  주에  대한  충성의 ) 선서  또는

( 취임센서 the appoIntn1en% affidaxrlts )  를 . 행한다

7-F 21 방 원  아단  자로서  만방위를 2 위하  주 .  는  방

,  기관에근무하도록임명된자는취임에앞서 선서  받도록

h-1  한이  부여된  자  앞에서  다음곽  같은  서먼으로  된  선서를  하

Ci 여야한

// .000 .  나 는 든  국내외의  적에 %  하여  미합중국의  헌을

(iS)  y.V Y 7,( 

rp.%2 mental reservatIon )  또는  기피의  의도  없이 ,  자유로

. 운략음으로  이  의무를  지고 .  내가  지  부터  맙게  되튼  임무를

1-] . 최선껏성실히이행할것을엄숙히적약합 다

.  그리고 나는 dt  폭력예  의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 전복시키

1-i 는어뗘한조적이나집단을옹호하거  이러한  조처이나  집단의

,  일입으로가입하지아니하였으며 민방위  요원으로  근무하는  기

E  간중 려에  으하여 ·!  합중국  정부들  전복시키려는  어뗘한  조직

)i  이나길단을옹호하 나  이의  일원으로  가입하지  약니할  을

v Z· 신서 니다

511 (thedireotorofoivildefensoofState) 주 랭위처장

%  및로부터서면으로지명받은민당위장고는처장이정하는 칙에

 따라  당해  주  안에서  위와  같은  선서를  맏을  수 20-. 

13  허위선서를한자는제 편 1421  제 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 처벌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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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제  조 (  기능 .  재산  및  안원의  이환 ) 1930  12  월 ]  일  집행명

lOIS6  령제 호에  의하여  설치된  연방  민방위청의  기능 ,  재산

.  및일원은이법에의하여설치된연 방만방위청에 . 이관되며  대

t 통령은국가안전보장자원위윈회 the Nattonal Security Se- 

s ou r C e s  끄 o a r d )  의  기능 .  재  산  및  엔  원  중  에  서  이  법  의  목  적

2i  을이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생 되는  랑위  촬동에  관된

)/-  분을  옌방만방위청에  이판시킬  수  있다

2237 제  조 (  기존시의  이용 )  청장은  의  적무를  수행합에  있어

0)  정부의  각  부처와  협조하고 , (2)  연방정부의  기존시설  및

. 자원곽주및그예하기관의시설과자윈을최대한으로이용하며

(3)  타른 t  연 기펀의 - 촬동피  중복되거나  유사한  활동은

. 하지아니하여야한다

.  닥만 청장 %  통  서면승안을 Bi,%  한  중복되는 · 잔동

6  이이법의목적을 수하는데  펄요하마고  정하는  경우에는

. 러하지아니한다
 복

2266 (  제 조 의최에  대한 ) 보  청장은  배년  이  법에  따라  연랑

1-  먼 위청의  지출 ,  기부금 .  사업  및  업져에  관한  보고서룰  건의서

( recommendations )  와  함게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 다

2259 ( 제 조  이  부록 2251 - 3297  제 조 제 조의 ) 적용범위  이  법의

( 규정  이  부록 2251 - 2297  제 조 제 조 )  은 . .  미합중국 주 준주 ,  속

r J  령및 펄비아 특털지구에  대하여 .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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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  제 조 자급의  충당  및 ) 이촨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 요한금은정부예산에계상  감노 ) E . 흐 다

( 이법의목적을위하여사용수있는자금은예산국 thg 

. ur eat l 묘 of tt-.e eUdet )  의  승안울 0-] 얻  이  법의  이행을  조

7  력하도륵지정된키판 는 .  정부기곤 에  할당  는  이관될  수

. 있카  타안 ,  이러한  할당  도는  이관은  매  최  할당  또는  이관일

A'-f] 로 30  일  이너에  이에  관한  상세한  보고  의최에  제출

. 하어아한가

J 

12  그리고이법차 이조 (  이향 (  이  부목 2281  제 조 (e) )oil 한

( 의하어경도 T )  의  어비  및  알급 (  )  으로  지출하는  금엑

M 

f  연긴 630.000  을  초과하지 %- , 하 ' 5 201 지 (h)  항

( c)  부록 228 l  조 (  비항 x '·  사능기구의  기증종 l  의  네번째

f/  단서 브범기에  의한  지출금은  연간 5 35,000.000  을 A  쵸 하지

E- . 한다

201  랙고또한이법제 조 (t) t  항 이  부록 2281 (4) ) 제 조 항

2  에 하여  각  추에  패정하는  금액은  연간 32.coo.000  을  초

s 인건비및행정비로써각주에배정하는금액은옌간 36, 

000,000  을  초과하지 - 못한다

2241)( d.  시 재건금융 합 y ' 2 대 부 3.y]-  재긴금융 의 %  부권

%E ) 증가   을  하 I%  하 .t  하 장

( 은재건금융조합 the lieconstruction Pin-ence Coorpe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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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  하 (the0%Vi1DefensePrwram)  방 엑

따라멘방위목직울위한재정게획을지웬하기위하여각종증

t  권을구하거나태부 이것에  대한  참여  및  증 )  함 를

.  하여야할 필요성에  관하여  증명을  하  재건금융조합은  이러한

.5  청정의승에입각하여 년올  초과하지  아하는  기한가  합

% 하

 R  를

. 는권한을가진타  의  규정에  따라 , .f 대부 추

( 및보증을위하여일시 -[1  좋 )  에  낭출하는  총액은 t 250IO])Or000 

, 을쵸곽하지돗하며  법률의  수원에  의하여  재건금융 -  조힙 이  행

e 

.%]1)-, 

  참

 총

'  

. 다

2262 ( 제 조 1944  녠  원작력법의 1 유효성  이  법은 1944.Y % 원

. 석되지아니한타

22S31( 게 ,  간첩행위 태행위 E  는  파괴핵위에  관판 ) 수사  이

%d 

*Arn 

    ·'M  

Y 파헹수사를허가하는것 . 아한

2264 (c  제 조 만방위 //  조달기급 의 .  설치 용도  및 ) 청수  운영자본

t t]1' XI.orking Capital ) g 5,000.000  로서 11  먼방위  조달기

1/ 금 ( the ivil defense Proourement fund )  을  설치하며  이

. 기급은  청장이  만얼  이것이  없으면 .  이  부록  제 228 l  조 (i)  힘에

· -49- 의하여 균둥원칙에라각주에자금을배정하여야하는물자



MS]  또는 장비를 &  달하는데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 가

7  이기 은 ·  전술한  뭏자 E  는  창비의  구매자급으로  당되며 . 

m 

(l)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지출에산  및 p)  각  주에서  출자

한기금으로부터균등한금으로선불또는상환식으로지불

. 한다  이러한  물자 q  또는  제장비는  각  주에  안도할  수  있으

.  며 이차  같이 s]  인 는  물자  또는  딘제장비의  구매  대금중

R  방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이와  동액의  작금정으로 . 대잔한다

2 졔  절  행  정  기  판

y]l 2271 ( 조 $  연방 위청의  설치  릴  심장의  임명 ) (  히  정부의  집

RI-·  행부서너에옌방 위칭 (  이하 I/ - // 민빙 위청  이라  한다 )  을 hi 

.  하고청장은태 통령이  상원의  자문  및  동의를  얻이  민간

( C{Vilian life ) %1  중 서  임명 At w 다

(b} %  방 는 a  동  상웬 .r  문 '  동롤  간인

.  

 에서 "F  임명 는 ( 부청장 Deputy Adr)linistrator )  을 . 둔다

.  부청장은청장이명하는직무플수행하며 청장 () 유고시

-7  는칭장의관한및직 를 (ted 대행 ) -. 한디

1 띠청장은대통령의지후  감독하에  그의  직무를 . 수행한다

2 제 2 7 2  조 (  민  방  위  자  둔  회  의  의  설치 ,  임무 ,  구  성 ,  임  기 ,  집  최 ,  특  별  자

) 문위원회및보수  이  만앙위에  관한  일밗정책 -P  는  기본정

책사향에관하여청장의자문에응하고협의하는멘방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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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the CIcll Defense Ativ1sory Counotl 2  이하 e  자문최

e  의 라 )  한다 를 . 설치한다

12  자문회의는청장과대통령이임영하는 안의  자문위원으로

, 구성하며  청장이  의장이 . 된다 12  엔의  위원중 3  안은  주

, 정부의대표로하며 3 31  온  주  예하판의  대표로  하고 ,  나머지
w 

위원은혠재정규적봉급을발있는합중국공무원

( )  아난미합중국의시만으로서공익 쇼 분야에  광범위한  경험을

. 가전자중에서선임한다

·쟈주및그예하기의대표를 센발하기우한후부자명단은

. 다음에게기하기관에위촉하여작성한다

AL  주정 회의 ( The Council of stats oovemments l 

%% 3 주치 의 t The oovemors Conferenc) 

( 미국자치시협회 68ThS 2 홋즈 솽 The American Municipal Ass- 

ociation ) 

38 ( 미합중국시장 최 16 2 2 홋슴슷쁘 툐 승 The' united statea 

Conference of Mayor  붑 ) 

태통령이임명하는주및그예하기관의대표는전술한기관

3  이작성한명단에의하여 년의  임기로 . 선방된다 . 다반

01  전임자 ( ) 부폼  의  입기가  만료되기  젠에  공석을  충원하기
' 

. 위하여임명된자는전엄자의잔임기간중재임하며 0) 1951 

1 12  월 알  후  처음으  취하는  자문위원  는  대

. 통령이임명시에지정하는바에따라 4  엔은 1  녠  말에 , 4  엔은

-  드 l - 



2  년  말 ' 4  안은 3  년  말  각각 . 종된다  자문회의

A 는  어도  넨 1  최  이산  칩회하며 .  청장이  사업  계뤽상  자문회의

(  비  청징은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기타  자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

. 다

(  이  청장을 . 게되하  자문회의  릴  키타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sd  게이조 ( ' (  미 항 이  부록 2253  졔 조 c )  기항 에석  규정하는 eF 

. 에따라보수받을수있다

21 3  절  권  한  및  임무

228 제 ) ( 조 6  깅의 ) 직무  청장은 9 전술  목직올  이헹하기  위하여

i  다들카같은구 한을 ·- . 가 긷가

(a) (  민 4'-i 안 y](  획  의  작  성 )  국  가  안젠  보  깅  위  원  회  가  쟉  성 %E  제  반  계

A  중

'F%  수 V A·-  뿐을
.%-h,.]%fFS-g 참

MV  

·'!  한국가 픽올 J<,  착성하 이한  국가  계획을  후왼  및  지취하

. 며 . 테통령  의최  및  쟈  주에  테하여 qi  미합국 의  방위  상황

'  울언게든지자문할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각  주의  민방위

.  힉및동에판한보고 를  요청 -. 한터

(b) (  민방위책임의 ) 위임  데통령의  승인을 .  얻어 적절한  범위의

w 

-  민방위책임을연빙 정부의 Al-  관계 처에 .  위임하고 연방정부의  관계

·부깐의 만랑위활동과각주및안집국가의만방위촬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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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깁토및조정한

w 

(  이 (  민방위  연락망의  성  및  경보의  전딜 )  멘방위상  궐요한

3  연락수단끄적의공걱을주민에게알리는경보의전달을위하이 절한

 규정올 . 제정한다

a 

(d) ( .M121  보호수단 소  및  장비에 ) 개받  공격의  결과에  매한

'  최선의사후대책에판항조사연우둥울포 합한 A- 안명  재산을

.i 호하  한  빵위  수단을 /  . ,%  팅 하 괴  절

' 및건축용자재를 %l  발하 s] 장  는  시설을  빌젠시키는 , 한편

, 이러한릭비나시설을민방위으될요  조긴을  충족시필  수  있도

. 록표준촤시켄다

(  리 (  훈런계획 .  특수  전분학  및  기술혼련소의  설치 )  계약 T 

, 는기타탄법에의하여  민방위  요원  및 ·t 3  기추 에서  균

무하는자에매한멘방위교육의실사게힐을지도또는준비하고

1949 각급학고를지도또운영하며  년  여비법 ( 766W r tne 

Travei Exp·nses Act l  및 ( 존장규 ttle standardized Go- 

2emIlent Trace RegultIons 1  에  의하여 i %  훈런 에게  여비

(B)  및일당 을 ,%  지급하거나 장이  청하는  견에  따라  피훈

M. 롄자및교판에게활미및숙쇼를제공하고필요하다고생각관육자를

., 

w 

   연

e 관하여청장이정하는규정내에  이러한  지물븜은  이에관한  종

l 

2 액의  분의 1  을  쵸과하지  붓한다는  조항을  포합  시켜야 ,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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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깨 이  항에  의하여  안가된  피훈련자의  여비  딜  일당을  지급

1976 6 30  하는권한은 년 월 일에 , 끝나고

A  께 ,  이  항의  관한에  의하여  실립할  수  있는  교육훈롄  시설

A] 71 방 $ 12(thenationaiot%ildefeneeooi- 학

lwe ) 1  커  및 .  방위  기술훈련소 ( the 01%IiI defbnse tec- 

hn}Caltrsfning Schools) 3  개 i 이내 ·l%, 하

S] ,  헤 칭장은  이  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펼요한  부동산

, 을차할수으나  의최에서  제정하는  애  워하여 %l 특  허

2 가뇐조우가아 1 한  이  부동산에 0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

. 한타

(f) (  소석의 l- 전 ) 1  만방우 에  판한  소식을  적  당  구난에  의하

. 여일반이게널리진다한마

(  밀 ( t$  주멘방위사 의 ) 장뎌  주가  서로  협상을  등하여  각

31 주간만낭위협약울체결하는것을조력및장  파하고 .  가능한

M 범위안에서이러한각주간의협약의통일성 L  호 가 41 방위

-  획쾨 의  치성을  키하는대  협조  하기  위여  제얀된  약외  내

.  룰하 한

     할을

2 -. 및조정흐 디

'  리고공격위협을받 거나  헌재  공을  받  었는  주

-DE·h-  3 예하  자체 z  만 서는  히  타개  하거나  제어

할수없는어떠한공걱이있는우에각주가방위의목

m  적올위하여서로지원 한  수  였는  만방위법의  제정울  지원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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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한다

,  타만 민방위협약은  체걸  즉시 .  상 하원에  각각  제출하고  제출

so  일로터 엘  이내에  의회의  동의를  얻이야 . 한다

q . 그러나의회가전술한기간내에제출된협약에대한부결안을과시키지아한경우에는러하지아 하타

, 다만

- 이항은의최가협약에대한의최의등를인제  칠회하지

. 못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h) (  궐요한 -%  명 물자 N  식실의  취득 )  수용  또는  기타  방법

(y  에의하여만방위를위한물자및시절은이에 한  저접  점

A- 유완 } 합꺼 . , . . . <<,  조달 건축 임댁차 운반 비축 보 거수  또는  분

. 

· 

N  

. . 타만 칫해  매 .  증여  또는  기타 %  양도 법에  의하여  취득한

){ l  설  은  개  정  법  령  제 3 5 5  조  에  의  하  여 ed -T  장  관  으  로  부  터  자  격  의  안

, 정을받기전에이법의목잭을위하여점용및개수수앴으며

 둘째 ,  칭쟝은  이  항이  의하여 dI 취득  모른  재산에  포

c%  하여적 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고 .  섯째 .  청장은

1974 4 30  년 월 알까지  이  항에  의하여  사능에  관한  각종  기

, .  구및탐지기 낭면 독까스탐지기를  조달  릴  유지하는  한편

w 

이러한기주틀을청장이정하는조건에따라만방퓌의쪽적을

w 

. 위하여각추에데여또는양도한다

t 디  각  주  대한  재정적  지원 ) 

'. 각주예  대하여  청징이  승안한  계획에  따라 -  만빙 위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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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한물자시설달 긴설 차  는  개수를  함한

. 제정적지윈을행한다  이러  한  재정적  지원은  청장이 .  정하는

. %I 조건에따라하여야하며 이러  조견은  자 ,  흐 는  시설의  주

d . ,  방 수량 품칭 T  는 .  명세와 이러한  들자 E  는  시섭의  동찔

,  유용
 ·  온 을 p  한  타 51  주사항 ff 

· . 는취급사항을 포함한다

',  다반 칫 ,  토지구입을  위한  재정직  지원은  하지 { t)] 하
, 

·. 들빼  이  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1940  때 6 30  왈 에

%  전각추 하  승될 2  나 hi 승엔  출한

% 소급 i -  정지 일은  재가  및 . 착인되 . 셋째 1964 s 30  년 월 일

wt 후주

 방
}J  원

pl]  를

  구하

, 처정웬은하돗하

' 

.  넷째 핀제장비왁  주입비로  청장이  각 ) 주어  배정하는  금액은

-  각주가 당리  주의  법률에  일치한타고 i  정하는  윈에서  조달

i 하는금액동 . 하 , 

. 다섯째  태프소  기타  보호시셜을 8 위하  각  주에  제공하는

재정적지췐은매회게도마다이러한시설을위하여청장에게

t-l- 정되거  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  수령하여 자금  배정

4  정엘  헌저  전국의  주요  목표지역의  총도시 w  구에  데한  갸

7  의  주요 ( 목표지역  이러한  지역은  국방장관의  자문욜  거쳐  청

)  장결정한다 의 1  시안부왁  례에  따라  갸  주에  분  함으

Y 

fy· 

y 
CR6 

  e]] 

6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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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다는원칙에서청장이이러한대피쇼및보호시셜을자주에배정하는금액고

 동액의  예산을  조달하여야  하며 , f 상당흐  기간네

%  에이를조달하지 하는  경우에는  청장은  이  자금을  전술한

. 방법에따라닥튼주에재배정할수있고

. 델곱째  주  또는  에하기관이  기부하논  토지의  값은  당해주

, 의분담금계산을공제하며

*1 여혐 .  이  항에  의하여  각  주에  헤정되는  자급은  청창이  승

.  인한주만방익계칙에따라이항에서정하는목적을이행하는데만 지출하여야

. 한다

. 아홉  청장은 (1)  전부  또는  알부를  인방위  이외의  쏙으로

&1  이용하 는  식실  및 ) 한  완공되먼 % 그  한  비용을  최수  또는

1 ·il 볜처 하기  충분한  수입을  얻 7  있타고  판단되는  시결의  조

.  닫 건설  또는  임차를  위한  경에  대하여든  잤금  베정을  하지

%t 못  타 . 

,  카만 이  향의  전술한  단서의  경우를 /1 ,  외하고 칭장이  만방위

.  의  주된  목적을  위하여는  붇필요하게  설계되거나  건축된  직설에

4 직접합체되는것으로판정되지 .  먼빵위의  목적올  위하여  러

.  한시의이용이필요하다고판란하든시의설 재건  또는

i 

'  확장에

 소요되는  비를  위하여  당해주에  자금을 .  베정할  수  있

. 는겸우는러하지아니하타 , 

, 열째  청장은  이  힘에  의하여  행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  사항

it]A 에

302 y)  분 별로
1  의 에tz s]r ?여야

M .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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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한번째 계약자 E  는 %  하 안  의하  의  규정에  따라

청장이제공하는연방기금의후원하에시공되는건설공사에용

P41 자하관

( 밉 tI,e Davis-Eacon Act )  에  따라  걸졍하는  당해지방에서 .  엘반

x,  으로  형하여지거나 T- ' 사한  건셜공사의  임금  수준과  동일한  또

-b -L  이상의  얌금을  지급하논  한된 ,  법정 -7 1 근 알 8  시간  또

7%  는 당 40  시간을 A  쵸 하는  노동에  대하여는  주깐당 ·  그 노동시

5 9  한  본  수 l .2  분 1 3 상  수당을  급하

. 여야한다

청강은멘적탕해건설공사에있어서이러한근로기준이유지

. 되리다는와세을가지지아니하는할연방기금을배정하지돗한다

Al  노등꾸은이단서에서명 한  근호기준예  판하여 1950  녠

( 개크계힉 the Reorganizatffon Plan ) 14  제 호  맞 1934 4  녠 월

13Y th 2 1m  된  집  능을 . 가진

U) (  잉이  재산의  매각  및 ) 처분 1941  년  연상재산  및  행정

a 

% 관리 ( the. ederal Property and Adrnffnistrative Servtces 

Act )  에서  잉여  재산에  관하여  규정한 IIi- 것  부적합  하닥고  인

. 정하는물자및시설읖배각또는처분하머  이러한  물자  및

)>  설의  각  는  처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기타 (the 수입금

nt.cellaneous )  으로서  국고에 . 귀속된타

22a2 ( 제 조 // // 국가방위  또는 /1 //  방위 의  정의 l 1960   방위생산

t 

( 법 the 1)efense Production Act ) 2  게 펀에서  사된 e  가

-SB - 



&nat{one1defense)// 방위 T  는 I/ (defense)/1  방위 라는

말은이법에서정의하는e민방위(off3/ildefense)I/포颱?

. 하는것으로해석한타

%122as (  각  주와  안접  국가간의  상호지원  협약 )  청징은  각

( 주가국무성은통하여엔접국가와상호민방위지원 Illu%tIal 01- 

vi1defenses+d)  을  하는  가능한 Y  든 13  올  제하

. 야한다

2284 ( 2 제 조 신분표자 , 1  제조 소 지 E  는 2 패용 ) 처벌  청장은  청

) 

CI 장 x  정하 1  주정에  따라  랑위  팔동예  종사하는  자를  위하

T  제하나한자가 는  용할  XI 

(insir%ia).  완장  릴  기타 (  식표 이에는  미합중에  부여

1941 3 20  녠 월 알  부  행 6737  제 호  의하 %  창 된

I 

t 냉위처가보유하였든특허 Lntter Patent )  에  의한  전의

)  도안도포함할닥 를  구정할  수 . 앴다

.  규정에저촉되는신분표지 완장  또는  기타  안식표의 ,  제조 소

.T  지 는  패용은  불법이며  이러한  자는 $1.000  이하의  벌금  또

1  는 년  하의  징에  처하거나  양확를 Di. 병과한

%12283)(  부산 34 ·v tAPA) 48 원 q){E ) (a) 7 방

6i( 동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celtl and Defens* 

Mobilization )  또는  가  지정하는  자는  제안된  거래에  판

-  한지 실을  상원 . 및  하원의 ' t 군사위웬회 the Committe** on 

Arm.dS.r%%..s)  에 %]1  한 &  날 부터 30  일이 IA-  한  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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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면당처에의한또는당처의사용을위한 다음에게기하는거래행하지못한다

m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 취득으로서  견적  가액이 3501000 

(  안경우 기

 미합중국에  대한  부동산의 ,  임댁로써 연간  견적입대료가

8 60,000  이상인  조우

Q.  이다른 방기관 T  다른  군제성 15  는  주에  대한  미합

,  중국소유부듕산의양도로써 그 %  견적가 이 330.000  이상

안우

(4) 

·i  합중
 소유한

 앙여
 무동산의

 분관예

  대한

,  써 그  견적  가액이 $30.000  이상엔  경운

0) 전술한 i  는 (  가에  의한  거래가  어떤  계뭐의  일무엔 ·l] 우

. 는  의최에  제줄하뷴  보고에는  취독  또는  입대자  태상토지의  총

-C 가격에판  건적석와  함  당해  졔확  젠반이  관한  요약시  첨

ty]  무하 야 <t-. 

( %]  띠 의회군사위원 에 %  한  분기별 31) 보  난상위  처장은

1  히항에 y)]  기한 (o1  거래 여는  견져가엑이 ss,000  이상 ·eso.000 

j 이하의 7/ )  포 한타 에  하어  상원  및  하원의  군사위원회

- 에분기멸로보하어한마 .  

(  이  이  조는 ]-  미 중국의  쟈 .r J 주 컬럼비아  특렬지구  핏 r  푸

J (Fuerto I%ico ).  안 2  는 1 부동산  하만  적용

·l% 하  하천  릴  항추계획  또는  홍수방지계획을 A- - 동산이니  농업적

- 0- 스



% ((g e%) 또는 목광 르  목적  위한  정부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

w 

. 에대하여눈적용하지아니한다

(d) (the1ease)  차용증서 를  포힘한 (thetnstrume- 양도증서

nt of Conveyance )  내에  이조의  필요조건이 .. 훔족되었가든가  양

도증서가조이따지아니하였가는기술은다시변경하지

. 못한다

2236%I( 

    'At 

A>l%A)  

.  이빕의쏙적수행을촉진 하기  위하여 V  안된  주 -  빙 위계휘

(  이 ( 졔획  청장익  승인한  국가반방위계획곽  일치하여야 ) 한다

g, 각

 불

 l 

31(  방

st·l ){- p  한 %15 .16{  각 % 주 % -  공 한  수 l-. 있

, 닥만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각  주에  재공하는  재정적  지원

2 은전술한총경비의  분의 1  올 h  초고 하지 A- . 한다

. 띠이  조에  의하여 -b 제출하 ·11  계획 는  타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 규정하여한다

0)  주 Id  돌에  따라  이  계획은  당해  주의  모든  하기관에서

t 하 IE  는 %  감 된는  사항

0)  당해  주는  주법률에  일치한다고 .  안정하 는  원첸에서  연방정

- 
 부가  이  조에  의하어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으  동액의  보조

금을분당하어야한다는사항

0)  청장이  승인한  기준에  따라  주  및  지방  만방워  운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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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  발전시키는  사향
' 

(4)  젠시  간  근무하는 1 만방우  청장  또는  부청깅의 A- 입용  실적본위

(  에입각한직원임용기준의설정및유지에판한방법 청

%E 장의관할사항이아넨죽이러 )]J-  임용 법에  의하여  고용된

A 

'.  자의선빌 임기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  제외 올  포합하여

- '  청쟝이 }l 당  졔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  및  져절하다고  엔

'  정하는기타에괸 짠  사항

(  되

 당해  주는  청이  요구하는
 양식  및  너용에

tr ?라

 보서

- . 를작성허 어야  한다는  사항

(S)  청장  틸 ( 감사원장 the Corrmperoller General )  으로부터

' 정당하게위임받은자가  이  조의  목적을  위한 ttt,e 최계감사

audffts )  를  행하는  필요한 &t-, 장  서류  및  문서를

이용할수있도록하는사항

기칭장은필요하고또적당하다고생각하는기타조건을설정

. 한다

4 

3  디이조의규정을이 하는대 %i 있  이  법 01 제  조 g) ( 항  이

3 부 .228]d 제 )  항  및 401 게  조 bI (  항 이  부록 2253  게 조

m) )  착 의 3E-  정  용한다

(d)  형징은  매  회계덛도마다  가  제정하는  규칙  및  이  규칙에

-  의하여승인되는지출예신 총  액  에  따  라  이  조 g  목  적  을 p  하  여

. 각주에배정할수있는급액을함당하여야하며각주에대한자금할당규정은

(1)  국가  전역의  중요성

-  스으



) 으  타  주와  비교하여  당해  주의  민방위  대책의  발전  상배

Pl  인구  및  힐장이  정하는  기타  요소를  충분히  참작하여  정

) 

. 하여야한다

. N  다만 칭징 은  어느  주가  사용하지  아니한  할당금의  잔여액

을당해주가제출한승안할수있는졔회에재할당할

t 

. 수었으며이조에의하여주및에하기괸에지급된급액은이조에서정한목적올위하여야만지출하여야한가

(e)  청장이  이  조에  의한 % 자  할을  각  주에  통보헨  후 60 

일이내에이조에서요주하는승인할수있는계힉을제출하

l 

IE 지돗하는주가었는경우에는청장은이러한자금의전부

l 

V ' 는 부를  국가의  인방위  능의  상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

타고판단되든금액의범위안예서타른주에재배당할수

V  닥 . 
· 

(f) ( 청장  매연  이 ·i] 조  의하여  행하는  모든  재정적 ' 지원에

. 관하여의회예뵤고하여아한다

a 
w  

()  이 ·:1  법 서  사용하는 g  주 ( smte ) Id  라는  말은  이  법  제

201  조 (g)  항 t  이  부록 226 제 l  조 (g)  항 )  에  의하여  설치된  주공

(ir,tersta%ec%vildefenseautllOrttles)  동방위기관 을

. 포함한다

(h)  이  조의  규정은 1976  년 6 30  윌 일에  효력을 . 상실한다

2287 (  제 조 방사성  낙젠으로  부터의 ) 보호 (a)  이  법의  시행일

( 19d9 12 ) 월 일 .  이후에는 옌간  군사시설 (Ann- 긴축허가빕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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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111{litaryConstructton uthorizat4onAots)  하

( 허가된모든건축물은이긴축물을허가한목적이나긴축물의효율성

R) 삽  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방사성  낙진 ( 

(thefa11out)A )IL  호를 c%  한  하 . 하 .  

. 딘방위청에서개발한기술을이용하여설게하여야한마

, 다단  이러한  조건이  국방장관  또는  의  지정이  정하는  규

. 척에의하여면제되는경우는러하지아니하다

[b)  국장관은  건축설계  및  게회울 . 작셕하  이  법에  의한

' '  후목적을 보장 하 8 위하  허가되는  깊

예필어서기술적실게및긴축법의이용울위한졀한그정

.  을제정하 여야  하 , e] 이  한  목적으로  캐벌 1  거 힉에  지출되는  비용

f  당해  계획울  위하여  승인된  지출금액위 l %  를  쵸그하지  둣한

l 

. 타

·x.  다 이리한 ·<]  지줄 용은 2  개 A 이시  시설  는 3  개  이상의

2-31  적아  있이서  게  하는  것이  방사성  낙길의 311  테 장소를  더

Z%  게  만들거나  이려한 % 시 se  계획에  서  최소한의  방사성  낙진

M 보호기준을준수하여아 71  오가  있는 , 되에는  이룰  균분하여

1 3 개  시절에  대하여단  적웅할  수 . 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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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절  긴급권한

2291 제  조 (  민방위비상사태  기간중에만 %L 유효  이  부록 2291  제 죠

2296 내지제  조 .  비상사태의  선포  및  료 l  이  편의  제규정

(  이 .  부록 2291· - 2296 제 조 제 )  조 은  만방위  비솽사태 ( the st- 

*te of Civil d*fense emergency r  하 'i]x]% I/ 

1/  쑹사태 라 ))'r 한가  존재하  기간중에만 . 시행된다

-  이러핸비상사태의존재는대후령또는의회가미힙 중국에  대

, 한어이한공격이발섀하거나예상되고  따라서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이펀의규정을시행할필요가있다인정해는경우에

%  통령  또는  의최의 ,  상 하  양원애서  채백된  동일 ( 결의 the 

Concurrer.t resolution )  에  의하여 . 선포된다

· f  이러 란상사태는 한  대동이  미합중국내의  어느  특정지역

th  에 한  증격이  시  되거나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청장으로  하

'  여급당해지역대하여 편의  규정에  따라  치를  취하

' 

 록  지시하는  데에도 ' 이  특  지역내에  존재한다

.  상사태는  태동의  해제선포 T  는  의최의  상사태  해제에

a 

i  한  일  결의안  통과에  의하여  종로 . 된다

292 (  제 조 연방정부기판의 ) 이용 ,  대통령은 만방위비상사태의  기긴

,  증 상 -f  는 51  홴적 ·T-  한  전방위  목적만을

' 하

  를

M 

%  관에 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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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기관은이를이행할수 있도록 . 허가된다

(a)  각  주른  지일하기  위한  원 .  자  및  시설을  쟝에게  제공

M)  견축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긴급  대피소를  제공

[  이  엔명  및  재산의 .  보존 파손의  제거  딜  공겨으로  파손  또는

. 피된미합중국또는그예하기관의통신시설  병원 ,  공익시설 . 

L  우수시절는공포 시설의  긴급수리  밀  엄시대용을  위하여  필요한

a 

m·E  공유지 는  사유지상에 tI,  는  기타  보호용  축물의  제공

;(2293 t 조  청장의 . ) 비상권 힌  청징은 N  방위  비상사태의  기간중

. 가음에기기하는팔한을가진다 . 

(c) 1232 5 30  년 월 일 ( 40  법룰 제 편 278(a}.. 제  개정법령 3709 제

( /.1  조 제 펀 5 ) 제 조  및 3734 ( 40 ' 제 조 제 편 259  제 조  및 257 제

J 조 . )949  년  옌방  재산관리법의  제규정을  포함하여  기존률의

'V  겔 에 , 물주하  이  법 si201  조이항의 (  이  부록 2261 (Il) 제 조

) 항  에  규  정  된  원  한을  행사  수  있 eh 

( 디청징이정하근조건에따  그리고  기존  법룰의  제한에  불주

T 

-.  하고민방위목적을윈하여굴자를매긱 채용 ,  매여 ,  양도  또는

V 안도하거나각

 서어  비스를
 수행할

 수
 있

. 타

. 다만

 이러

  한

·e -  자의 기 둥  처분이나  서어비스로  부터  얻게  되는  자금은  이

, 법에의하여정된지예산익대번에예치하  이러한  지출

. 예산의목적을위한경비에이용하여야한다

(  디  만방위의  목적올 , 위하여  이  법 302 f 제 조  이  부록 2292 제

) 조  에 n-  정하는  따에  따라 .  미합중국왁  여러  부처간의  구제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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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정및지시할수있더

(d)  각  주  및  교예하기관에 , 대하여  당헤  주  외에서  민방위  지

-7  원 에  종사하는 . 고용원에  대한 .  보수 수송비  및  생계유지비를

변상하고청장이정하는규정이따라수송비를포함하여당해

t] 주외에서이용되거나소 l  된 T  정 A'- w  도  는  그  예  하  기관  의  물

% 작에  한  공정하고  상강한  보상금을  지붇할  수 . 있타  이  항

.  에서 사용되는 '/ ( 고용원 employees ) //  이란 1  달은 Arn- 주정 1  는

. 그에하기관의령령이나동제를  받은  전  시간제 1  눈  시간제

. 근무자  지웬자  및  보조자등  모든  방위  근무작를 . 포함한타

-7  그러나이러한고용원은변상을받는가는이유란으로써미합중의동 원으로

 간주도지 . 아녀한다

(e) r]  억 한 i  동격으 스  안하여  상해를  입거나  곤중한  사태하에  었

% q  -T   하 5  을

. 제공할수있가

(f) -F  공 원법에  주애됨이 MI  이  임시직윕을 -k  고 하고 oi  떠한  공격

· . 이나예상되는공격에대한방위의필요를타하기위하여요구되는 제반채무를미항중국을대신하여담할수있

1  청장은멘상위비상사태기간중분기별로이조에따라취한모든조치에관한상세한보고서를의회에저 출하여야

. 한다

2294  제 조 (  연방기관  또는  직원에  의하여  발섕된  재산상의 , 손해
T 

) 사망는인체상의상해에대한징부읜책임면제  옌방정부는

%. 

i 

  빼

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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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함에있어  부여된  기능  또는 -7  입 의  행사  또는  수행으로

%-  안하여 는  이러한  기능이나  임무의  불행사  도는  불이행으로

k 

· . 안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밸 생하는재산상의손해  사망  또는

. 안체의상해에대하어책일지지아니한다

-TAl ( d  이조는연방공 보상법 제 펀 751 - 735 ) 제 조 제 조 737 제

1- 791  제 조  및 793 ] 제 조  또는  연금이나 ] 뢰쟉금어  판한  기타

M%  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여금  또는  보상급의  수취귑

(2Wi%)  을 <  해하지 [f. 악니한

5 

2296 t  계 조 행정졀차병의 ) 유브  만방위  비상사태기간중 o]  덥에  의

%  하여 사피는  제반기능 V  임무는  행정  절차법 ( %he Adn1initr- 

t  

a'ti;e Proceduro ACt ) 3 (5  제 조 편 1002 )  제 조 의  괼요조건에

( 6  관한사항올시외하고행정절차법 제 펀 !0 - ]011 ) 제 이조 제 조

. 의적얘서제외된다
a 

29& (  제 조 비정부재산의  취득에  대한 ,  보상 소유잤에  대한  재산반황

0i 및잉  재산의  처분 )  비 1949  단  연방재산관리법의  규정  및 .  

2  이법키 이즈 p))  릭에 , 따라  볍률상의  매수  절차를  통하

N 

( 여취득한재산의겸우 , 제외하고  청장은 0  떠한 t 재 .'. 연방정

) 부쟈기과의재산이아닌  에  대하더  지불하여야  할  보상금액

Ed  또는이 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용도를  즉시  재정하어야  한

, 타

()  러나이러한재정 은 5  미합중국헌법제 보칙에  있는  정

a 당한보상에괸한규정에따라재산취득시를기준하여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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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한  만일 ,  청장이  정당한  보상으로  재정한  금액을  수취할  자

격이있는자가이러한보상금은당해재산또는그재산의

' 1  사용

%  한  충분하  완전한 1 상  받아 M 들  하  아

1  니하는겅무에는이자에다 하여는  전술한  보상금의 73  흣를

3 즉시지급하고나머지는청장이보상금을지급한날로부터 t% 

.  

 이내에  청구법웬 t the CoUrt of ClarfnlS )  또는  소송  금액이

210,000  울 A  하냐  부롤 ,  불문하 합중국 6 방

a 

- 윈에제기하는소송  하  여  미  합  중 7  으  로  부  터  추  가로  번  상  받

. 는다 . 

q  이청장은가취득한부동산이이법의목적을위하어더이상필요하지아 하다고

 판단하는 '  때에는 이  부동산의  원소유

자가정한대가를청장에게지불하고이반환받고자원하는

, 정우에한하여이재산은  고  원소유자에게 iR 되돌  주여  야 -. 한

장및원소유잤가이러한재산의공정핸가격엥촨하여합

q  의하긱아 하는  경우에는 , 3  인의  평가인이  가격올  결정하며  이

l 평가안은청장및소유작가각각  인씩  선임하고 , l  안은  이들

2  의  펑가안이 . 선임한다

7  이러한 정한  가격  결정에  소요되는  제반졍비는  정부  및 ' 원

3- 소유자가  분  하  어  부  한  다 . 

(  이  이  법익  목적올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취득한  개안  재산이

[+, 필요가엾계된때에는쟝은적당하다고생쟈되는조건에따라이재산을처분할수있

 러나  가눙한  한  처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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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유자게

(] )  청  장  이  당  시  의  공  정  한  가  격  이  라  고  판  정  하  는  값으  로  또  는

2)  이  재산을  전술한  가격  이하로 ( ]  처분 경다 의  꼬우는 ) 제외

9  하 는  경우에는  타튼  사랍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가격으로

3  이 산을  재취득할  수  있는 ]  기호 를  제공하여야 . 한마

. 다만  이러한  재취득의  기최는  공정  가격이 F l .000  이하의

A 

( 대체 t]16 funMbles )  의  겸우애는  피할  필요가 . 없다

-7 o- 





1  제 절  개  요

l . - 국  민의  정  심적  자세

. 평화와자유는그것이한벤확보되였다고하여영링퍼계촉랴는것은아니다

 스위스는  어떠한  게국주의  적  야심도  가지지  아

, 할뿐만아라의정복운꿍차주지아하  름지기

스위스의독립을유지하고스스로힙써이루어놓은제도를지켜

7h  맙

 바라 . 다
 따라

 를
 위하

 을

 다하는

%  

2  위스의국기 국파  국멘자신의 , 의무이며  이에는  군사적  방위뿐안

( 아니라정산적방위 a 기 deferme spirituelle) 1  어 도  노력을

. 기우렐필요가있다

z]-  국인 자가  전쟁의 A 추 ( Ie choo alune uerre1  에  처
t- 

-  할만받의각 오를  가지고  있어야 . 하는바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 없이불의의재난에부딛치게되변비저엔파국 iX I  맙을  초

. 래할뿐이다  러로 r  우리나라에서는  켤코  전쟁은 ' 없다 ( 

(nous ntal1FOTlS darnds l a guerre oheznous)   단정하는  깃은

(p 1 결과적으로업청난재냔 량  을  자쵸 ( g+A l  하는  경솔한 . 짓이다

앞으로는스위스국멘에게어려한닝이일어난것엔가에관하여

. 는아무도른다  오늘날  세계는  평화와  전쟁  사이에서  살아가

. 고있으며  여기  저기에서  새로운 ( UA I  가 . 불타오르고  지구를 2 

r J  분하는 이디을토기 의 c 조류 lea 0012raea Idologiques)  는

( 지전쟁울전탄전쟁 ] e 0011rIte 8el1eralise}  으로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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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가능성이있다  스위스의  주별을  들러보면  어느  나  라도  무

. 장을해제하기는커녕군사비를종대시키는실정이며  이  지상에는

. 몸서리쳐지는핵전쟁의위협이도사리고있다  평화로운  섕활을

( )  수중 푸후 에  쥐고  있는  감대국이 c %El  이성적 푯 이고  헌명

. 하기를가라는마음간절하만  회망을  착실한  사실  는  것은

(}  상 를  벗어난 ( 4) 착오 샬 (1'aberra*io11) .  이며 따라서

(les 최악의사태 pirles eveneua1it*s)  에  대비괄  각오를  하는

. 이핑요하다 · 

. 떤곳에서행하여지는전쟁이라도스위스의경제에대하여중래한타격을술가능성이있다

 경제적인  이해는  정치서  이해

. 관계와마찬가지로너무복잡하게얽혀있기때문에  이  세계  어

. 느곳에서일어날얻은모두스위스에도관런이있게된다  스

2  스의 (' 1[gil  무역수지 삽 를 '-  보면 스위스가  얼마만큼  세계경제에

. 의존하고있는가를알수있는바  식로풍의  상당부분을  외에서  수

7  하을 뱐  아라  연 1 틀 %  동 용 (1*s 연 0azTuran- 

osl  부를 H    한  출

' 중면위스의  동자는  부분  실 (  손후 }  상에 w]-  지게 . 된다

-  스위스국만은또한어느곡가를점령하는형태도가지긱 색  이라

. 는점을아야한다  핵파괴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 Ges 

grandes 

puissanoes)r ?은

4  투도  없이  약쇼국 c les p*ttts pays2 

%  울손압 을  가  가능성  으  핵전쟁에  의하여

c  사막 펼 )  처럽  황폐하여  버린 -  니 라를  손에  넣는  컷보다는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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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가충분허공급되어있는나라를취 m l  하는  것  이  득책 ( /  휵홈 l 

. 이라는계삽아래  전쟁은  심리전의 c26a.focmespsyohol>dgt 형래

ques)  를  택하게  되  따라서  유혹에서  협밖에  이르는  각종의

%  압 을 sy  하  끝는  국민 (la701orIeederestst- 항

anc* d'un peuple}  을  깨트려  버리려고 . 한다

오늘날셌천의기술적수단이고도로발달되어어떠한형태로든

id 타국한  투가  능하 .    과 1 차  걸   한

hI-  수답에넘어가 라를  짓밟힌  기억이 . 남아있다
. 

1939  녠에서 1945  녠에  결찬 2  제 차  세계대전의  경협에  의하면

스위가아무리있는힘을다하여중립을지키자애라

A  어느강국는연합된 전국 cles pulassrlCes bellirnaoraraees 

et glIteeel  짐답에  의해여  스위스가  완전히  포위된  가능성이  있

. 을알수있으며

 이러한
 정세개

 언제

  일어날지

  안무도

측하지못하기때문에이같은사태에대처함수있는준비를사

T' 전에하여두어야한다

2  만일제 차대전 .  랑시와 같은  사태가  재발된다면  어떻게  할것안

. 가  외부와의  통은 , 차단되  물자의  공급은  중지되는 . 한편  통
a 

. 수답은저의제구셜을못하게되고  피난멘은  홍수처럼  말려들고

(les 궂가는피난만들에게숙식을제공할안도적엔의무 de%offs 

dTnumatltte)  를 2  다  들 4  중 는  감를 el 을  하

(StrA2 ?못할요주의안울 이  포합뙤어  있고 - 더구너  정치적

(  난민 뿌못 1  올  받아  들였을  경우에는  외부적  협박을  면하지  뭇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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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가있을걸이다

맏일스위스가연합군대에의하여포위되었을경우스위스를

. 구하여줄사람은바로국민자심들뿐이다

2 .  건멘전쟁에  더한  전면방위

C 오는낳의전쟁은단한사람이라도간과 )  랄  수  없는  전

, 브전쟁이기때문에  국  멘  이  기  애  문  에 ,  국  멘  이  생  존  하  키  위  하  여  는

. 이러한전멸에대한대책도촛항적안것이어야한다

%, 이는무엇보다도군사적수단에의한방위가우선하여야되낑지

 멨간안의  보호와  스위스의  경제생활  및  정신생촬에 9  한  정책

·2] CIa, 에부가되어야한다 항운동 c*Bistanc*)  은  자유와

'  립의가치가얼마나소룽한것일가를스스로깨는국먼각자가자유의사에따 라

 행하는 T. 젓이다

(t) '2  군대 군어는  외부로  부터의 (laa%taquel  공격 과  내부에서

-7  빻되는  혼란에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어야  한

(2)  만방위 (la proteobiorl civil  이 6  만방위  제도는  국만의  생

.' 령을구하고부상자를보살미며기타전시및평시에있어어져한재해가발생하였을때이에팔요한일을하기위한것이다

. 한수단는피건  화  공

( ). . .  령로 하천 호수 식료품둥의  감시가 . 있다  이러한  민방위  게

-  도에입긱 하여 . 전시소방 , 공사 . 보안 , 위생  이재민  구조둥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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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가구성되괴  군대도  이러한  임무의  일부를 . 담당한다

.  

(  에  정치적 CIa 방위 d*fens* palitqu*l 2  정치적  방위는  스위스

]  의모든저 도가  웬찰하게  잘  운영되도톡  보살피는 . 한번  엉큼  하거

나지나친내정간섭에의하여스위스의자유와독립이약화되거내

. 기몬적인권이침해되는것을방지하는것이다

(  세  경제적  방위 CI. d.f.n.. 4.ono,iqu2 2  경제적 . 식량 i 웹

r  에  너지 j  웬  둥의  공급을  착보하여  스위스가  경제적으로  어느 Ll- 해

q 또는다수의외국에의존해지아  할  수  없는  사태를  미열에  방지

. 하는것이다

(s)  사최적 (la, 방위 d*fense social*2 2  사회적  방위에  있어서는

. 모든국만이받아들얼수있는사회정세의유지가팔요한것이다

국만이그의생활상태를유지하기위해여투쟁각오를카지는

것은어디까지나국멘이의생촬상어에만족하는정도에비레하

4  는것이기 문에  국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섕  활상터를  길혠시길

. 수있는  사회정세의  유지가  필요한 . 것이다

(z)  심리적 (Ie 방위 d*felIS* spil %11*.11*l 그 2  정신적 tg-  위에  있어

%  서는스 스 H- 1 민 w (la 독 심 volcned dtlndeperldence)  을  약화

r 시키려는외국의  이데을르기 J  선선  공세 ( les proparIdes ideol- 

opques 4truTeres)1 %  항  수  록  해  하  올바른

. 정보를국만에제공하도록유의하있다  여기에서는  한  국만에

Q  하  민족 1 가관  관한  바른  인율  가록 M . 한다

이러한민족적가치관에는조국파제제도에대한애정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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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  특히  개발  도상국의  국민에  대한  연대감  및  이에  의합  의

w 

. 무도포함한다

3.  국가방위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스위스는인구가적기대문에자유와독립을유지하고국토를

( 영구히보존하기위하여국가의존맘 AC )  이  걸  린  중  대  위  기  에

9*R W l%l  악   t r 
6 토량위에집중하여 h  한  다 . 

남자는필한경우에는군복울입일선에서목숨을곌

. 싸우  분야 M-  자나 4 자  두 1 A 

e. 하여식량을확보하고국영또는만영기업체의활동을게속할수이와같은경우에여성이져야한임무와랙임은국히중요합젓이다

'  전시에있어서의여성의임무 는  무엇보다도  구호활동에  헙력하는

w- 것안바  이러한  무의  랄성음  근에  와서  검  곤란하게  되어

. 평시부터이에대한마움의준비를충분히하역둘필요가있다

만방위조직은비상시에여성들이그들의임무를성하기위하

. 여필요한여러가지기술파지식을습득하기위한조직이다

8-  가정에서 기  자심뿐망  아니  라  자녀  돌워  생  명이  갈 t  호되고

V 

. 있다는사실을알게되면  남성들읍  것  만으로서도  어떠한  전쟁이

,  래도싸워길투지와힘을가지게되는것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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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국토를방위함에있어여성이행할수있는최대의공

01 . 힌인것 다

여성은지원제에의하여멘방위대에근무하게되지만섕명의보

. 호를목적으로하는이러한근무에는대부분의스위스여성이기꺼이참여하리라믿는다

, 다른한편  스위스의  여성듈은  군속으로서  여러가지  보조근무를

.  수행함으로써조국에공힌랄수있는바 에컨데  여성듈이  군의

. 경보발령소  전화 . 교환대 . 사무실 . 대공 . 감시초소 . 야전병원  주보둥에

. 근무하기나명원차의운접수  군의 . 취사장  띠난멘  수용소  둥에서

.  일찰수있으며 여성듣이  이러한  곳에서 - 근무  하면  만큼  당

l 자들을전투또는보초근무등제  센에  돌럴  수  있계 . 된다

c 상영 l  군인을  간호하는  여성  요웬은  적십자에  배속되어  있

. 고설헙성조수 x . 선조수 . 여의사 , 간호웬  보조 , 간호웹  특수기능자

4' 자 ' A CHI.  . 

. 생시설뿐만아니라먼간시설에있어서도필수요원으로일하고있대

 전시에  있어서  인명의  보호  및  구조를  위한  추호  조직에

-b 참가하는자는륏흥집고방관하  자 Ip  다는 -a /q/ 란  디는

힙이강하다따라서자기의입무나의무를확실히자캠하고있는자는혼란

이나궁포에직변하는경우에는이게간단히쉽쓸려드는일은

. 다  유사  자가  맡은  무를  충 '  수하

. 자하는자는평시부터이에대한준비를갖추어놓아야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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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절 . ·  만  방  위  셀  태

l .  계획의  수립

. 민간방위래는것은전  평시를  막른하고  모든 %  종 의  재해로

N 

. 부터일반대중또는이들이거주하는마을올보호하는것이다

w 

. 따라서믿방는스위스의토방위상필수불가겯한위치를점하

 만방위  무 @l 수 , 전  를  불문하 1 군 % 

OJ- (leservioeterritoria1dellamld)  위 의  지을 . 받는다

t,) 자

, 왝하여직되  기판의 y%] . 휘  감독을 .. 받는탄

7  만방는 무  안부  관할하 9-. o] 무장
s 

. 대문에전투에는참여하지아니한다

스위스가엘시적또는정기적으로적의컴령하에있게되더라도

-  안방위대는그촬동을계속하고밍방위요권은정이이 니기  때

· m-1 . 즈에전쟁중포로가되지아 한다

. 만방윈대는부녀자및병역의무가처는남자로써구성되며훈현기간은수원간의단기파정이다

.  

' 이조적은자기자의보호라는이에  입각하여  성립된  것이므

2  구성원의  대다수는 %  자 에서  각기의  가족을  보호하는  입무를

( } 수행하도록되어있어자녀를가진주부 초뎔  라도  멥방위에  참

. 가수다 l 

CAZ)  대재해 가  있을  매  엘주만을  구조하기  위하역는  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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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이외에특수한구호장비를보유하또군사적으로잘춘롄

(les 된강력한부대가펠효한데이것이바로방공대 troupes de 

protection aerier1nel . 이다

이부대는자위를위한무장부대이지만특정한전투임무에는투입

c . 되지아니하고대부분엔구가많은시 윱  면 1  에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젠즙한경우에는동원가능한예비부대로서언제든지출동할

a 

. 수있도록더비하고있다

I 

1]J-  리고이 공대는  적의  뜩격을  머하고  또 .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 . 구조활동에임랄수있도록시 읍 2  탄 의  외각에  대기하 . 있다

. 방공대는군파멘간엔간의연락업무를행하며그주요임무로는주요견물의경비

. 기상에보  눈사태의 , 감시  정보  및  경보의 . 전달  물

4 

. 자의징발  기업 1 활동오 . 제한  재고품의  규제둥  전시  경제적  조치를

% 

. 취하고경찰보안조치  교동의 . 제  미난민  또는  포로둥의  수용등  다

. 방명에절쳐있다
' 

. 여러한모든찰동은경보달령  간호시설의  셀치  및 , 운영  경찰  보

, 안조치 . 교통정리  간첩이나  태업촬동의  닸속  등에  의하여  일한  국민

l 1  적 적  을  주 . 다  한  무를  달성하  위하여

(R)  지역방위대는멥뼝 으로  성되는 .  경보헝 , 부대  간호  및  보조

. 경찰분견대둥을지휘하에두고있다

1 방사눙에대한감시는현시및긷장이높아져가고있는때에는연방방사능감시위원회가담당하고전시및준전시하

 있어서는  지

% 방위부가  을 M  수 하는바  공 . . 감설 . 강우 . 물  품등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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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함유되어있는방사능의양을수시로깁사하여만일방사늉이

T' 위헙합정도에달한경우에는주민에대하여경보를발하는한편이에대처할수있는적당한조치를알려준다

+l 헌재는언제든지활동배  하에  있는  감시  본부가  방사능에  관한

내외로부터의정보를수집하여위힙한사태에이르는경우에는

1  차  경를  날할  수  있록  준비하 ' 있다

2.  지역멘방위  더장

' 반한위대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되어  있는 ( . 시 읍 1 면

l.coo 는현재약  명에  이르고 . 있으며  이러한 Al ( . 읍 ) 면  에서는

) 만방위대오  책임자로서  지역민방위대장을 . 둔다

' 지역멘방위대장은만방위조직이지역의실정에따라  경치된

. 목적에맞도록추성되어있는가또는익지역의멘방위조직이효율적으로동하고있는가의여부를점토하고

 담당구역  안에  있는

. 위험에취약한지역 . 건울 . 시설 ';'  교통망등의  소개를 ty]-  없이이  확일

. 하여듈필요가있다
· 

리고지역민방위창은의지휘하에있는멘밤위대의동원계

4  획을 우는 . 한편 14  멘 위대의  주력을  동웬하여야  할  장소  및  시

% 와주밍의자방위에맡기어은지  을  관단하여  정하여

. 야한다
-  

%  따라서 민방장은  술 M- %  답 은  물론  세를

w 판답랄수있는  지휘능을  가집  자라야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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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만땅위대장의명령계퐁에는멥방위대및자위대가속하역있

, 고  지역멘방위대장은  군의  지역민방위부대  및  인접된 c , 시 옵 ) 면

.  와의옌락업무도담하며 방공  부대가  배치되여  있는 ( . 1 시 읍 면

에서는이러한부대는지역만방위부대장의지휘를받아행동탄

. 다

3.  자치 1 방위대으  조직

tI+  자치방위대는주택 위대와  직장방위대로  편성되어  있는바  주택

40 방위대는주민  인  내지 60  인울  단위로 . 주성하며  이에도  자

1 , 체방위대장 옌 v  대며소 자 1 . 엔  간호 .  위 생 SA  자 1  인

A  기타적어도 엔  이상의  임원을 . 포함한다

. 리고직장방위대는행정기관 10  안이상의  종업웬올  가진  직장

50  대  이상의  침대룰  가잔  뼝원둥에 .' 설치한다

, 자체방위대의임무는가정및직장에있어서민방위규칙의준수

l 

, 담랑지역의안전파질서의확보  방위웅  자재와  의료용품의  공급

, 및확보  소규모의  소화 ( I%k }  작업 .  부상자의 . 응급치료  치압상의

4 

. 장애물제거둥이다

tg-  지방자치단괘의만 위대는  효율성이  높은  소화기구  및  공사용구

i 1)]  구 하 1 지역멘방위대장오 Al 지휘하 . 활동한다  소도시에는  천

ttlg- e] 시 방만 2p]  되어 4 있으  대도시에는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

4 
a 

. 할수있는지역만방위대가펀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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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방위  조직법의  굵정

T 

  2 1-l 

 자

 만

20  

&o1 만 )q 까  방  무  무를 (34 

( 37  제 조 )  맨방위대에  근무할  위무가  있는  자라도  질병  기타  특렬

i  한 가  는  우는 -  무  면제는 w:  바 예칸  유아

. 를가진부녀  부양가족이  있는  자  둥이  이에 . 해당한다 ( 43  제 조 } 

6] 장 2 (-, 시 ) 면 f  랑 은  지방자치단의  민방위  주

,g-  위대에  소속된  민방위대원에게  괄한  장비를 .' 대역한다 C &4 1 제 조

( . 가옥의소유자는주택방위대를위하여소정의자재를구입하고가윽의소유자는이러한자재를시 읍

 면 )  에서  할안가격으로

. 주입할수있다 ( 74 1 제 조

( ) 보상 쌀 2 Indemmites) 2 (  트 방위더에서  근무를  하는  자는

. 보수또는수입의감소에대한보상 . 개해보힙 . 건강보험 . 생명보험

. 에관한정주권을가진다  민당위의  임무에  종사하는  것은  해고

1 오  이유가  되지 1-] . 아 한다 ( 46 - 4S  제 조 제 조 y 
' 

· 

·t 

(Instruction11  훈롄 지역만랑위  직장방위의  원파  주택

3 방위대장은최고  일  이내의  기초훈련파정 (les cours dI Introd- 

uo%ion)  을 , 거치며  지역  딘방위대장  및 (les 전문가 specialiate  외

12  는 일  내의  소정훈롄을 . 밤는다  지역민방위대  및  직장방위대의  대원과  주

2 랑장은훈를하년

 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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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 33  제 조  및 54 ) 제 조

. 드  멘방위대  요웬

( . 어느시 읍 1  면 의  엔구를 IO.coo  잉으로 . 보턴  룽  평균

l.300  안의  국항군요웬  및 900  일의  외국인을  제외하인 Ll-  머지는

7.soo  인이 . 되고  이의 3 2  분의 는 , 어린이 . 노엔 . 허약자  병자등  민

%. 방위대요웬으로서는부적격자들이  또한  아이듈이나  병자를

w. 보아야하는주부  기타  가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되는  자는

%l-  모두만방위대요웬에서제외하여야하기때문에실제로민 위  요원

'7,soc 1 으로서외자격자는많아야 인으 3 1 분의  즉 2,600  엔

. 정도라고보아야한다
' 

4 3  이러한만방위요웬중 분의 은 . 자체방위대에  나머지 4 ] 분의

. 은지역멘방위대에배속된다

6 .  지역  멘방위  조직

2  경  보 .  감  시  및  연  락  반 (  요웬  총수  의 l 6 % l 2  경  보  전  달  운  지  휘

. 를위해여폘요한수답이다
' 

(les 상창보고 rapeorts de situation) .  각종 . 경보명령  핵무기

A 

· . 및화학무기에 관한보고  맹  파피둥에  콰한  보고는  모두  국방군

%. 의지역방위부대가수행한 (Ie 정보반 servioc des rens*i- 

gnemerl%sl  은  지역민방위 %  장에게  제반정보를  종합보고  함으로써

. 그의지휘를효과적안것으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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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aeeurs-pompiersdeguerrez31%22  접시소방 전

m 
Al1  시방반은 는 Al( . 읍 rWI .  방  무를 64 수 , 하

Al  만전 는  중한 M  무가  추가는  바 %  민방장은

. 경우에는전시소방낸을필요한지점에출동시킨다

:Ie 공사앤 ser%vioe pionnler ; IS%)  공사은 zl-A  된  가

· c E ) 읜이나흙더미속에산채로매몰된자룰구조하고또한토사 소

-  가펄혀 통이  된  도로둥의  복구공사에 . 종사한다

' 

4  안 2  안전은  안천반  원 % c 

t2  의  뵤전수리  둥의  임무를 [ 수행한다

(leser%tce 펑위생반 sarI1taire z 20% )  위생맨은  부상자

1 w  와 fM-. 

. 치료를요하는부상자는먼저 % 치료소  보내어 . 지는데 e] 부상

(les 가며운자는여기에서치료를쌈고부상이무거운자 ble- 

sses grasres2   응를  은 . 음 ( , 윱

J  면 의 ;leposteeanltslredesecours)% 구호소 0 후송되 t 

/ Y  술을받을수있으며극심한경우에는가잠가까운 병 으

. 후송된
.  

(Ie 화생방반 ser%ice AG 2 4%1 2  화생방  맨은  핵무기  및

y]  화학무 에  한  위을 2 함하  방사능 5  는 1 득 (TEE1  을 3)] 

L 거하는임무를수행한다

xCIlaide 헐이재일구 au% sansabel 4 13%2&.1  재맵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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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받은이재일에게숙소를제공하고급식을하는더이주입무이지만

 시 ( . 윱  텐 )  당국과  협조하여  부모  또는  친지 ( %3 얠 )  의  잡에

. 서동거하도록주센하거나생활평수풍올다시마련하예주는일도한다

E  큰 시 - 니  시 ( . 읍  렬 )  에서는  위에  게시한  부서  이외에도  다른

* 부 · 는바  방  자 *  송무를

조정하는수센반과근무중인민방위대웬및이재민에게급식을해

(Ie 는급식반 eee1ce de subsistanoes) .  그리고  만방위대가  핑

. 료로해는물자 . 자재  시설듕을 2 확하  보급반 (Ie ser'vice du 

.t..i.11  둥을 721- V.]ern .!T( ,Al1 윱 IV  은 S)i CI 유

.  임무를 수행하는 H. 한  지역민방위대를 . 원조한다

tr.  민방위대의  언성

4  개  내지 10 1 개오 -  주택빙 위대로서 (W532 통반 2 lea ilot) 

. 민방위대를편성하고

 퐁민방위대장
(Ie chef 

dIrnot ?을

. 둔

[Ie 롱멘방위써는잉구가조밀한도시의민방위의핵십 110yatx 

la protection ot iley 오  으로서 400 - 300  엡의  주만의  안전을

1 보장하며통밥멥방위대장은주택방위에상호간의헙력판겨  가  원  활  해

I 
. 게되도록지도한다

Al( . 1  큰 읍 면 에서는 A-10  개의  통밥만방위대로서 1  개의  동

l 

w 

(82 les q11art4ers)  민항위대를  편성하고 1  개  동에는 4.ooo 

t 

-6,ooo  인의  인구를 . 포용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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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ooo 그리고수개위동만방위래를모아최해 1 인으  인구를  포함

(4 11esseoteors2  하는하나의지구 프 만방위대를  만들며  대도시

s 

( z 에서는지구멨방위버를모아구 프 les arrondissemenes) %  멘 위

. 대를편섶한다

(  이왁같은각단위벨만 위대의  소재지와  잎지  역은  명확히  지

정되며국방군의지역만방위부대또는일접하고있는지역민밤위대

%  와건한락을하는한펀 하록 . 다

(  직장방위대의구성인원은종업원의엔웬수뿐만아니라기업의뷔지 학

) 9- 멸적이  건물의 . 송류  기업의 . 종류  촤재  또는  뜩받의

100 발생위험도둥에의해여결정되지만원척상종업원이  안잉 . 

20 경우에는 %. 00  안엔  경우에는 l 2 %, 3 ,ooc  안안  경우에는 3 % 

. 가멘방위요원이된다

8 .  대피소 ( les abris 2 

] 안 ,coo  인  이상의  시 ( . 윱  면 )  는  국가의  법룰에  의하여

%Al% 소룰 1  무를 d- 인구 l,ooc  인  하엔 E 경우에

< 일부시 , 윱  면 )  에  대하역  주 ( Pi )  위  규칙에 1 오  하여  동일한  의

. 무를부과한다 '  다시  달하면  이러한  시 ( . 윱 )  면 에서는  새로운  건

쿨을세우는경우적어도최저기준에따른대피소를만들어야합

. 다

. 이와같은대이소의건설비용에관하여는옌방 . 주  세 ( , 윱 1  면 가

73 비용의약 %  를  부담하며  대피소를  전설할  의루가  없는  시 (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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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 에  있어서도  혠존하는  건물  조는  신축겁물에 . 기준에  맞는  대

. 피소를건셀하는경우에는언방 . 주 C . 시 윱 }  면 로  부터  상한

. 금을받을수있다 ( , 시 윱 )  멸 는  일밥엔의  왕가  많은

. 곳 ( 1. 번화가 옷  통의  중심지  는  여러가지  이유  엔하여

Gee 개엔대미쇼 abria pz Yes) 그  가  없는  구역에  공공  대피소 (les 

abxis publics 1  를  구축하고  지역민방위대  및  병원에서  사용하는

-  대 리소는  특허  그  안전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튼튼히  만듭어야  한

. 다

' 

(Ie 커피소룰만드는자는자기가선정한건축기사 architects2 

와상담하도록되어있으나이건기사는옌땅의대며소건설규

-  칙에 따라  위탁자가  회망하는  건설게획을  작성하여  시 ( , 읍  단 )  에

( . 제출하고시 윱 ) 탈  랑국은  이  설계도를  주  및  옌땅당국에  보

. 를발는다  현방  주 A)( , } j] 읍 단 랑국  하  승

1 안올땐면게

 한
 금의

 급

 함

  승안된

. 로본다

건축기사는공사를완료한후대피소건셀비용에한게산서를

( . 시 읍 2 면  당국에  제츌하고  시 ( . 윱 )  면 당국이  완공된  대피쇼와

이에관한게산서를김사한다음이를승엔하텐보조금은견셀계

l 의위탁자 . 불된다

(W )zledepedeprot*- 개안대피소의건셀기준은보호도 프

·etioiJ  기압으로서  대피소는  되도록  지하  깊숙히  자리하고  주위에

. 벽을만듈며  큰  건들의  밑에  만들도록  하여야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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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옌락 ( la 14aisonl  및  지휘 (Ie commanWemen  히

-  후방에서의반방위에있어서도일에서와미 찬가지로  옌락업무

. 가신속 WB  루야만  흐  원  자  합

.M 

1  1 

1  반정보를센속히입수하는한편자기의담당사항이외에 판해여도

, . 충분히알고있어야 합다

(1 정보 l l*s r 1Setgr1ements)  이 는 . 전화 . 무선전선 , 전령 t 

la eaeafette)  을  총해여  간답  명료하고  정료하게  제보되어야  하

. 

s ' 1 하 원

2A 
 발한

 사를

l-  는

 한펀

T' 한대응조치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것도필요하다 (n1 구두

.  에의한보늑은이것을 수령하는  측의  오류를  미하기

Al  복창 야

. 

  한

 를

  듈

. 샅다 .  

.  

.  이본느

(770nne 듀뽕 Dupone)  부인은 (Ie 주택방위대장 chef 

d'Immeubley . 다

r ]  듀뽕 부안은

 자의

 무를

 잘

g  알

. 며  인근위  주택 . 자위대  구호소  및  이재멥  수용소의  소재저를  알

. 고있다 .  

w 

r ] 듀옹  부안은 %  주 방위대장으로서 f ]  뽀스트 가 .cIa rue de 

la poste') e  번지 10  번지의  주택을  담랑하  제 12  통  멥방

. 장를

· 12 재해가발섕하면 주택방위대에그처리를의뢰하는합펀제

. 몽반멘방위대장에게전령을보내어  재해가  발섕한 . 장소 . 시간  미해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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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도  익에  대한  조치  사항둥을  정팍하게 . 보고한다

그리고부상자는구호소를보내고이재밍은이재맨구호에가

u 

. 도록지시한다

12  제 통  멘랑위대장은 v  담 통한구역내의  미해상항을  문시로써  전

1  령을롱하여제 동  민방위더장에게 . 보고한다

1  제 동 .  만밤대잠은  통앤멘방위  대장으부터의  보에  입각하여

( )  상사 소리 에  룰  하는  한편  구원을 . 요청한다  동만밤위대장

. 으로부더보고를발은지구민방위대장은정세를컬토한다음

자기의지취하에있는지구밍방위대또는직장방위대에출동명령을

N 

. 발하며  이러한  정세판단에  입각해여  대공위  부대를  동원랄  수

. 있다
- 

]O.  경로체제

. 위험을확인한데로부터참사가발생할때까지는상황에따라다르지만시간적여유가거의없다

 러나  스위스에는  감시경보

[ 
. 망이충분히또잘정비되어있으며  어면  위협이  눈앞에  절박파

. 였을때에군대및멘에어하여경보룰발하고  위을  알리는

a 

M  은국방군 밤위부가 sm 담랑 .' 다

1 방부젠국 20  상  탈하  날

(lescentralesdlemlssiondrnalerrn ??를  가잔 (Ie 경보부대

service dIalerte}  가  소속되어  있는바  경보빨령쌘터는  전국  방

쌍곡극에베치되어기멘하게할동하고있는감시망으로부터제반

-9 l 



1 를얻랑공감시  근  술을  용하  i)]  적

Atr ?적은경비로서스위스외전영역파수액 에  당하는  국경을  감시할

* 

· 
 M 

4 

"] 

. 에날견되고만다

-  탬의제빙 은  수방경보 (rf<py  분곈대 음현꾸 l es detaohe- 

ments di'a 6rme-eau)  그 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 폭격이니

r  사보타쥬 J ( Ie sa110%ap )  등에  의하여  파피되드라도  즉시  발견된

. 다
, 

. 군  만의  핵무기  및  촤학무기  방위부대는  핵무기  또는  화학무기

1 Id]  해 1 부  위을 . 동한다

.L[ A, 'A, L 도고 묘 끅
'.17,, 됴

. 정기적으로감시되고있다  경보  부대는  생굴무기 ( 1*s arm*s bi- 

ologiquee)  가  잘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l$; 지령 leS dire- 

otives)  을  발하며  댐의  제방둥을  정착히  측량하고  있기  때문에

L 파괴의후를적시에날견할수있다

cles 위험 'dat ers} 널  은  지역  적으로  날새하는  경우가 . 많다  빰

(MM·i 사능운 2ea nuaes radioactifa) - 이니  맹의  파괴에  의

sv]-  한물의범랍은스위스위특정지역만을위헙에 트리기  때문에

( 2 경보참령쎈터가있는각경보구 굽않 Ie secteur dIaleree)  는

. 단독으로또는엔접합경보발령빤터와협력하에임무를수행한다

(llot'flotet% 경보담관 dIaleree}  은  적시에  경보를  달하여  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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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을알릴을지며경의발은무선방송랑을롱하여행한다

공습경보는지방민방위애의경보쎈터를퐁하여경보담담판이발
l 

f 하며경게경보는방사능의정도  독들  조는  세균에  의한  오염의

. 정도재해의규모  뻥의  파괴에  의한  졸수 ((ht )  의 ·  시각 등에  관

k 

. 하여상세허보도한다

. 각종경보는유선에의한접달이불가능해드라도트랩지스터라더오에의하여대띠소안에서도돌을수있도록무선통신을이용하역야한다

l l . .  제 방의  파괴

적은스위스를공격할때뻠이나제방을뜩파시킬가능성이있

. 다

(A') 이러한폭파는대개직공비랭하는적기가투하하는뜩탄이나어뢰

.  로켓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자가  매셜한  뜩약에

위하여생하저만그결파로생기는재해는생각조차하지못랄

T 만큼엄청나게클수 . 있다

k 

램이소재한골짜기는물론기타지역도홍수에휠쏠리

돌자갇으로바커는한편아무란재해대책이없더라면수맛은

% . 안이희생되는참넬을 한다

( 경지도폐하고장기간에걸쳐불모지 f  랩 )  가  될  것  이며

'  중요한

. 공업시설 . 도로  칠도가  파괴되어  수년간  사용불가능하게 . 된다

' 군대는젭혹과자같더미속에서  동  불눙하게  되고  비행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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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용수 . 된  군은  와같은 6. 밤  수간

Mi1 A  국믿 %  항 을  분할  수  다  하는 4 T' 다

따라서국만캠자는이러한공격을받제된가능성이있음을엔

. 제나염두에두고  이로  안하여  발생  여러가지  재해를  분명히  인

.' 식하이에대한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  

w 

l  
t  

땜이나제방의파괴에의한홍수를막기위한가장효과적안방

tId  궝

x) ·IA 수
M%8 

47(71<ty ?를

<VM ·ly]q g-7-F )·IR, 

옌방내각은위험이절박한매에는퓌와갈은지령을날할수가있

, 으나떰이나호수부물을매는데에는상당히장시간올  요하

CI-S] 문한치는되록빨착  찮면  아된다는

Ab  제 . 다

' 

   .%- 

  와

>,Ad. ...  ..  .L . ,rn. 악

JLdrn  1   ){  . 

%  나국만각자는한어움참견 어야 . 한다  평시

에있어개안생활에불가한목적이외에사용하는에지는전레

%l  약 6096  에  탈하는  싱정안 . 바  이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위로여

,(  등
 필한 1 가옥  나 .' 냔방등다  한  공장

'R* 1 꺼 x  너 'y · 'i  핸

·-h 

  l 

2 

C'd) 

ER  

Q.  나무 . 숯  송긴등 (·d2 에원 l, 사용  유와  석란

. 등은장기간의저장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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긷급시에는댐의수위를저해시켜홍수에대비하여야하는뎨이

l1    ywL 

% 수만킬왓의전 c'w7)  손해와  의 - 1 피 괴  의하여  발

3  생해는수천의인 의  손실과를  바졸  수는  령는 T' 것이다

q) 접시경제상의이유에의하여떰듕의수위를 r 폭적으 s 저하시

5 

. 수없는경우에는멘방위내는노인 . 아이들 . 병자  불구자둥을  위힙

. 질역으로부터미난시킴과동시에 . 대용품이  었는 kl- 식료품이  극목을

. 안젭한장확한
, 

1 쎈홍수전 ty- 8  무세땅올  통

. 방수를발한다   흥수 1 전 ,  총

1 수발생기간을알리고헌지으  멘방위대률  다른  지역에  대하여도

.  적한수단으로통보한다

12. (Ie 조작업 saute%ap) 

( 종래의경힘에의하면대몰 69 )  되  거 - 니  대  피  소  내  에  갇  혀  있

. 덴자가수일후에구술된일이종종있다

h 

.  

. 러나구조작업은기만할수록뱐큼서공의  가능성이 . 다

tA  충분한완 한  훈롄을  실시하  긴울나  부근러에  관하여

(7) 충분한지석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구조작업울정력적

p)   참을  한  부분  우 A%  을  구  수

.' 있는것이다
' 

r ] 에를듈면 트란쉐 [Trar10hees)  가에  땅읍  건믈이  파피되었고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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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더미와대피소알에는적어도  여인의 .  주민 이  파뭉히게 . 되었다

이때주택방위대장은곧재해상황을판단하여구조를요청하고

K 

dd  구 는  즉시 @  동을 ' . 개시 한다 ·J-  통반민방위 은  구반파 /p(] 

'  전시 방맨  공사반을 / 파견한다

r J 주택방위대장은평시에작성한 주밍둥록부 (les listes ZIOrnl- 

natives}  에  의하어  행방불명자를  확엔하고 -  행빙 불명자를  찾아내

-  눈빙 법울  조사연추  하여  그  결과를  전시소방낸  및  공사방  책임

. 착에게몽보한다  피해지 % 처리  임자는  구조작엽  의  착수장소를  지

5 

( 정하머주택방위대장으로부터조언 t)  )  을  받  는  다 . 

x] 공사은  술적  완구 ( 2  됩 l  를  장  하  몰된자들호 d 구출하

(g)y)  전시소방은필요한방화 조치를  취하고  주택방위대는  이를

. 웬조한다

피해가너무커서전시소방및공사반만으로서는감당하기어

. 려운써에는통안만방위대장은중장비를가집방공대에윈조를구할수있다

W  역자주 2 r  스위스옌방의  만방위 ]  질배 는  스위스옌랑십행원 [Ie 

COIlS911 fe4era11  이  스위스국만에게 l  가구 l  권썩  배포하뎌

( 단방위에관한하나의교과석및심득서 .L.  닷 )  로서  널리  보줌

A  키려는  목적하에 .  법무치안부 (Ie Del)@r%ement federal de dusti- 

oe et police)  에  요청하여  발행한  멘방위라는  책자에서  스위스만

방위의운영싣태를이해하는데도움이될만한부분만을발줴하여

.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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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절  연방  민방위법

I  총

1 제 m  방위는  국가  상위 . 부분다

. 민방위는일정한조치를통하여국민을보호구호구출하고재산을보호하며무력충돌을미연에쌍지또는

 겅간시릴  것

. 을목적으로한다  인방위에는 0tonsfalIfgate)  고전임무 가

. 부여되지않는다

. 제조민방위는주료다음사항을시행한다

l .  위힝  및  방위에  괸  한  국  민폐  몽

2.3  음과  같은 Y w 74 f 3 단 t-Y- 
. 

a.   보 (Alarm&ertmg] 

b.  등화 (%rer4unkeatxng) 판제

c.  방화  및  소화

a.  사람  및  재산의  구조

e. , 원폭  세균전  및  화약전의  피해  방지

. 호  총수에  대한  방지

g.  주민의  쵱수

' 

h.  기업 ( etri*  므 미의  보호

. 요  중요한  문화재의  보호

3.  다음파  같은 r ti][Setrattngemaeinahm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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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상자 . 불구자  병자에  대한  부조

7 .  무주택자  및 1 무으  탁자에  대한  배려

3  제 조  위위  조치는  툭히  다음과  같은 1  낭법예  의하여 . 살헌된다

l. 
 관

' 

2 . y]  역  민낭위대  및  직장  방위대 [8etreteechll%z)  의  시

3 및설비

.  인  근  및  지  구으  원  조

4. 
 현

   ' 

4 

T  ,(G-eeRrntmotllrnachttns  반동원 는는

  방

) 는 . 한다

. 옌방칩행웬은다읍의경우에도면방위대릍동원할수있다

l .  일부  동원의  경우

2 .  기  타  헌역 '  근 무를  위하여  군부대가  소칩되었을  경우

. 주로다음의경우에언제든지민방위를동원할수있다

l .  돌빻적인  전챙의  경우애  인근  및  지구의  구조를  위하여

2.  재해가  발성한  경우에  인근  및  지구의  긴급  구조를  위하

5  제 조  민낭위대는 (2 , 랑공대 뽀 Lctschuez7ruppen)  가  배속

' 되어있는군대의지원을 . 받는다  이  군대는  연방  집행원에

( , 의하여위험이큰시 읍 ) 면  에  우전적으로 . 배치된다

4  제 조  필요한  조치에  판한  명령파  살시는  행정  관처의 . 임무이다

a])7  조 m % 언  집행윈은  감독과  최고의  통제를  행하고  법규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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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을  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블  직접 . 살시한다

연낭집행원은소겸근무기간내에있어서규정된조치및

1  수 단의  완비률 . 명한다

6 제 %)  이  에  의하여  발생되는  무는  것이  연낭의  판할

, 사항인한  연방  법무  치안부에 . 위임한다 C-  럴나 a7  제 조는

. 그호력에영향을받지아니한다

연냉민방위정은살시기관으로서연방법무치안부에소속

. 된다

9 제  조 m  각  주  는  연  땅이  발  한  주  에  관  한  법  규  블  시  행  할  책  임  을

. 진다  주는  의  영역내에서  갑독과  통제를 , 행하고  명령된

%-] 조치의집행과방책을갑독하며펄요한경우에는이를

. 접실시한다

( , 각주는민방위대를설치할의무를지는시 읍 ) 면  및  기

. 업을지정한다  랑해 ( , )  시 읍 면 와  기업은  이에  판하여  언

. 랑짐행원에항수합수있다

·(stvlechtatzete11e]  각주는의영역에있어서깁행기판으로서주의민방위청 을

 지정함파  아울러  주  및 C , ) 시 읍 면

V  민 위기판의  업무와  권한을 . 정한다

a  각  주  는  주  에  필요  한  교  관수  를  결정  한다 . 

+ 주  민방위  무를  지금까지  군행정청에  위하였  경우에

. 는금추에도이들계속하여군행정청에위임할수있다
' 

]10 t ( . )  읍 면 는 ,  방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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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판으로서연방및주가규정하는조치를시행할책임이

. 었다  따라서 ( · )  시 읍 면 는 , 기업  가옥소유자 . 및  개인에  대

, 하여탑해조치의시행을검사하고  펄요합  겅우에는  이외  살

a 

. 시와방법을직접행한다

( 시  읍 ·  딛 )  는  그의  영역에  있어서  행정판청의  집행기관으로

A (oreeaettung)  서지역지 부 와  민방위  기반을 . 지정한다

l 제 l  조  각  기업은  그에게  부여된  조치의  준비  및  시를  행하

. 여얘하며  필요한  방책올  강구할  의무률 . 진다

l m  가옥유자  부된  준와 ,  획

. 요한방책을감구할책임이있다  가옥  소유자는  특히  자신

'. 이나임차인이공동사용할장소에서장해톨제거와둥화괸제를실시하여야한다

. 임차인은가엄차한  장소이서  장해물  세거와  둥화관제를

. 행하여야한다

A] l 3  조 m 4  언은  규정된  인적조치를  준  하고  실시할  의무를

.. 진다  중에는  특히  장해물의  제거와 , 등촤판제  경보시의

. 행동을포함합다

. 누구든지민위대버활동중에는가록인방위대에펀성되지야니한경우라도그는그에게구조릅기대할수있는한이를행할의무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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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민방위대 (schutnorganieatton) 

A.  조  직
' 

% 

14  제 조 m . 보호 , 구조  구출의  조치를  준비하고  실시하기  위하여

. 다음과같은제조직을둔다

a. c · )  시 읍 면 에  있어서는  지역민방위대

]).  각  직장에  있어서는  직장위더

c.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방위대

o 직장방위와주택방위대는지역먼방위대의일부분으로서

. 의지시에복종하여야한다

E.  민방위대  설치의무

16  제 조 m  당해  지역내에 l,000  명  또는  그  이상의  주민이  거

cetedlung] 주하는취락  이  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하
t  

(  고있는모든시 읍 · )  덴 에는  민방위대를  설치하여야 . 한다

( . )  주는된요한경우에한하여의시 읍 면 에도  부

, 는부분적으민방위의설치의무블선인할수었  지

- 민낭위대니  개개  근무부서외  설치도  억제할  수 . 있다  특별한

( · 경우에는같은방법으로당해시 읍 )  면 의  중요성  및 SIM 상

. 으로보아특례를둘필요가있는때에는민방위대설치의무를열제할수있다

16  제 조 (  민 위내릍  설치할  의무가  없는  시 ( · )  읍 년 에는  최소한

t  시  소  방  대 (KregsfBI2erwehr)  듈  두어야 .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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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러한시 읍 단 에는  주의  승언을  받아  지웬에  의한  민방

. 위대틀둘수있다

17  지 조  수개 c · )  시 읍 멸 의  지역  방위대와  독립된  전시소방대는

A 

. 주의명령에타라통합될수있다

79  조 m  단위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 ( · 읍 ) ' 멸 의  최소

100  한 연의  종업원을  가지  있는 c X)  공사 쇼 의  기업과  행

30  정관청에는직장생위대를설치하여야하고최소한침대 개

(Anetalt) 보유하그있는공공설비  와  병원에도  이를  설치

. 하여야한다

( · )  민방위를설치할의무가없는시 읍 면 에

  있어의

1 규과밥 3  착공  내 *}] 당

ed 기  툭한  위을  수반하  되는  우는  장  방

. 블설치할수있다

100  인  또는  그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 기업파  침대 30  개

dI  는 상을  보유하는  꽁공설및  원이라  할지라  의

특성이나상태로보아득계블둘필요가였다고인정되는경

Y1  는  장방들  설하  악할  수 . 다
.  

g  그밥의  기업에는  주의  승인을  받아  지윈에  의한 -i  장방위대

. 를설치할수다 · 

1)  세 조 T  면낭위대뷸  치할  의무가  있는 ( · )  시 읍 단 에  있어서

g 는모둔건축눌에주  방위대를 7  어야 , 하멱  직장방위대를  설

. 치할의무가엾는시설에도주낵방위대블설치하역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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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권한경우에는 단  주을  위한  공동주택  방위대를  둘  수

. 있다

s  주는  한  민상위대를  설치할  의무가  엾는 ( , 서 읍 )  면 에는

1 필요한경우에한하여주택방위대의셜치블억제할수  있  다 . 

( . )  민방위대블설치할의무가없는시 읍 면 에  있어서는  주

의승입이있는때에만지윈에의한주택방위대블둘수있

. 다

4  연방  깁행원은  주택랑위대를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설치

.  하여야하는기간을정한다

20  제 조  각주는  주의  기업에  관한  특별규정을 . 게정한다

2 제 l  조  연  방  집  행원  은  연  방  의  각  시  설  과  면  허  받  은  운  송  기  업

c Konzess01%terten TransvortuntBmell ung) 피  을  위한  특별규

. 정을체정한다

o.  민방위대의  임무

22  제 조 m  지역  민방위대는  직장방위대와  주택방위대가  수행할  수

. 없는모든임무를계획하고웬시하여야한다  지역  민방위대

는이블위하여열반적인조치를강구하고직장위대와주택

. 방위대를지원한다

지역민방위대는시설및설비의유지및준비를위한공

(sCIMItaraun%8)  공의낭공호 를 . 관리한다

23  제 조  직장땅위대는  의  영역내에서 %[  명  및  생촬상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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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보호하고  기업이  가능한  한  계속  가동합  수  있도록

. 명하여전조치를준비하고시행합타

24 케 T %  주 샀위는  된  치와  장  개앤방공호의

, 관리들감독하며  경뵤의  경우에  명  령을 . 전달합다

( }k)  주턱땅위대는또한필화 부 를 , 행하며  매몰된  자와  해

. 자를구출하고경상을치료한다

D.  방위대의  구성

23 m % 지 .  민방위대 에는  보통  다음의  자록  구성되는  지휘

(Lettung) 부  를  두어야 . 한다

(ortechefe) 지역민방위대장   보좌판

직장방위대장주택위대장

.  

 개개  부서의  장

. 그밖의뵤조자힐지역민랑위대에는다음의근무부서를두어야한다

a· · · 감시 A 연락

t·y]  방란

o.  공  사  반

4.  위  성  반

e.  화생  방반

f.  이재민  구호밥 ( ) achIOeenld fe) 이 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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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는  대규모의  민낭위대를  가진 ( . ]  시 읍 면 에는  부서를

a 

, 추가함랑착장하나  방들  가진

( ·)  시 읍 에는  그  일부를  죽소  시킬  수 . 있다

26  세 조 7  직장방위대에는 1  지후 부와  다옴의  부서를  두어야 . 한다

a .  ,  시 ,  연락만

t .  소방반

c .  공사방

4. 4  위 반

' 

-  긱 주는  대규모의  기업에  판하여는  부서들  추가시키으료써 . 방

, 위확장을구하 1 규  하는  다  은

. 부서로축소시킬수있는귄한을가진다

A27 ( · )  시 읍 면 당국은  지역민방대장의  요청에  따라  개개의

,  주방위의규와구을규하 주방위  건뮬을

. . 배당 한다

2S 세  조 a .( · 시 읍 )  면 는  인접지의  구조를  제공할  의무를 . 진다

. 주는이에판한세척올정한다

, 급주는지역의구조를행하며  인  접  한  주  와  헙조  한다 . 

. 꼬 1 지후  및  출동 [Leiltxng lInd g(neat ] 흐

29 m ]( .·)  읍 당국  방장 A  자

. 는각지역민방위대를지수한다

e .  모든  조직은  시 ( · 읍 )  면 의  민방위졔획으료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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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청지역깃방위대장은지역입밤위대와직장방위대및기타임의로사용할수있는보조대와의형동을행하며시 읍

) 멘

. 는전체민낭위조치감독한다

T 

&  지역  만방위대장은  방위대의  출동올  명하며  그가  임의로  행

. 할수있늠모든방법을감구한다

.  지역만방위대장은그의 임무수행에  판하여 ( · ) 시 읍 면  당

. 국에책임을진다 .  

' 

30 제 ( ) 직창방위대 T  시설의  원으로서  지도적  지위에서  촬

·%-] 동할수있는적임자는직장방위대장으로서그  장방위대를  지

) : 한다  직장방위장은  당해  직장방위의  출동을 7 . 한다

1 직장방위장은담해장방위의시설밖  출동  있는

, 부득한사유하특규를구할수는한 M 

1  방장 를 . 

>,, ,. , 끅쑈 모
r' 'A,%,e,,, 고

. 이를조직하고이의출동을명한다
4 

32  제 조  연방  잡행원은 % 지 , 멘방위대장 , 젝장방위대장  각  근무부

서의장및기타의간부및전문가외임명에있어서칙급

( ptznlc  현 o n B * t ue e ) .  조  건 ,  절차  를  정  한다 . 

' 

33 셰 m  군부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역  반방위대장은

(Uriwlichk*t) 구조를행할장소와구조의긴굽성  을  결정

. 한다  군부대의  출동은 }  군지후 판에  의하여  영하여지고 1  지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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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가칙접긴박한전투들준비중에있거나전투중에있

%-i  는경우에는군부대와만위대의협동은군지 판에  의하여

)  명하여지치만이때에는군지후 관은  멘방위  시를  위한  명령맘

. 을발할수있다

( . )  찡시 읍 면 에  치된  방공가  전두위의  파  는  다

( . )  른이유에의하여랑해시 읍 면 들  위하여  더  이상  기여

/ 할수없게되는경우에는그방공대는가능한한다른
)  

( · )  읍 멸 의  만방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치되어야 . 합다

m.  만방위  근무의무 (schu22d enetpfliCht) 크

A.  범  위

8 m 20] s] 만 부 60/pR%1 만 tg-x)-t Y·J-s%  복할

. 의무를진다

M 연방김행원은필요한경우에는연령의제한을최고만

, 세로연장할수있  만 16  세의  소년에게까지도 )11  위근무의무

' 를확대합  수 . 있다

주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민랭위의무를텐제시킬

f . 있다  연방  집행원은  이를  위하여  권요한  규정읗  세정한

. 다

35  제 조 m  군복무  및  보조근무 (DIenet-UndHilfe- 의무자

trenetptmchrng*)  는  방위근무의무듈  지지 . 화니한타

1  러나일반시멘의생업을위하여군복무나보조근무오 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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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받은자는망위근무의무들진다

. 연방김헹원은적절한수의군복무및보조근무의무자를들의병역의무기간동안만방위대에서갑부또는전쑨가로서복무한다

' 

34  제 조 m  군복무  및  보조근무  의무자가  민박위대에  편성되는

. 경우에는의준경력은가능한한참작되어야한다

t 

옌방행원은사정이허락하는한정군복무보조

근무를필한자에대하여튜히자가멘방위대를설치할

( - )  의무가없는시 읍 면 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멘근무의무를

. 단축시길수있다

·s-  연망집행윈은군에서득히지구 위대 (ortwehr; 19A7  녠

] 해산됨  에서  복무하여야  하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방위근무

,  의무자에게는

[]p  멘 위근무의무를  뎐제시킬 f . 있다

g  방  김행원은  주  및  시 (  읍 . ) 면  로  하여금  적절한  수의

방위근무의무자를경찰력의증강을위하여임의사용할수

. 있게할수있다

37  제 조  부인파  만 16  세에  활한  여자는  방위근무의무를  지원할  수

. 있다

38  제 조  낭위근무의무가  면제된  남자와  만 14  세에  달한  소넌은

. 방위근무를지원할수있다

39  기 조 m  위근무의무를  지원한  자는  의무적  방위근무에  종사

. 하는자와동일한권리및의무룰가진다

- 1 l O- 



1]CI-  치원에의하여만 위근무  의무볼  부담하게  된  자외  복무기

6  작은 년을  원  하나  후에  다시  연장될  수 . 있다

40  제 조 - 긱  만방위대원은  임무블  부여밭으며  이와  괸련된  근무를

. 수행한다
' 

1  제 조 T  정십적으로나  눅체적으로  적합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l]g-  있는자압이 위대에  편성될  수 . 있다

. 스위스국민만이지역발위대에편성되어야한다  러나  제
w  

44  조는  효력에  영향을  받지 . 아니한다

Ad  맨아자 장날

 *llA  주

a 

' 될  수  있으나 , 다만  일반적으로  간부가  필  수는 . 없다

g  직장방위대는  당해  기업의  소속원을  통상  타의  모든  요구에

. 우센하여만방위에임의로사용할수있다

42  제 조 m  지역 , 만방위대  독립된  전 , 시소방대  주낵방위대에는

sl] 

(·) 

 , 3rn  티 벌

. 기업에종사하는자단이편성될수있다 %q MJ-  방 위대에는  예

( · ]  외적으로시 읍 면 에  거주하는  당해  기업의  소속원이  악닌

. 자로편성르수있다

주는특별한상황에있어서궐요하다면지역적으로다른규

. 협을정한다

3  제 조 m  민위  의무의  띤제사유는  다과 · 같단

a· , 연령  절병  신페적  결함

t. 36  제 조 3 제  항에서  의마하는  면제사유
' 

1]]- 



C.  부에

 대한  중한 <  사유 특허
( )  할 서위

  의무와

> 인이나부양의무었는가속의부양

. 민랭위의무의셀격사유는다음파같다

o.  무능력자
j  

b.  부적격자

4  게 조  연방  킴탱원은민방위소집근무기간내에  방위근무  의무를

'  옌장시 킬  수  있을뿐  아라  특히  외국인  위스  합적이

. 없는자에게도만빵위근무의무를지게할수있다

6  제 조 m  연방  집행윈은 1 , 지역방우 대 , 직장방위대  주택방위대에

편성시키기위한질차와면제및살역에관한절차를정한다

.  옌방의기업이나멸허를받은운송기업에 판하역는  특별규정

. 을적용한다

B.  한위  의무자의  권리

46 T · · (Ra%port) 학파옥 습 좍  참하

-  나빙 위소집  기간내에  복무하고  있는자  또는  긴급구조를  제공

3  하는자는근무가최소한 시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보수

. 청구권을가진다

. 연방깁행원은군보수의범위안에서보수액을결정한다

47 . -i  학과육 제연습 작에  참하나  위근무

mx 소잡근무기간내에복무하  있는자  또는  긴급구조  제공하는

),l-  는 1 %d 위 A-S-3 )g]d ta 생 상 (Erwedeereat20r&mu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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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규정에따른상응뒨보상청구편을가진다

4B 제  조 m  학파교육 .  살제연솝 ·  보고서작성에  참여하거나  위근무

의소깅근무기간내에복무하고있는자방위근무를위하여서나

(schuCzdenetletetende) 긴급구조를위하여소집된방위근무자

와교판은당해소잡관청에의하여적햅한재해질병보험에

. 
   Al)  . 

132V 

    AH8}]  

. 한다

( · )  연방은주및시 읍 면 가  참여할  수  있는  깅단보협

( 0TIe)ttlvverscherong) 표  계약을  체결할  수 . 있다

49  제 조 < > 생략

50  제 조 m  멘위에의  근무는  병역의무의  대행으로  적절히  고려

. 될수있다 .  

. 옌방김행원은이에촨한세칙과졀차를정한다

51  제 조  숭림근무기간  중에는  채무  및  파산에  판한 ISS9  녠 4  월

.  ]1  일의 5  연방 률 57  제 조에  의한  군복무중  적  겯차정지의

%q  규청은지역맨낭위대및 장빵위대애  근무중인  자에게도  준

. 용한다

IV.  훈  린 (A[lSI)il%Ting) 

52  제 조 m  지억  만방위대원파  적장방위대원  및  긴묻소유자는  연

. 방법규에의하여학과육  셀제옌습 .  보서작성의  훈련을  받으

-] 13- 



. 며항시출동준비태세블지하고있어야한다  그들은
.  

. 가능한한공대와합동연습도실시하여야한다

전시쇼방대웬의훈련은전쟁의특수성에따라고려되어야

( · )  할주및시 읍 면 법교에  따라 . 행하여긴다

주는연방씹행원의승인을얻어밖의주택방위대원의

- 춘련을명할수있디

.   

33  비 조 I  새로이  지역  민방위대에  편성된  모든  대원은 3  일간

. 의기초훈린과정을거쳐야한다

a 

2  민방위대의간부및전문가는 일간의 CCF mrf)Utre] 기본고육 브

. 맡는다

4 간부와전문가는원칙적으로  년간  의  광  범  위  한  전  교육  파정

[Weterrnl%ungektlre)  울  거쳐야 . 한다

g  상위의 %-1  두를  담당하는  자는  진항의  우외에도 12  일간의

. 특벌교육을받아야한다

민방위대웬올위하여는지원에의한교육훈련을시할수

. 있다
.  

-f-  고육 련기간이  불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방  킵

3  행윈은주의의견을들은후훈련기간은 분읜 l  옌장할  수

. 있다

3  세 조  지역멥방위대와 3-1  장딴위대에  편성된 , 자차  건물소유자

2  및주택낭위대의전문가는매최 일간의  제연슴파  보

. 고서작성을위하여소집될수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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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  제 조 m  연은  다읍  각효의  자를 . 훈련한다

a.  주  만방위판청의 ,  장 주의 ,  교판 지역 .  만위대 장파  의

, 보좌관  원 600  인  는  이상을 .  가 진  기업의  직장방

'  위 대장파  의  보좌판

e.. -  감시 연락안  화싹반의  전문가

c.  연방왁 %-i  장방위대의  요윈

y] 주  라  주 *' 용부  주 *  할

f 책임이있는간부및진쑨가에게도연방외교육파정으로훈련을살시할

. 있다
' 

5 제 6  조  각  주  는  다  음  의  자  에  어  하  여  훈  련  을  실시  한  다 . 
· 

5 

a.  방위대의  각종  부서의 (DieneCohef], 장  방위대의  파견대

(zetachementechef)[ 장  방  구단 CSeto 장

renoh80.  동단위대괴 (Q[tarrnerchef). 장  지역 -  방위대

. 및적장방위피전운가

t. 300  인  이하의  종업원을 ,  가진  직장  방위대장

c.  기타  주의  직장  낭위대원

37 제 ( . )  시 읍 면 는  각 (GrILpenche . 분대장 디  각  통반  단위

.  대의 장 (slockchef).  건눌소유자와  지역  만방위대  및  직장

. 방위대의기타의대원에게훈련을셀시한다

e 제  조  각  기업은  당해  직장방위대의  각  분대장과  기타외  대원

. 에게훈롄을시한다

59  연낭  원은  관  판한 ' 특규을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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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40  조  옌방은  학과교욱  및  셰언습을  셀시  하기  위하여  적당한

인원및그목적에적합한건물파시실및장비를임의로

. 사용할수있다

xi] d]  조  연방 . ·  주 시 ( . 읍 ) 면 ·  기업의  임무왹  법위에  속하는  학

과교푹은그것이강제적인것이든임의적인것이든그실시를

1 상급당국으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기잔

.. 에위임할수있다

V. · · ·  장비 물자 시설 설비

CAusrEetung , %fetertal., Anlage ltndt stnrichtttng) 

s 

62 제  조 t  연방  김행원은  멘낭위에만  사용될  장비  및  물자에

q  괸한세 을  하  를  한  필한  사 . 한다

연방접행원은또한민땅위를위하여임시로사용하게될

%  장물자괸한지 을  할  수 . 다

1]1  언 은  추후에  주 -  시 ( · 읍  멸 ) ·  기업  체  및  개인에의  인도를

i 

m 

w] 위하여장  및  물자를  저장  유치하고  관리하여야 . 한다

C ·) 방은방분원을하주 읍  하

저장푹을전부조는엘부저장및판리하고유지하여야

y]  할의무를 게  할  수 . 있다

31 63  조 m  주는  그가  보유한  망위대틀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 자를확보한다
.  

. 주는연방으로부터그에게위탁된장비및자에추가하여

-]Id- 



3  밤의  저장품  특히 1 CSantdtematertal) 위성 구  를 y  확 할

f . 있다

64  제 조 m ( . )  시 읍 연 는  지역  벤방위대와  주택밤위대를  위하여

정하역진개인장비를확보하여지역민방위대블위하여규정된

1 공동으  물자와  적젤한  저장품  특히  식품을 . 확보한다

( · 시 읍 )  면 는 % 지  민냉위와 114-  주택 위의  대원에게  청하

c )  여진개인장비를더여 용 의  헝식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 지급한다
' 

65 제  조 m  기  업  은  직장방위대를  위하여  규정된  개인장비  및  규

J 

. 된공동의물자와적당한저장품을확보한다

기업은직장방위대요원에게개인장비블대여의형직으로

. 필요한범위안에서지급한다

6S  가옥유자 '  듈자를 1  주 를  하

. 확보하고이를임의로사웅한다

67  제 조  외국으로부터 -  옌빙 으로  수입된 tg-  멘 위  눌자 (20dIec1112- 

tzma&erie1]  인  반제풀파  완제품은  관세사무에  판한 1926 

lOY 16  의 %u]-t  룰  및 1926  년 7  월 10  일의  동법  시행

Y  따라괸세 상 %M-(Krtege-matertal)  전 와  동일하게  취

. 급하여야한다

68  제 조 m ( . )  시 음 면 와  기업체는  의  멘방위대를  위하여  필

. 요한시설과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망은  유지비용에  대

. 하여보조금을지금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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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연방짐행웬은이에관한세칙을정한다

VI.  비  용  부  담

69  시 조 m  옌방이  관계자에  대하여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의무적

인조치가정하여져있는경우에는옌방은보조금을지급한다

( ergseWet  그보조금은주의재정능력과삽악지역 끄 이  을  고

35-63 려하여그비용의 %  까지로 . 한다 3 제  항은  그  효력

.  에  영향을  지 . 아니한다

55 -6d%  옌방은의법규에따라임의적으로실시된훈린의용에대하여도그비용왹 있 의

 보조을 . 지급한다

. 옌방은장비및물자를저렴한가격으로지급할수있다

(%  연방은  믿방위의  살시  및  관리가  연방의  판사항에  속하는

, 한  이  에  대  하  여 ,  특  히  연  방  의  직  장  방  위  대 ,  연  방  이  실시  한  학  과

.· 교육 · , 실제연습 보고서작성  기술교육용 . 자재에  대하여  전비용을

. 부달한다

<  생 > 략

( 연방은주및시  음 ·  면 )  의  경찰력을  증시키기  위하여

3 제 6  조  제 4  항에  마라  주  및  시 (  읍 ·  면 )  에  위임하여  실시

, 하는방위근무의무가의훈련  장비  및  그  사용에  대하여  보

. 조금을지급한다

% 

· · . 옌방은정식소반의뿐련 장비 물자에관하여는보조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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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세 조 m  주는  가  행하는  만방위의  셀시  및  판리와  가

.  
 명한  긴급구조블  위한  방위내의  출동에  있어서의  전  비용올

. 부담한다
.  

.  

, 주는룩히가실시하는학과교육  실제연습  및  보고서작성

, 과  자신이  보유한  또는  연방으로부터  위닥된 .  장비와  물자외

1 장한  을  합 1 나 . 용 . 부담한다

71 제  조 m  시 ( . 읍 )  면 는  그가  행하는  민방위의  실시  및  괜리

1 와그가명하는긴급구조를위합지역민방위대으  출동에  있어

. 서의전비용을부담한다

[ 시  읍 .  면 ]  는 .  득허  가  살시하는  학과 .  제연습  및

, 보고서착성과그가보유한또는연으로부터위탁받은장비및물자의저장과

 가  셜치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보조금

. 을세한나지의용을부담한다

72  주은

(.1 

 ed 

. 용

 하

  주가

. 정도의보금을지급하는지를규정한다

73  제 조 I  기업은  의  방위대를  위한  비용을 . 부담한다

· · ( · )  언낭은훈련 장 물자에판하가시 뜩 면 에  지출

. 하는억수와농일한보조금을기업에지급한다

4  가멘방만율위하사용는 우는  방

( . 은가각시 읍 ]  만 에 -  지 하는  액수와  동일한  비용의

. 보조금을지즙합다

s  시설  및  걸비가  만방위만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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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연방은비용의초과액에대한뵤조금만을지급한다

74  제 조  가옥소유자는  주택랑위대  공유외  물자의  구입비용을  부담

,  하며 일정한  물자들 c · )  시 응 면 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압할

- 수 . 있다

va.  소유  권  행사

crnaneprochnahcae Yon RIgentum) 

76 T  지  건물의  유권자  유권자는  멘방위

(sinzelnen 또는개개의근무부서 menetzweg)  의  정할 ( r- 교

] lid%mg) 브  및  연숩에  사용되는  토지  짖  건물을  져시에  사전

. 한후분야할무를진다

1  지물 유권자  유자는  한  지가

%-FW 방시설사용하는올 . 무

. 전다
' 

소유권이가치가경감되거나무가치하게된데대해서는

. 적절한보상금올지급하여야한다

9  *  * y 1930 4 20 

33  연방법제 조에  따라  단축된  잘차로  강제  수용을  행할
.  

' 

 권탄을 . 가전다  연방  집행원은  이  련한을  주  는  시 C . 읍

]  면 에  위임할  수 . 있다

76  지 조 m  멘방위소킴  근무기간에는  군대에  있어서와  동엘한  보

(Requiei1 onarecht) 상조건으로민방위를위한징발권 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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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된다
, 

i  상  필한  사준  만을  갖추야 . 한다

. . · hI] 만방위대의소유이거나이에게활당된장비 물자 시설 걸

m 

- 는군에의하여정발되거너 81  에  군에  의하여  요구뒬  수

. 없다

g  옌방  집행원은  이에  판한  세칙을 . 규정한다

17.  손  해  외  책  임

CHaftun  크 fdr Bch den) 표

72 제  조 m  옌방 ·  주 .  시 (  읍 .  면 )  및 eo 기  은  가  시  한  학과

교육과실제연습의결파로또는기타들의교판이나민방위

3  대의근무수행으로제 자에  대하여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하

, 여그것이불가항력이거나피해자의커책사유에외하여발생하지아니하는합

 책임을 . 부담한다  손해버상의  결정에  있어서

CO1311gablonreoht) 는쾌무법 42 , 제 조 43  세 조  제 l , 항 44 제

l 조세 , 항 6 , 제 조 46  제 조  및 47  제 조를 . 준용한다

1938  도로교통에괸한 년 12  월 19  일의  연방법률에  따른

. 책입은그효력에영향을발지아니한다

멘방위대와군대의합동옌습에있어서는이법의규정에의

. 한공동출동에있어서의책임에의하여행한다

3 
        · 

. 생되지애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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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S  갬 조 . . C · ]  엔방 주 시 읍 면 나  기이  손해들  배상한  경우에는

. 들은손해를의또는중대한파실에의하여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구상을 . 가젠타

79 시  조 m  주는  손해배상청  구를  관할할  판할촨청 -. 지정한디

] 원만한해결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관청은  제 l 

/%MY2%..Ad AN%v%Y w YAP@IA] g]M, 'Y%MY,l 

. 괸하여절정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손해베상액에  판계없이

) 

30  이졉정을문서상으로통보를받은후 알  이내에  만방위에

CEirfgen%eieehe 판한언방항소위원회 Ite KTlrerommteson 

a 

rOrZtvilechutzangeleBenhel%)  에 -d-  종 져  판을  청할

. 수있다

3  제 자를  살헤  또는  상해케  한  경우에는  주의  판할판청은

]  제 차적으  적합한 1  방 에  따른  해에 %  하여야 . 한다  이

t-1  한해이루지지아 하는  경우에는  연재판는  유일

(Ein22ga 한재판소 Instanz]  로서  이를 . 판결한다  옌방재판

. 소는인적손헤른야기시킨자에대한구상에관하여도판결한다

' 

3   파  손와  물손블  옹  야킨  우

3  는물적손해에의한손해버상처구는위의제 항과  동일한

. 차에의하열방재판가판한다

' 

80 T 77  찰 · .'  손 상 구긴은  자가 ell 손

30  결과가발생뷘후 일  이내에  의  요구를  제기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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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늠경우에는소멸된다  추후에  중명묄  수  있는  손해가  있음

30 을알게되는경우에는배상청구는이를안날로부터

, 일이내에  늦어도  손해가  발생된  날로부터 l  년 '  이내에  제기

1 합수 .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은피해자가손해및이에판하여책임있는

J 

(Semeinvraeen) 공동체  또는  시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  녠

. , 으로써

 어떠합  경우에  처어서도  손해가  발생된  날로부터 10  년

. 기간의만료로써그시효가완성된다

구상청구권은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의무가있음욜알거

l 나주무욍청에의하여버상의무가확정된날로부터 , 녠으료써

10 어떠한경우에있어서도손해가발성된날로부터  넌으로써

. 그시효가완성한다

St  제 죠 4. . ( . ) 연 주 시 읍 면  및  기업간의  손해배상  급여의  분

49 담에판하여는제  조를  기준으로  한다 . 

DC .  항  쇼  권 c aecI%wer erecht) 모 그

B2  재 조 m  재산련적  성질이  아닌  분쟀에 -L 있어서  이  법이  종

'  적인것으로 제기하지  아니한  최종적언  주  재판소의  판결에
4 

eo .  대하여는 일 치내에  연방  법무치알부에 -  힝 쇼를  제기할  수

. 있다

 이 -  판 결운
 종국적

 판  겯이
 되지만

 제

g 

 조

2 제

  항은

· . 효에향 을발지아합다

· . 지역믿방위때 장의처분에대하여는  판할핀  있는 ( · ) 시 옵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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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청에이의블세기할수있다  이  결정은  종  결정을

행하는판할권있는주판청에대한항소의방으로취소

k 가정구될수 . 있다

x.  재산권적  청구컨

erarIIIMensrechtlrfce An riich  핵 이

8  제 조 m  연방  멘워은  멘랭위  또는  연방심행원의  접행명

. 령행근거한연방의또는쁘량에대한재산권적성질의청구에판하여는

-L %1  해책 에  판한  것이  아닌 , 경우에도  이를 4  겹

. 한다  이  판질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30  일  내에  분쟁가격

<  에 제엾이  종국판걷을  행할  만밤위에  핀한  연방항소위원최에

-  광소할
 수 . 있다

· . 연집행 일은이에관한절차를정한다

) . 언  벌  칙

34  제 조 T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벋금  또는 %  구 에  처한

. 다 J/  멸히  경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  대신에  판할권  있는

.  주 는 c ·) 읍  관은 1  차의 ty  를  날할  수 . 다

Ba-  멘 위에  있어서  자신에게  위임릴  임무의  수염을  득별멸제나

, 컨캉상이유로면제를받음이없이거부하는자  멘방위의

, 학파교육 .  실 제연습 .  또는  기  타의 w] 준  에  볼참할  것을  또는  공

적으로명하여진조치에따르지아니할것을공긍연하게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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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자  고의  또는  파실에 ai 의하 1 다음으  행위를 . 하는자

a. 2-  정 한  이유없이  소깁에 ,  붇응하거 나 , 학과육  제연습이나

출동에불참하거나는기타의낭으로방위곱무의무불이행하지아녀하는행위

t. , 학파교육  셀제연습  및  기타의  준  또는 '  민방위 의  시설이

)]M- 나철는멘방위활동을해하  해치는  행위

/ 
. 중한경우에는징역형에병과하여멸금을과할수있다

1 근무기간중오  범행은  중한  경우에는 5  녠  이하의  징역이

. 선고될수있다

a  다른  법에서  정하는  벙최구성요건읗  충족하는  행위에  대한

w  형 추는  향을  지 . 아니한다

83 제  조 T  고의로  이  법의  시  행을  위하역 14J 언  행웬이  세정한

200 규정에위반하는자는 r J 뜨랑  이하의  벋금에 , 처하고

한경우또는누범에대하여는이에병파하여구류에처할

w 

. 수있다

( · 특멜히경한경우또는행위자가파실에의하여행한경우에는처에대신하여괸할연있는주또는시 윱

) 면  판

l 청은  차의  경고를  날할  수 . 있다 .  

. 복무기간중의행위에는진억형을선고할수있다

l 

8 제

6  조 m  주  는  이  법에
 서  형  절로

 써
 벌하는

 행

 위

 의

 쇼추

  와

. 판단을행하여야한다 · 

(rnnetallunwteech- 모든유괴판결과재판설차의정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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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eee)  은  전눈으로  연방번호사회 ( 1[nrfemnvmltechaf%) 므  에

. 무료송달하여야한다

Irn.  문  화  채  보  호

(Klautor&terechtxtz) 

87  제 조 2  화개  보호에  판하여는 1964  녠 10  윌 6  일의 '  전쟁시의

" 문화재보호에관한연방법률  의  규정에 . 의한다
' 

).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88  제 조 <  삭 > 제
' 

39 제  조 m  연방  집행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펠요한  시행

. 규정과절차규정을제정한다

· · , 연방집행원은시만의계옹 위생근무 화생방근무에판한규정

· · ]949  경보 방화 루수택자부조에핀한규정및전시만간인보호에판한 녠

e  월 ]-2  일의  제네바  협정의  시행을  위합

. 규정을제정한다

a 

% 연  집  행원  은  진  항의  협정  의  시  행  을  스  위  스  적  십자  사  이  외  에

. 딤방위대에도위임할수있다  멘방위대에는  어린이에  대한

. 인식표의교부및위의협정에관한멘계동의임무를이양밭을수있다

( · 이법의짐행은주의그밝의임무로써시 읍 ) 면 ,  공사

(t%)  기업의  경영자  및  개인의  감독하에 .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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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제 조  연방  썼행윕은  이  법의  깁행이  연방의  판할사항인  경우

. 에는이법의김행권을가진다

91  제 조 m  연방  김행원은  민방위에  관하여  군대  및  전시  경제

. 부와협조를행한다

옌방김행윈은특히개개의경우에있어서행정판청과군부

. 대간의판할권을정한다 .  

92  제 조 m  연방  먼방위청은  종래  연방  국방부  방공  및  연

내무부보건국이관장하던벤방위에판한일간인의업무믈인

T 

- . 스 한다

. 연방집행원은멘방위업무틀연방국방부로부터분리함으로써발성되는모든필요한조치를취한다

· · . 방공대의임무 조적 장비및훈련은우선적으로만방위의요구에따른다

 그러나  군대의  쾰요를  소콜히  하여서는  아니

. 된다

m  이  범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이미  민방위에  편성되어

60  있는만 세의  남자는  만 65  새까지  방위근무  의무를 . 진다

/ 

93  제 조 <  삭 > 제

94  제 조 m  연방  빕무치안부의 %q  조 에  관한 1919  넨 6  월 27  일

. 의연방법률은다음각호와갑이보충된다

-  긔 호  생 > 략
' 

6 종래의제  호는 9 제  호로 . 한다

95  제 조 m  연망  정부조직에  관합 1214  녠 3  월 26  일의  연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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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타음각호와같이보충된다

< 각호 > 략
, 

8  종의 호는 9  제 호 . 한다

96  제 조 T  연방 .  씹행칩 은  이  법의  시행일을 . 정한다

.. 이법의시행파동시에다음각호의법몰은폐지된다

l.  민간인의  소극적인  밤긍에  판한 1934  녠 9  필 29  일의  연

u 

방겯정

2.  소극적인  방공에  굉한  렬칙에  대한 1933  녠 6  월 24  일의

3. 연방겯정

 종래의  시행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개폐될

. 때까지그효력을유지한다 .  

w 

: 시행일 19'63  년 l  월 l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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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절민방위에있어서의건축상치

에관한률

, 스위스연방의연방의회는

22 2, 2 3 연방헌법제 조의 제 조의  및 44 2  제 조의 에  의거하여

l 9 6 2  녠 9  칠 2 1  일  의  옌  방  짐  행원  의  보  고  를  열  란  한  후 .  다  음  과

. 같이의결한다

1 .  건축의무

7}]11 ms  역 EJ)IC+](drtIicheSchutzorganieatfon) 4 멘 를

( · )  치할의무가있는모든시 읍 면 에는  멘방위에  필요한  건

. 축물이셜치되어야한다

( · 기타의시 읍 ) 면  및  방위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시

( · 읍 ]  면 에  있어서의  방위의무가  있는 , 기업체는  사정상  펠요

한경우에는주에의하여건줆의무를전부또는부분적으로

T 

f 부여밭을 . 있다

[ · )  시 읍 면 의  중요성과  위치가  예외를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 )  주는시 읍‥면 의  건추의무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 텐하게

. 할수있다

2  제 조 m  건출의무를  진  시 ( . )  읍 면 에  있어서  주택소유자는  지

하을갖춘모든신축울또는지하실이있는건톨의헌서한

, 개의경우에는비상졔단이있는방공대피셀을설치하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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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1tIChCweg) 한경우에는상통 (FIlLct3kana1; 상암거

)  무 를  설치하여야 , 한다  긍동전축물에는 ( ) 벽 룡  비상구

(Matxeritlrchtrfichen)  를 J&4  하여야 . 한다

주는지하활이없는건축물에대하여어느범위만큼건축상

. 의조치가행하여져야하는지의여부를경정한다

, 주는특별한경우에에외를허용할수있으며  득히  불용전

CAliBlegene et&1 e) 다 교  및  야간에는  거주하지  아니하고  특별

히주간에만거주하는러한컨물에대하여는예외를허용할

. 수있다

t 

3  제 조 (E  병원의  신축  및  개축의  경우에는 %  방공 피  수술실

g...M.,1,.op....4.....·11.)  과 (PfI.g.k.)  간 을

5 

. 설치하여야한다
.  

.  기죤의병원에대하여는주는위와동일한 조치를  부  또

. 부분할수

, 찡병원이실팁되어있지아니한  방위대를  둘  의무가  있는  시

w 

(. )  면 에  었어는  주는  응급건릍  응급병원으  개축할

. 을할수다
' 

g 2  항파 3  항  기된  가  하지지  아합 , 는

연방은해지역의보건쇼를응급병원으로설치할것을명할

. 수있다

4 m ( ·) 릇  중  통차와  마가

c 지로공중 )  의  왕래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점되는  장쇼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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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서는제  조  제 l  항에  게기된  기  타의  시설을  가진  공공  방

. 공호를설치하여야한다

( · )  또한시 읍 면 는  개인방공호가  없거나  긴축될  수  엾거나

위험이녜무많은지역의거주자를위하여공공의방공호를

. 설치하여야한다  이  지역은  주가  시 ( . 읍 )  면 와  협의하여

. 정한다

( . )  주는특지적판계상한방공건축트어려운경우에는공공의방공호를설치할시 읍 탄 의

 의무

. 를면하게찰수있다

a  방 7Jew  원은 F  방   받은 ed 운송

대하여취하여야할건축상의보호조치이판한특별규정을제

. 정한다

2 . g t  긍 C eitrAge) 모

6  제 조

m  연방  김행원은

 하여전

 치
 및

 임의

  행하여진

치의비용으로서주의재정력과광산지역을고려하여보조금을

. 급한다

. 연밤  주  또는 ( · 시 음 )  면 의  보조금올  취득하려고  하는  자

는건축물및시설이쵸래할이익을보조금확정시에산정하

. 핵타

' 

·'. 

"'<, 

/:, /'2 .. 므 묘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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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금의총  상 .  록 공동 33-45%  를지

. 급하여야한다
' 

3 제  조에  따라  규정된  병원건촉물  및  그  셜비에  대하여는

33-63%  연방이 의  보조금을 . 지급합다  주와 ( · ) 셕 읍 난

33 는나머지 --43 %  를  공동으로  인수하여야 . 한다
· 

6 공긍산긍호 100  인  이상피  인원을  득히 6  위 성시  많은

%] 지억  서는 30  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공긴둘  내에  있

'  는 방공호의  용  연방은 4050%  의  금을  지급

d ,,% Ll. 

g  주와  시 ( · 읍 . 혈 )  간의  보조금의  정은  주법에  자라  정하여

. 진다
' 

6  연방은제 조  재 l  항에  라라  보조금을 ' . 지 급한다

2 %] 제 조  의한 ]  건축으 무가  존재하지  아니  하더라도  건축상

33-45%  또는기줄상의보호죄치가기존주택에서탱하여지는경우에는연방의보조금의가액은 에

 상랑한  것으로 . 한다

c· 주와시 )  면 는  브조금의  총액이 80%  이상이  되도록

3S-6  였  이상을  공동으로 -T  지 하여야 . 한다

2  제 조에  규정된  건축상의  보호조치가  주 ( · )  시 읍 볜 의

6  판할을위하어행하여지는경우에는연장은제 조 3 제  항애

. 따라보조금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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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  소  요  건

8 게  조 T  옌방  집행원은  건축상의  보호조치가  충족하여아  할  최

. 소요건을겯정한다  개인  방공호에  있어서의  요건은  비용에

5%  있어서토지구입올건비용액의 를  쵸꽈할  수 . 없다

. 보조금은것이기술적면에서정당촤되는경우에는쵸파비용으로서지긍된다

' 헐기존주택의건축상의보효조치에대하여는  핑요한  건축물올

. 위한뵤조급이최소요긴을충족하기위하여지급된타

4 .  보  존

s 제  조 m  방위시  절의  쇼유자는  이  시설이  유지  되고  사용될  것

및그시설이언제나최단기간내에만방위에기여될수있는

. 것을배려하여야한다
· 

. 연방은유지비로보조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6.  수  용 CEntegnung) 

10 제 m  만방위에  있어서의  건축치의  시행을  위하  연방븐

1930  녠 6  월 20  일의  수용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수용을

. 행사할수있다  언방은  이  한을  주  또는 ( · )  시 읍 뗀 에

7 위할 . 다

' 

( . )  읍 면 는 , 상암  상통 %.]  상구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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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있는한사인 을  위하역  수용권을  행사할  수 . 있다

E  둔  경우에  약식절차 (abge)dirzte 7errahren)  는  수용법

33  제 조  및 34  제 조에  따라 . 행하여진타

6.  보상의  셀시

11  제 조 m  의무자가  규정된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그조치는주관할관청의비용으로명하여진다

4  

보상의실시로발성된쵸과비용에대하역는어떠한옌방의

. 보조금도지급되지아니합다

7.  사용임대차료 GOetztne) 

12  존주  방공  설  을  하

. 소유자가부당하여야할비용에관하여는사용임대인에

 대한  쵸파급부로 op. 간주된 , 다만  임대인에기는  불이익

' 의발생이려되어야한다

s.  건  축  허  가

]3  제 조  건축의무를  진 [ · 시 읍 ) 면  에  있어서  및  보조금이  요청

s 

a  되는임의의보호조치에대하여는그사업이제 조  및  시행

/'." 끔 "r,'"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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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  고

14  제 조 m c · ) 시 음 옌  판청의  비재삽권쳐  성질의  명령파  결정

. 에대하여는주무판청에항고를제기할수있다 , 

s  주무판청의  비재산권적  성길의  병령  및  격정은  최종적으로

30  철정을내리는연랑의법무치안부에 일  이내에  재항고되

. 어야다

10.  재산권적  청구권

)S 제 m  주  는 ( · )  시 읍 면 에  한  재삽권적  성질  청구

T 

. 연에관하여는주법에의한관할판청이결정한다

t  또뉼  연방  행원의  행  의거합  연방의  는

30  옌방에대한재산권적셩질의청구권에판하여는연방민한위청은쇼송물가액에판계엾이최종적으로결정을내리는연땅만방위업무를위한항고위원회에대한 일

 이내의  재항고를

. 제외하고결정을내린다

. 연방길행원은항고위원회의조직과렬차를정한다

11 .  형  벌  정

l 제 4  조 m  고의  또는  과  왈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 차정된시행규정또는개개의에위반한자는벋급는주류에치합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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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특별히경한경 우에는주무주판청또는시 읍 면  판청

. 에의한게형멸을간음한다

ta  다른 률에  규정된 >d.  범죄구성 을  충족하는  행위  임합

. 헝사소추는효력에영향을받지아너한다

17 제  조 (  형사소취 ) m  위안행위의  소추  및  판  결은  주가  책임을

. 진다

YM 동 M·]-TI·]- 3·lll(at..t.11.,E.t,....h.h.B.)t 

. 사상송

12.  시

13 제  조  이 S]  외  시행은  주의  괸할사항으로 . 한다  그  시행은

. 괸할판청을정하소송겯차를한다

' 

13. V  방  의  감  독

19 제  조 m  연방  씹  행윈은 g  상 감독을  행하고  씩요한  시행규칙을

m, 정한다

이에의거합무는것이연방의관할사항인한법무
J 

. 치안부에위임한다

20  제 조 m  연방  믿방위청은  법무  치안부의  시행기판으로 . 한다

연방판은상술상규을할권한을가진다

,(·) 

 y]] 

. 대한감독편은연방판청에키속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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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  파  규  정

T 제기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합  보조금은  건추사업이  이  법의

1 시행시에허가되어축작업과동시에개시되는한방공효오

. 용으로지급된다

s  건축상의  방공호에  판한 1930  년 12  월 21  일의  천방의에

1  의한금은이 의  시  행시에  완성된  방공호의  용으

·i 8 급 4 . 

IS.  시

22  제 조 m '  연망 집행원은  이  법의  시행시기를 . 정한다

. 다음각호의법률은이법의시행파동시에폐지한다

a. 1962  보 3  월 23  엘의  건축상의  보호에  괸한  연방결의

t. 1962  녠 3 23  일의  일방위에  괸한  연랑법 sa  제 조

c . 1949  녠 3  펄 30  일의  스위스  군대의  행정에  판한  연방의

166  퇴의결의제 조

x 

기존의시행규정은것이이법에저촉되지아니하는한

. 그것이적용되거나대치되거나지필때까지는계속그효력을가잔다

2 시행일 1964  녠 6  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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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멘방위법

1  제 절 (Interpretation) 해석

l 1  조 (  정의 )  이  법  에서 '  만땅위 ' (olvt2 48f*nce l  래  함은  어

( A)  떠한공격이내공격의위험으로부터민간입 펴 을  보호하기

.  위 하여  는  러한  공격의  영향읗  감소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t' 반를랑한다

(grn 다만자위 )  수단  이외의  전투조치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

. 한다

' 

B  요 s A '  라  함은  제 2  조에 1 으  하여  설치된  민방위부 ( 27 $ 금 ) 

m 

4 

. 를말한다

T 4 보조기판

(aTUrtllary 

or3 11rna%to ?결 내

 이라  함은  공공업무를

)ty 

t 
 부분

+  해

w..1 

체로서국방상이멘랑위상의조력이경요하다고관보상에공

. 한기관을말한다

e t 전쟁기간 (pex od 프 of hastilttiea)  이라  은  외국이  이스라

. 엘에하여전쟁행위를하는간을말한다 ·. 

W 
BASA e 대연습 (man0BlIvras}  이라  함은  인방위  부사령관이

BAGA  돼연습이라고  포고한  맨방위부  또는  보조기관의  훈란찰동을

. 말한다 .  

w  특정지역에
 있어시의  공격시 w (time of attack2  라 . 합은

1 1 겨



l .  외국이  그  지역을  공격하고  있는  시기  및

q 

2.  전시중  또는 BASA  대연습중에  실시되는  비상경보 (the al- 

arm atgna11  와 (the 해제경보 all clear stgr1all  와의  사이의

. 시간을말한다

w w'Gooalauthorityl·!  방국 라

 함은 ·l( .W) 윱  당국

- . 또는지방의회를히 며  이러합  기판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m 

. 지방랑국의기능을수행하는법인또는개인을말한다

' 

 만방위정 ' (clYi2 defenoe rul* l  이라  함운  이 . 법률  이

. 법에의하여제정된규칙릴이법또는규칙에의하여제정된명령이나지시률달한다

' -  지방딩 국의

W 장 (head of looal authority)  익라  함은  세

J 

( . 윱 )  면 의  경우에는  시 L . 읍 1  면 장  또는  부시 ( . 읍 2  면 장을

h.:·1 l 우  장  부장을 . 한

T' w 군

(soldier)  이라  함은 1963  뵤  군사재판법에서와  동일한

.' 니를

2  제 절 (civil 민방위부 Defenoe Service) 

2 ( ) 제 조 만방위부  국개의  멘방위를  조직  및  지휘하기  위하여  멘

. 방위부를설치하며  만방위부는  다음에  게기하는  권한을 . 가진다

l. AW    1 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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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GA  에  소속된  엔방위대원들에  대한 . 훈련 . 장비 . 부대편성

V  민방위부대의지희계통과징계제도및운옇 법의  규정

3 .  만방위  대웬의  제복  또는  일식끕 (  암 l  의  제정 .  

4 .  계약의  체결  및  토지와  동산왹  취득

s.  토지상에  있는  구촉물의 . 철거  건물  및 1 시설오  건추파  이러

6 합건추물의유지

.  민밤위분야에  있어서의  파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기관을

HASt 고육및지도하고전시또는  대연습기  간중  이  보조기관

및이들이보유하고있는장비의동웬

a 

7.  믿방위사항에  관하여  정부 - 긱 . 부처  지방당국  및  사기업체

( M 쇼롯 )  와의  협조

8.  비상경보  릴  해제경보의  제정과  이러한  경뵤의  운영

9.  주만에  대한  멘방위훈련  및  이를  위한  주민의  장비

]O.  건물의 . 위장관리  공격을  받은  주멘의  구조  및  만방위규정에

따른파업수행에필요한기타업무의이행

l l .  전  적으로  또는  특점사항에  관하여  방상의  승안  및  관계

q  의헙조하에만방위에관례되지아 한  섕명  및  재산의

3 (H sa ) 구조행위제 조 요 사령관

d)  국방상은 (th* 이스라엘방위군 D*fence 

Army of Israel)  의  랍교 l  안을 B GA  뜨 사령관으로  안명하머  이

. 에관한사항은보에공포한다

Ii G  효 효  사령관은 BAG&  의  행정을  통할하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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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원  을  통  솔  하  며 .  이  법  조는  이  법에  의  하여  제정되는

%  든  칙  에  의하여  타인에  게  위임되지  아니  한  모든  사항에  있

flAGA  름  수 .' 다
-  

,}4 ( ) 조 전국평의회
TSA34 (llatlonal 전국평의회 OCtUICil cf BAG ) 효

t EAGAl 
T· 

' 

·%BAG4  젭국평의회는

 다음 <- 1 호으 1  에  게기하는  자로 . 구성합다

1 . HtGE  사령관  이사관은  전국평의최의  의장이 . 된다

2. , 재무상 4 . 상 . 육문화상 . 경무상 t ? 사회복 상 . 동상  내무상

7%  상 w .1 .1 상 .·1 S}Id·l ·qSi%Al ·424-t 4). 

1  간 안

3. r ] . 에루살렘 시 r . 벌 . 아비브 ] 야파 (Tel-4%Br-Jaffa)  시  및

r J 1 하이파 시오  대표로서 - 긱  시의회에서  임명한 . 자

. 괴 3  제 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시 ( . 읍  명 2 1 오  대문로서  내무상이

4 1 추  딱 2 자

5.1941  년 (thetioca1Council)  지방의최 의 2 1  안으서

내무상이이해판게있는지방당국의추천에의하여임명하는자

&.  이스라앨에  있는 r  다윗의  붉은 1 4] 라 (liagen 0atrid adorn) 

협회집행위웬최의의장
i  

7. ]939  녠 (The 소방서법 Sire-Fighting Seri%ices Law}  에  의

(rnheohtefltlSpectorofRlre-Rightirg) 하여임명되는소땅감

s. (womenrnsowsnlZatton) 부엡답

   무상

3]  판계있는부엔단체의추 에  의하여  입명하는  자 l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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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제  조 (  지구 BAGA  사  판 l m 111SA  사  괍은  이 ta  의  목적을  위하여

BAGA 전국블수개외  지구 ( xtk  뜨 )  로  나누고 A  지구  마다  지군

RIGA (TheDistrioSAGACommandel  사령관 기을 . 임명한다

· MM B A C M W  이법에서 지구 사령관 이라는

 달은  관계지구의 EASt  사령

.' 괍을말합다

BISt 접각지구  사  관은  관할지역내의  만방위에  관한  조직  및

. 행정을퐁할하며이목적을위하여 · 

1.  당해  지구내의  든 BAGA  속원을 . 롱솔하

2.  전시중  또는 flASA  대옌습기간중  해지역내의  보조기관을  동원

f 할  있으며

3.' 1 민방위규  하 l l  된  타  한을 M . 사한다

6  제 조 c  지구평의최 ) (%R GA  효 의  지구평꾀회 (The Dis%1 0% 크 Counoil) 

aACM  는간 구 1  펴  주 BAG1  사 1 , 자문

'l 

 관으로  활동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기타  입무를 . 수행합다
' 

a 4 

1  텔지구평의회는다음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로써 . 구성한다

l .  지구 HAGl  사령관  이는  해  평최의  의장이 . 된다

2. . 보건상 . 육운화상 . 경무상 A . 사회 지상  내루상  및  교통상이

T 

- 격  관할성내의  직원중에서  임뼘하는  머표자  각 l  안 . 다만  제

s  조 A  에서  말하는 BASA 1 지휘부으  일부를  구서하는  지구에

l 있어서는내무상익너무성소속직원중에서하는표  언만

. 으로한다 .  

3.  지주써에  있는  지방당국의  대표  이러한  지방기관  및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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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는내루상이결정한다
.  

4 
w'  당 1 구

 는
I fapn 

DaYtd 

Adorn회지幟括?

  서

1fDA 국내  협회첩행위원회의장이  임명하는  자 l  인

s .  소방감이 Y 임  하는  당해  지구내의  소방기관의  대표 l  엔

';  첩  모 ' "" 금 끔 "" '"" "" 

N 

(a  지구 Bt04 t  사령프 은  지구평의최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구내에

· , 있는일랜어중및시설의만방위참여또는보조기관위 고욱  지

,1 
 관합 Y  무를 l l 구 위원  부할  수 T' 다

. 다만  이와같이  부여되는 1  무는  해  위원이  대표하는  장관

tg 는기관의판할  위를  초파하지 . 못합다

&  제 조 . A (BASt 2 관구 TRISt  사령판은 2  개  이상의 HASt  지구를

-  합하여하니 의 ama  간구 (oommatld)  를  만듣도록  지시할  수  있

RASA 으며  판구사령관은 -  이스리 엘방위군장고로써 . 보한다

BAG  펑 소관후사령관윤  그의  관할내에  있는 EAGA  지구에  관하여

liAR4  지구사령깐으로서의  입무  및  권한의  전부  또는  부를  행사

aasa  하며그외에도 사령관이  지시하는  기타  임무를 . 수행한다

- 긱 EAG  쇼괍구에 sasa  괍구평의회 (BICM .Command Council1  를
ff 

BI31  설치하고이관구평의회는 관구사령관의  직촉자문기관으로서  다음

. 에게기하는자로구성한다

1 . BAGA /' 관주사판  이는  이  평의최의  의장이 / 된다

2.  판녀에  는 B431  구  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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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건상 i . 육문화상 , 경무상 . 사회복지상
. 동상

. 너무상

  및

2h 통상각랑의원룽에  하는 ' ]  각 안
'4.44 

  a]VT 

a. 

ai  한

. 대표왁수는내무상이켤정한다

5.  이스라일에  있는 ItOA .  칩행위원회뵈 장이  임명하는  당해  관구내

lIDA 의  헙회지부의  대본 l . 인

6.  랑해 .  관구써에  있는  소방기관의  대문로서  소방감이  임명하는

1 . 자 인

7 .  당해  관구내에  있는  부인단체의  대표로서  내무상이  부인단레의

e)l 추뉜 3  하여 ·4 Y  하는 )+ l . 일

BAGA 펑  관추사렁판은  당해  관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낸대중

, 또는공공기관올만방위에참여시키거나  랑해  관구내에  있는  보

- 존기관을촌평또는지도하거니  또는  멘방위촬동을  조정하는  임무

. 른이평의회위원에게부여할수있다

다만이러한임무는이를부여받은위원이대표하는장관또는

. 기관의판할범위를쵸파하지못한다

6  제 조 B (  평의회으 ) 절차 2 , 전국펑의회 . 관구평의회 . 지구평의회

1 및이듈각기으  위원회 (committeesl 1 으  업무  및  싱의절차와  의

4  정속수에관한규 은 utegulatlor  규칙 네 A T" 한다

. 헐전국평의회 . 관추평의회  지구평의회  조는  이들  각기의 -  위 인회의

ty ?행위는행위 시  졀원 (X l   있었다는  이유만서  무효가

' 되지 q . 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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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7  조 (Brnx  의  기본임무 7  국방상은 BASA  의  특점임무를  기본임무

essential duey)  로  선언하고 (The 국회외무안보위원최 Poreign 

ffai 3 쓰 호 and Seoueity Committee of the gneaset1 1 의  승안을

·s  어 BASK  의  기본임무를  필수임무 (a Y{tel duty)  로  선언  수

. 다

%i 8  조 (  기본잎무  또는  기동연습을  위한  소집롱고 ) 

( HACM  덕 사령관은 ) 전국평의회으  자문을  거쳐 flASA  지구사령관이 B- 

ma  의 .  기본  임무를  수행하거나 BAGA  기동연숩에  학가시키기  위

하여해담지역버에서일을하거나생활하는자를소집할수었

( 도록명령 order)  으로  규정할  수 . 있으며  이러한  명령은  국가

. 전에컬쳐  는  틀한 easa  지구가  일부  지에 41  하여

1  시할수다썰제 항에

 의한  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이  명령이  시행되는

1 지역오 BSG&  지구사령관  또는  이로부터  이에  판한  결한을  부여받

· - 은장 고는당해지역어에서일을하거너  생환하는  자에게 HAGA 

( IF ' x 의기본임루를수행하도록래치되없다는통서 이하 베치 통

(poetin 2207rfoe ?용 라 )  한다 를  날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치

BAG  몽고받은자를 뜨  의  기본임무수행  또는  기동연습을  위하

1 역소집할수 . 앴다  타만  전시를 . 제외하고는

1. t  구든지 1948  보 1  룰  및  행정 (The fiaw and AdmInis- 

trat{OIl ordirlancel  에서  하는  휴가기간  중에는  이  조에
' 

.'  외한어떠한근무에도 소집되지 q . 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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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뉜구든지  월간급무 mM 61; 할 The monthly serv2co+  로서는

l  개에 3 . 시갑  연간근무 (the RTIntlal ser3rioe2  로서는 l  녠에

3  일을  초과하여  소집되지 . 아니한다 .  

2-2. Pd  분 무를  부여은  자가배치롱를  받은  경우에는  자는

3. 규칙으정하는기관에대하여정기간내에성 . . 연 직  경

. 

, 주소

 사소
ar ?는

. 직장 . 가족사항 l  개월  상의  출국  귀

,. 국에관한명세서를서면으로홍보하여야한다

t 

ty  '  한 간무는  속 )  야 . 한다

. 다만 RASA  지구사령관은  이  급무기간을  다음과  갑이  분하도록

.' 지시할수있다 .  

l. RASA  사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특정안  는  특정법위에  속하

r  는자에괸하여안해연도에한하여 기 t  범 )  로  구분

2.  관계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  기  이상으로  구분

· ' 즈이조에의한명령또는지시는관보상의  공고를  요하지  아니

. 한다

17 이조에서  장교 T (ofrrcer)  라는  말에는 HASt  외 2  장 게즙보유

%' 자도포함한단

7  제 조 B(  기본입무의 1 한제 1  다음 - 긱  호의 1  에  해랑하는  자는

a 

RIGA  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도록  배치되거나  소집되지 q , 아 하며  이

HAGA 러합기본무름수행하거나  기동연습에  참가할  의무를  지

. 지아니한다
' 

l. daR  밤군  규인 .  군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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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스라엘  경찰

3. a 34  효 의용군

. 16  세  이하  또는 62  세  이상의  남자

3. 17  세  이하  또는 30  세  이상의  여자 . 

6 .  임심중의  임부  및  출산후 l  년이  경파하지  아니한  부녀

7. 3  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녀  또는  이를  대꼬하여  이  자녀

를맡고있는자

8. 6  세  이상의  자녀룰  여러명  가진  부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 바에따라이자녀들을책임지고있는자
, 

f  든지  거소 ( 7 }  또는 3-]  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BAGA  당국의관할범위외에서는 의  기본임무를  배치되거나  소집되

, 지아니하며  이터한  기본잎무를  수행하거나 BAGA  기동 011 언습

.. 참가할무를아한다

%-]  설전항규에블구하는 장  는 M  의  방랑

t  의관할범위외에서 는  필수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는 llAGA  기

. 동현습에참가시키기위하여일웬배치는소할수있다

- 러니  거소  또는  직장이  있는 BASA  지추  외에서는  전술합  바와

. 같익배치또는소집하지못한다

7 제  조 0 (  배  치  롱  고으  취소  또는  소  집해  제  에 21  한  신  청 ) 

CORAGA  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도록  배치된  자는 BAGA  지구평의회에

배치롱고의취소를준원하고이평의회로부터신청서제출의허가

%  올  수 . 있다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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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한이의무모부터텐제되지아니한다 .  

7 g (  전중  급 l T 7 a ' 하 m  무를 82 수

I 나활웬수를 OH 

BASA  하텐서 지구  사령판의  지시에  따라  벤방위임무를  수행하는

1969 자는전시룽선술한입무수행에관하여  년 ( 1  에비군 보상 범

(The lieserr-eTerrtce (Compensation) caw) ))]3  조 %2 1 항

. 의한령으로써낭시비상근무자에게지급하도록규정된급여금올국부터지급받는다

 러다  젠술한  자가  용주로부터

.  이러한근무일수에대한노임을이미지급받은경우에는이고용주는이자가이러한근무에관하여 국고로부터

 지급은  급여금

'  에상당하는금액을이자에지급 뇨임 .  둥에서  공제할  수  있다

·BAGl 썰국방상은목올위하  2 . 관

- 계급을이스라씰항위군의켸에 ·  준하여  채택할  수  있다

8 끼  조 [ HASA  의  구성원 J (paasA  는  다음 - 긱  호의 ]  에  해랑하는

) 

l. 자로구성한다

1949'  녠 '  방위군법 (The Defe·PIOe Ser ice 포 Caw1  에  의한  이비

HAG4  준복무를 에서  이행하도록  지시받은  이스라엘방위군에  소속

]  된여 비준

2 i RASA  에  지원  입대합  자
.  

3. 7  제 조에  의하여 BAGA  의  기본임무가  부여된  자

4.  에비군지원자로서 HASt  에  근무하도륙  파견환  자

5.  이스라엘방위군의  정규군혠으로서 flASA  에  근무하도록  파견된자

-t62- 



Al 철누구든무가  는  원  석에  석한  후가  아

EAGA 1 니면 어  지원입대하지 . 웃한다

aas  효에  지웬입탠한  자가  이로부터  퇴역할  수  있는  조건은  규

. 칙으로정한다
. 

BAGl 떻  요웬은  합법적으로  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  의무릅

. 지며상관의정당한명령또는지시에볼송하여얘한다

l 펄제  항  제 ]  호에  의하여 aasa  원이  된  자의  경우에  있어서

4 제  항은 IVAp   방위군법의  구정에  추가하역  적용되며  전술한

BAGA  범의목적을위하여 는  이스라엘방위군의 41 에비부 (reser%ve 

untt}  로  보며 HAS6 1 장고으  계급은  랑위잠교의  계급으로 . 본다

t 형사  임  및  손해에상  책  임에  있어석 OASA  요원은  고의  입무

( 수렁에따른작위 fP )  또늡  부작윈에  판하여  정부작원으로  본

. 다

]249 철 (  전쟁상이가 수당  및 )  직업재활 법  및 1950  병  전을준

( 일가족  연급  및  직업재활 )  법은 flAGA  의  입무수행중  상해를  입

거나질병에걸린요웬및의첸족에대하여준용하며전술한

4 
Ii434  법률의목적을위하여 에서의  근무는  군복무로  보고 BAG  효

N 

. 의임무종료일은군복무로부터의전역일로본다
' 

3  제 조 4( ) 참조사항  어멸 d  세정 에서 1959  녠 (  상이군안 연금  및

)  직업재활 쉽  또는 7950  넨 (  전믈군엔가족 연금  및 )sd  직업재활 을

' -  찹조 히 도록 S)-  규정 는  경우에는  대 IT  정이  없는한  이  법 8  제 조

. 도이참조사항에포함되는젓으로본다

-  l 33- 



3  제 조 e (  보조기관  요원에  대한  이 ta  의 ) 준용  보조기관의  요

· 9t Ot  완전시중또는 지구사판의  지시에  의한 RASA  기동옌슴

8  기간중민방위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제 조 4 . 제 항 & 제  랑

'V 

7 , s 제 창과 제 A, 9 제 24  제 는  자를 BAGA 

. 요웬으로간주하여준용하며 3  제 조 7 제  항에서  하는  법룰의

. %  적을  위하여  이  요원의  근무는  군복무로  보고  이  근무의

. 종로일은군복무로부터의전역알로본다

/ 8  제 조 0(  손해버상의 s 1 임  보조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이  기

관의보유장비를운용하도록지시은경우에는이러한장비는

1940  녠 [  보상 방위 ) L%he 령 Compersation (Defer10e) OrdInart- 

ce )  에  의  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또는  이익  손셀에  머한

4 -. 보상지급에관하여는정부가이영에의한비상권한에의하여점유한장비로 더

9(BASI  세 원의

} 특멱권한
3ACM  철 사관

RACM   지구사팔

fIrns  요으로석서 EAsa  사령관  또는 aAS1  지구의사령관으로부터  허

· SAl  받은자 전 부  후 SA;  까 1 빵구  한

ol 

A 

1 

1  치를취하는데월요하거나또는실저 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hI- 위하여어떠한가옥이  건울에  들어갈  수 . 있다

7  전시쭝 ' 는 BISw  동연습  기간중  근무중엔 RAG4 . 원은

l . ) 처 ]  항에  열거한  상황  또는  목적하에  어떠한  가옥이나  건물

. 에도들어간수있으며

- l 5 - 



2. 1 멘할위  준수를  장하  하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 수있다

3BAG6  요원은  공격중  띠공격지역너에  있는  자에 .  대하여  랑해

(Afr)  지역내의안명 을  보호하거다  군출해기  윈하여  왈요한  명

. 령을내킹수있다

9  제 조 A (  경보기  및  통실시설의 ) 설치 SAGA  사령관  조는  로

부터권한을부여받은자는민방위의목적을위하여국방상이

. 규척으로정하는조건에따라경보기  통신시  설  및  동력시  설을

T . Al  %A ' 동 을  사

. 용할수 . 있다  보상지급에  관해여는 ]940  녠 ( - 1  보상 빙 위 령

3  제 조 1  제 항 3  제 호를  준용한다

9  세 조 B (  구축을  위한 ) 수송봉사 1  전시룽 RASA  사령판으로부터

BAGA  권한을부은 웬은  석면  는  루두  당시  차량

dp 을운전하는자에게지시받은시간  장소에서  지시받은  랑법으

kl- 로피공격지역내에있는부상자를운란하거  당해  지역내에

.  있는사랒또는채삽을구출하기위하여차량을 운접하도록  지

L 시할수있다

1  이조에의한으 무를  이행하고  이로  인하여  다른 ca 법정 l 

'  의무를

q  할
 수  없는

 자는

' 
d  의무의

1 불

.   한

%  사 을 9 w' 아 한다
. 

(transportat{011 럴수송봉사 ser7ice l  에  차출된  차량은  이  롱

1940 사기간룽보상지즙에있어서는  녠  보상 (  방위 2  령에서  말하

-155- 



'  는

(the 비상국 emet ency 혈 powers1  에  의하여  수용묀  겻으로

L 본다
' 

3!l 펄 s  조  제 6  항  및  체 7  항과  제 8  조 A  의  목적올  위  하여  수송

liAGA  봉사의의무를이행하는자는 의  요웬으로 . 보며  이자의

Bts  봉사는 효의  임무로 . 본다

;  이 . 조에서 · · 차송 oehi'olel  이라  람은 Z  통 (The Traffic 

ordinanoey  에석와  동일한 . 의미이다

10  치 조 (B  츠더괴  의 2 예산 mBA3A 1 으  옌간에산 (  이하 ' T  예산 이라

1  한다 온  국  방당국서 . 부담한다

' 

SAG1  싱 예산에

 대한  국의
 부담액은

 매보

 재무상의

  에

. 간하역회재점위원회의결의에의하여정합다

·T BAGA  사  관은  전국평의회의  자문을  거쳐  예산압을 . 편성한다

<0  ‥ 전술한  예삽안은 . 국방상  너무상  및  재무상의  승일을  얼으며

BAG  적기속력있는유호한예산으로되며 효는  이  예삽에  일

. 치하여지출하여얘한다 .  

w 

다만국방상은재무상필동의를얻어듕일지졸항써에서어느

( 목 1  의  예산읊  다른 %  으로  전환시킬  수 . 있다

1 부을한후산출  은  무상

1 l/  1 랑랑간 . 부된다 ' 

. .  

-g 각지방당국에배분되는금액은이에관한동고가해지빙

1 국어  발하여진  달로부터 SACM  에  대한  이  지방당국의  채무를

. 구성한다

-16 -  스



10 UlAGt  제 조 의 1 에산 maAGA  의 ( e 1T  옌간에산 이하 에산 이라  한

l   v·)-l . 븜

HIGA 
 예산에  대한  국의  부람액은

 매보
;'11  무상의

1   권 에

h ;HAY 1  A. 
.  

(IStGA·l-ty% za-wl&]1 .FE'i 233 414-A st%201-. 

;  전술합  예산안은 , 국방상  내무상  및  재루상의  승안을  얻으면

lIt3  법적기속력있는유효한에산으로되며 흐는  이 1 예산어  일치

. 하여지출하여얘한다

1  다만죽방상은무상의동 를 ern  동일출항서  목

(  )  산을  Al 
 . 

국부담액을공제한후예산지출에소요되는잔액은내무상에

R 1 망국간 .' 부된다

. 각지국에배분되는금액은이에관한통고가  해  지방담

el/  국날 긴  날부 BAGA  한  방당국  무를  구

. 성한다

10  제 조 at  지방 aas 1 효오 ) 예산 m  지방당은 10  제 조에  왹한

sass  에  산에  대한  분담금  이외에  내무상이  매뎐 B4  더요사령관의

1  재청에으 하여  가능한  한  이  지방당위  만방위의  요조건  및

이러한재정부담의능력을고려한후정하는관할지역내의만방위외소요경비를중단하기위한금액을예상내에포함시켜얘

BASI  하텨지랑 예산의  내역은 HtGA  지구사령괍의  지시에  딱라

해지땅당국이결정한다

- 1 57 



. 지방당국이회계도말까지머무상이지시한  바에  따래  지방

HtrG4 1 산산으  전부  또는  일부틀  지를하지 1-] 아  한  경우에는  너무

RAG  상은전술한미지출액의전부또는원부를회계부에 호에

( 지뷸핼채무로서기장 컷」)  하도록 Al  지 하고  이  지시블  날한

2  날로부터 월  이너에  이  채무를 -  지 하지 1-] 아  하는  경우에는

BAGA  이를 에  지불하도록  지시할  수 . 있다

BASA  가  이  채무를  지불받은  때에는 BAGA  는  이  채무를  지불

4  

HtGa  공지방랑국은 지구사령관의  요구가 . 있으면 RASA  지방 네산의

.  집행에관한사항을 보  하여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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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절 ] ( Elf) 대드 소 누

11( ) 제 정의  이  장에서

'  사업소

' ( 7t&sinesa prel]dees )  라  함은 1031  이상이  동시에

20  일을하거나 인  이상외  늘  를입하는  각업장  또는  사업소료서

. 이용하거나이용하려는영구건물을발한다

' '(6014ee)  가옥 이라

 함은  건축상  태겐물파 . 분리되  사업소가

아닌사람의주거용으로이용하거나이용하려는영군긴물을말한

. 다

'  사업주

' ( ) 추초 c Buetneee Owner  라  한은  사업소를  점유하

. 고있는자를말한다
.  

' 

 소유  자 ' - 리  함은  가  옥  또  는  기  타  걷물 <l  판  하  여는  이  로  부  터익

81  수입을수취하거나수허할수있는자또는자기자새의권리로서또는대리 이나

.  수탁자로서  이 - 가옥이니  걷에서  생기는

25 수입을수취하는자를말하며입대차게약에외하여  년  이

.  상의 기간으로  임차한  가옥이나  기타걸물에  콴하여는  입차인을

. 말한다
.  

' '( 판할판청

competent authority)  이라  함은 HASA , 사령관

RAGA  지구사괌  는 HASA $]) 사판 H 의하  서면 3  제 장의  목적을 '4· 

,  위한괍할판청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 발한다

' 

 대피소 ' ( ehelter )  라  함은  관할촨청이  숭안한  계희에  따라

래피이용할수있록만튼구축물는기타장소를망

, 하며  이러한  게획은  전반적으로  또는  특정부류의  대피소나  개별

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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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소에있어서규칙으로정하는 기줄적  긴축명세서에  인치하지

. 아니하면승인받지못한다
' 

41 ww( E'cpu0liceheIter)  공중리피소 슷 라  함은  개렬가옥

. 이나사업소용이아닌대피소를말한다

g m  공중래피소 라  함은  공격중  일반대중올  위하여  일시적 · 피난소

-  로사용하기 위한  래피소  이외의  장소를 . 말한다

At'(premieee)1  는

 공 . 함된다

44  천차인 11 ( A 두스 2 etUD%nant ) - 이리  함은  이  부에  의한  참가

( 의무가우센주된차가엔 { /Q 숍붕 )  에기  떨어질  때애  전차계약에

]953 의하여전차기간이협의에의하여수시로옌장되었거나  녠

A- 1  가안보 법 ( the Tenants' Erotecttor% Low )  에  의하여  연장듸

3  었거나의역부를불문하적어도 녠간  계속하여  당해가옥의

. 전부또는일부를점유하고있는자를말한다

l] A(  국가  한 W) 용가 m3  장  규은 HAGA 

. 지역내에소재한가옥및사업소에판하여국가도기속한다

.%- ,tyl,.. 만 w A],,.% 5-·4  권 .]At]-·d ·J-st .t .15 

-  리 엘  경할이  점유하는  가옥  및  사업소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

- , 니 하며 AOA 묘  지구  평의회위원장이  이  평의회  또는  이  평의회가

, 임한위원회의자문을거쳐승안한경우를제외하  기타국가

- 기관이점용하는가옥이니  사업소에  대하여도  또한 . 같다

2)  이  조에서 aBA3A  치역 '  이라  함은  국방상이  정부의  승인을  얻

AGA  어딕 에

 위탁한  지도상이HA0rn ?지역으로

 지정한  강소  달한

. 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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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 l  조 e (  대피소에  관한  설계명세서 )  괸할판청은  규칙으로  정하

A 

0  는술설엘하아 하는 · 한  건격

. 

.  

. 이조에의한규칙은공고를요하지아니한다  국방상이  지시

. 하는방법에따라판졔자에게이를알려야한다

12 제 (  지방당국에  대한  지시 )  관할관청은  당해  관청의  관할지

. 내에있는지방당국에대하여다음콰같이치시할수있다

l.  이  핑할판청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내에  지정하는  수량의

공중대피소를건설하고이러한대피소를유사시에는언제든지사

. 용할수있도록보존할것

2.  가옥  및  사업소의  소유자가  반방위규정에  따라  대피소를  긴

. 설및유지하도록보장할것

13 ( ) 제 조 공중피난소  지방당국이  어떤  간믈  또는  일부가  공중피난

, 소로서이용하기에적함하거나  이  에  판한  건축  또는  개발

계획이완성되멸이에적합하게될것이라고판단하는경우에는

*]-  이긴물의소유자또는점유자에배 연  이  긴믄을 .  공중퍼난소

. 용건물로지정하겠다는취지를서면으로통고할수있다

1  지방당국이이러한철물을공중피난소로서이용하고 에  적합하도

록하기위하여는수리및개조가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전술한통서내에지방당국이이행할수리및체에촨한사

w 

· , 항율 명시하여야하며  이러한  작업은  지방당국의  비용으로  이행

. 한다  지방당국은  또한  이러한 -  깁 을  공줍피난소로  만드는데

g 

. 소요되는모든추가경비도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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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당국은  다음  자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닙한  전술한

. 통고서를랄하지못한다
' 

, 판활판청이그러한건물이수리의유무를불문하고  지방당국이

4 

(ft)  판할판청의지시에따라겐겋잘책임이있는공중대피소에대용 열

 수  있다고  확인하는  경우

2.  건물을  공중피난소  사용하기에  적합하록  만는뎨  펄한

, 수리및개조로인하여이깁울의  점유자가  통고  이건에  사용

)  하든목적을위하여이건믈울사용하는데지장이떨을겅우 젠한

 바와  같  통를  받은  자는 16  칭  다음

EASIL 지기하는이유에각하  지구평의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I  

. 있다
. 

] .  당해  겐울의  젠부  또는  앨부를  공익사업이나  시셜로서  사용

, 할예정이며따라서이긴울을공중피난소로사용한다면이러한공익적목져을위한사용이칭해펼우려가있거나

2.  당해  긴울의  소유자  또는  첨유자가  대피소의  간헐을  위하여

m '  이건물의전부는일부를될요하는경우 건 술한

 이의신청은  지구평의회  위원중에서  이  지군평의회가  선

3 임하는  명희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 심사한다  이  위원

. 는 .  

) 

l.  다결에  의하여  결정하며

2.  결정에  판한  이유를  명하여야  하고
. 

. 
( 조사위원회령 tIre Conmieeione Cf Enquiry Ordinance )  에

. 의하여설치된조사위원회에부여되는모든권한을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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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고를  확인  또는 , 취소하거나  특정조하에  이를  팍인할  수

, 있

3.  자체의  절차  및  업무규정을 1 . 저 정한다

V  어느  긴물에  관하여  몽고가 , 빨하역지고  이  통고가  처소되지

, 아니하는한  이  겐물의  소유  자  또는  점유  자는  지구평의회  소속

. 위웠회의허가가있는경우룰제외하고  공중피난소로서의  이  정

. 의효을적사용을해치는어떠한개조나수리등을행하거나타인에게이를행하도록허가하지못한다

'  기되지아니하거나 이의십청에  대하여  이  통가  확엔된  경우에

d  는담해 물은  공중피난서 . 지정된다

긴울이공중피난소로서지정된경우에는이건물의소유자및

yl 정유자는다음에게  하는  의무를 . 전다

l.  지방당국  는 HI&OA  사콴  의하  권합  부된  가

-  하여금통고서에명시된비 에  따라  이  정물에  대한  필요한  수

gi  리및개조를이행하도록히 할  의무

2.·  지방당국이  승인하는  경우를 , 제외하고  공중피난소로서의  이

. 겐물의효율쳐이용을해칟우려가있는수리  개조  또는  기타

사항을행하지아니하거나타인으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지

아니할경우

13 제  조 A (  겐물을  공중피난소로서  지정할  수  있는 EAOA  사령촨의

) 편한 ,  덜 A A 다  사령관은  지방당국에  대하여  공중피난소로서  사용하

기에적합하다고판단되는킬물에판하여진조에서말하는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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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발하고  이러한  긴울을  공중피난소로  닫드는데  필요합 . 수리

. 및재조를이행하도록지시할수있다

HAdA 지당국이소정기간내에지시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에는

. 사판은지방당국을센하여직이퉁를발할수있으

이러한경우에는이지방타국은당해깁뮬에관하여통서에

. 명시된수리및개조를이행하여야한다

.  치방당국이상당한기간내에 수리  및  개를  이행하지  아하

d-F%1  는 는 RAOA%M  괸은 ·1  의 ·iV  을 ·]·12  수 Nd-. 

RAGA 이러한수리및개조의비용은  에  대한  지방당국의  부

. 채가되며  따라서 ]0  제 조 A 2 제  항이  이  비용에  관하여  준용

. 된다
' 

·HABA  사관이  특정건물을  공중피난서  지하다는 c 틈

13  발한경우에는이통고에대하여제 조를 . 준용한다

m 

1  이  조는 13  제 조에  의한  지방당의  코한을  침해하지 . 뭇합다

14 (  케 졸 가옥

 및  사업소내의

 래피소

) 접설

1  모든

  가옥은

, 내부또는인근에우센적으로이가옥의거주자가  그  다음으로

' 는이가옥을자주출입하는자가이용할수있는  대피소를

. 두어야한다

[  모든  사업소는  내부  또는  인근에  우센적으로  이  사업소에

웅된자가다음으로는이사업소를자주출하는자가

. 이용할수있는대피소를두어야한다

, 전적으로또는사업소로서사용할걷울에관한건축허가나  이

-l 러한기존건물에판한증축허가는다음에제기하는경우가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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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뗘합겐축판졔법에의하여도허가되지아니한다

l.  허가를  받으는  건절계에  당해  긴  는  부대겐물을 :. 위

1  한정설는증축는부긴물우 는  판할관청

의승인을얻어기존대피소를착달하는데에괸한게픽이구비

4 

. 되어있거나  이  조에  의하어  대피소의  겐절  또는  확장의  의무

가면제된경우

2.  규칙에  의하여  범위가  정하여지는  가옥  는  사업소의  겅우

, 에는  관할관청  통하는 )%1  단의  건축  는  이  계단

이외에도대피소로통하는다른통로가있는경우에는이통로

% 긴축젠술합규  하는  술겐축  엘치하

, 다는것을증명할경우 . 그리고  건축셜게도에  대피소의  건설 . 또

.  는확강에관한계획이 구비되어  있는 , 경우에는  긴축허가에  있

어이러한대피소는공격시에관할콴청의허가없이피난소이의

A  의목적으로사용 지  뭇한다는  조걸을  붙여야 . 한다

{  기존  가옥에  래피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  가옥의  소유자는  가

. 옥의내부또는인근에지방당국이지시하는기간및잠소내에대피소를건설할의무를긷다

덜기존사업소에대피소가없는경우에는이사업소의소유자는

81  사업소의내부또는 근애 Y  지 당국이  지시하는  기간  및 . 장소

. 내에래피소를견설할의무를진다

사업소의소유자는이사업소가소재한곈물내에대피소가건

1 설 ,   를  당  긴꿀나  다른 ed'A 사  용자

. 가사용하는경우에도전술한의무를진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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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가옥의  소유자  또는  사업소  소유자는  래피쇼를  유사시  고  용

c 도 )  패로  사용할  수  있는  상대로  유지하고  지방당국이  지

. 시하는바에따라필요한수리또는개조를이행할의무를진다

, 다만 ·  이러한  수리  또는  개조를  이행하는  기간은 3  알  이

. 상하야한다

'  히치방당국은

 관할환청의  승인올 . 얻어

' 

l.  단독가옥의  소유자에게  공동대피소의  간설을  조정으로  가옥별

ii  해가옥이소재한지역외상황이이를허 한다고  인정하는  경

. 우에는그러한조긴없이볜제하여줄수있다

2.  사업소의  소유자가  지방당국에  대하여  이  사업소가  소재한

풀의내부또는인근에당해사업소의직원뿐만아니라이

' 사업소를자주출입하는  자들이  피난소로서  이용할  수  있는  대

. 피소가있고  이  사업소로  부터  당해  대피소에의  출입이  용이하

. 다는것을충분히증명한경우에는이사엽소의소유자로하여공대피소의씬설의무를텐하개할수있다

3.  증축되는  가옥  또는 1- 사업소 %b 소재  지역의  상황  듕이  이

z. 를허락하  한  이  가옥  는  사업소의 .  내부나  안금에  기존

하는대피소가이러한증축된가옥이나사업소에서알하거나이곳을자주촐입하는자들을위하여피난소로서이용될수있고이대피소로의츨입이용이하다는것이충분히증명된경우에는

· 3 이 증축된가옥이나사업소의소유자로하여급제  항에서  규정

M 

한대피소의절설또는키존대피소의확장이라의무를멸하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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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다
' 

·[  지방랑국이  다수의  가옥을  위한  공동래피소를  깁설하도록  서면

. 으로지시한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이  가옥의  소유자듈이

가옥인근에대피소률걷셜할의무를지는공동소유자인것처

. 럼간주하준용한다 · 

·s ,. .] t.l d-H M. AlA+(&il,).l 4.  를 ftr, TW 

. 또눈개조할의무를지고  대피소의  건실용으로  지정된  철물을

d  점유하고있는자는티 이  이  지상에  관하여  편리를 .  가지  고

-  있더라도전술한비 와  같이  행할  수 . 있으며  어떠한  법령이나

. 협정에도붇주하고허가를출원할수있고  전술한  목적을  위하

. 여필요하다면어느토지에도들어갈수있다

2.  어  지상에  대피소를 , 건실  수리  는  개조할  의무있는  자

4 가이토지의소유차또는점유자가아닌경우에도지방당국이

. 발하는래피소의설  수리 '  또는  개조에  관한  지시서는  이  토

, 지의소유자또는점유자에게송부하거나양자에게송부하며  이

13 소유자또는점유자에케통고가송달될낟로부터  인  이내에

w 

HAGA 이지시에대하여  지구평의최에  이의를  제키합  수 . 있다

, 이의신청에하여지방당국의지시가승인된우에는  비피

, 를건셜  수리  는  개조할  의무있는  자는 ]  제 호에서  발하는

. 행위할수있다
' 

3 .  이  조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하  여는  제 l 3  조  제 4  항의  규정

( 9  알제 항에  의하여  느  토지상의  촐입이  허가된  자는 8]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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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들어가기에이에대한토지점유자의동의를얻키위하여

, 적절한모든조치를취하여야하며  이러한  동의를  언을  수  없

m 

. 는경우에는치방당의장이대리인으로지명한지방당의직원율동반하지아니하는한이토지에듈어가지못한다

, 

11)  챈술한 -  비 와  같이  어느  토치를  출입하는  자는  이  치상에  있

. 는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적절한모든조치률취하여야한다

,.HAGA 1  사 관은  방당국  하되  단독가옥유자  는  사

4  업소의소유자에의한대피소의건설및유지에있어서제 항

3  항

 4  랐
 한

 함을

 록

Ah  할

  수

-  치방탔국이 y]  소정 간내에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할

C  일청은

 당해  지시의  이행을
sf  위 여

 이  지방당국애

  대신하여

4  한을  행사할  수 . 있다

1) 파 14  조 A (  공지상의  긴축 ) 11 저 3  조에  의한  퉁고  또는 14  제 조

( 에의한지시가발하여잔토지가공지 idh ) 31 , 경우에는  이러

한통고또는지시의송달은이토지상예가옥이나사업소를

. 건축하는것방해하치아니합다

. 다만  이는  소정의  건축허가를  얻고  이  허가사항을  지방당국에

. 서명으로통보한경우애한한다

14  졔 조 B (  참호파기 ) 2  국방상은  국회의무안보위원회의  승인을

vA, HA.,.] Y·J/]g so V.l-71(.....h-.,,, 

ing )  에 S]rn  읗을  동웬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쳬정할  수  있으며

. 이러한소집에판한조건을이규칙에서정할수있다

81-  젠술한 와 c'l 같  소집뢴  자가  업무수행중  또는  임무수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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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상를은우는  자 1966 () 국자

( the sorrfer Vio%me ( Benefi%e Lac)  에서  말하는  국겅회생자

. 로보며  이  상해는  이  법에서  달하는 d- ( 경상해 ]DOrder illIury) 

. 로븐다

1 임체  항에  의하  졔정되는 1  구칙  에  의한  굶방상의  기시  참

.  호파키를 위한  소집은  판보상의  공고를 d  요 지 . 아니한다  러

EASA 나이러한사항은  지구사령관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공고

. 방법에의하여관계자에게알려야한다

13 ( 제 조  리피소의 ) 사용 ·'1)  누구지  관할관청의  허가가  엾는  한

%y 공 11  을 8 %A .]A i-. ty.  를 ·1-id-XI % 

. 한다 ,  

' 

t 치가

 하

 피

 용하록

  예

는경우에는누구든지이토지가타인에의하여공격중피난소

- 이외의목적으로이용될깃을알거나당시의상황으로보이  이

를알수었을우에는다른용에한판할판청

, 허가가없는한  이  토지흘 . 배매 . 임래차  위임  또는  기타  방법

. 에의하타인의처분하에두지못한다

2 제  항에  의한  위법행위를  범한  자가  당해  토지를  타안에게

%  판청의허가엾이는이토지를다른용 로  사용하치  못한다는

. 점을명시하고이러단문서또는본이이토지가타인에게양도되전데타인에서송부되었으며증영하는경우에는이는하나의연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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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항에

 의한  금지에  위반하여  대피소를  타엔의  처분하에  두

, 는협정은무효이며  이  협정의  각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수취

3  한 을  두  환하야 . 하  현물  반환하지  뭇하는  우

. 는가액을반환하여야한다

, 다  이  협정이  어매의  일부에 ,  불과한  경우에는 t  은  당해

81 매매의타부분이분리가능한것  경우에  한하어  체반사정에

2 비추어공정하다고간주되는조건에따라게  항에  의한  긍치에

. 저촉되치아너하는협정의부분만을확인할수있다

(  누구든지  괸할판청의  허가가  없는 , 한  래  피소를  파  괴하지  못한

. 다

· .' 횐배피소인장소를정유하고있는자는공격중그장소근방에있는자가이대피소에든어가서공격종료시까지거에머므르도록할의무를전다

, 

HA0A  사령관은  공중대피소  또는  공충피난소의  사용에  판한  지

. 시및러피안내규정을정할수있다

' 이러한지시는관보에공할폘요는  엾으나  젠술한  장소의

. 입구또는내부에누군나볼수있도록게시하여야한다

가옥용대피소로사용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토지를점유하고

. 는자는한피손를건설하록용하야한다

t  길방당국이  이러한  래피소룰  간설하려면  당해  토지가  비워져야

1  한다새각하는경우 는  지방당국은  이  토지의  점유자에  대하

d 

h 

    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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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기간은지시의송달일로부터 일  이상으로 . 한다

-  젠시중첸한비 와  같은  지시는  더  이상  항소하지  못하는

%  치안법원의되거 곁가  동일한  효력을 . 가잔다

'  의방당국은 토지점유자가  토치를  울  랑시에  가  이용할 1 수

( 있는래용설비 alterr1atlve acoommo4atlon )  가  휵보되어  있지

. 아니한한  점유  차  가  거  소 (  m )  나  사  업  소로  서  사  용  하는  토지  를

. 비우라고지시하지못한다

, 다만  이러  한  조건은  접유자의  거소  또는  사업소의  일부를  구성

하는토지로서이부분읜철거가그의생환상태또는사업운영

. 에중래한영향을미치지아너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함다

'<3) 

 지방당국파  점유자가  어용설비에  관하여  합의가  이뤼어지지  아

z]- 하는우에는쌍방흔 T  치안 왼에 %i  합  판을  출

a 

. 훤할수있으  치안  원은  점유차  하  금  우기  되는 d 툐

의용도예상당히적합한더용토지츨이용하게하거나보상을

. 지급함으서펀의를제공하도톡판정할수있다

' i. 러나치안법원은점윳자가이에동의하거나정당한이유없이동의를거부하눈경우가아닌한보상을지찹하는것만으로써된의롤체공하도록판정하저뭇 랜다

2  제 항  잊 3  제 항의  규정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  의

. 규아한

1 .  토지점유자의 Td 합  져  요구와  멘방위의  팰요를  모두  창쟉하여

. 아한다

2 .  점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  대용토지가  비워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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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는토지보다면적이더적거나이용이더불펜하다는사실은걸줄한래용토지가비워지는토지의용도에부적합하다는

 을  의

. 미하지아니한다

·A  가옥내의  있는  토지가 2  제 항이  의한  치시에  따라  비워지는

( A)  경우이는이가옥의잡여부분희차가인 프릇 은  가옥의  소유

'. 자가비워지는로저에판하여수취할수없었을임차료를가옥주에게지불한의무룰진다

.  

회토지가대피소로사용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가옥소유자는

이러한토치를대피소가건설되기이젠의상태로원상회복시킬

, 의무를지  첸에  이료치를  점유하  있다 2  제 항에  의한  지

시에따라이를비웠던자는이토지가대피소로이용되지아

1 니하게된날로부터  오  이내에  먼저  그에기  제공된  대용토지

'  를비운다음이를다시 점유할  수 . 있다

17 ( 게 조  권리의 ) 포기 m  공중피난소로  사용될 . 예정이거나 14  제 조

의정이썩용되는토지를점유하고있는자는러한취지의

30  퉁고가에개송달된난로부터 일  이내에  이  토지를  비운후

이를서면으로지방당국및토지소유자에게통지함으로써이토

M] 지  괸한  의  권리를  포기할  수 , 있으며  이러한  리포기의

. 통치송달일을권리의포기알로보고  이러한  통지  가  지방당국과

, 토지소유자에게각각다른  날에  송달되는  경우에는  더  늦은 ' 날

. 자권리포기칟로본다

3  점유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규정이 < . 용된다

]. 1%.1-F WI21·d .]7%It i .]J 률 X]·p% %8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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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자에게임차료또는기타의대가 함 믈  지불하도록  부과된

]  의무로부터면제되며권리포 일  이건이  소유자에게  임차료  또

t 는기타의대가룰센불한경우에는소유자  이러한  임차로  또

. 는기타의대가를반환하여야한다

2.  소유자  틸  점유자는  고리  포기알  부터  계약에  의한  쌍무

. 적의무에서면제된다

, 러나  이  뇨읜  규정은  권리포기잎  이전에  발섕한  원인행위에

. 대하여는영향을미치치아니한다

16 (  제 조 경비의 ·) 분딤 3)  가옥소유자가  이  빕의  규정에  의하여

대피소를건설하거나이를수러또는개조함에있어비용을부담한경우에는소유자는가옥의임차인으로부터다음규정에

- 따리  비용읍  변제을  수 Ci, 있

1 . ]94A  년 7  월 1  일  이전에  완공된  가옥의  경우헤는  비용의

50 % 

2.  이  법의 '  시 행  전후를 , 볼문하고 1946  년 7  월 l  얼  이후에

' 

 완공된  가옥의  경우에는  비용의 23 % 

3. 1943  년 7  월 1  일  전에  완공된 21 가옥 1943  년 7  월 1  일

()  후충 는  타  부분  증축된  가옥  우는  용

-M  은처음에간축된부분의치 파 -  후에  추가된  증추  부분

( 의임차인간에거셸  오 )  의  수에  비  레  차  여  배  분  하는  디  절  자

so%. 는  후자는 25%  써 . 분담한다

대피소를건설하거나유지합에있어가옥소유자가부담한비용

% gelA % .f4 옥유 w%31 t%l MA] 분 2  는 4 %  우 는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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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당국이

 확인하는  금액을  실제적  비용으로 . 본다

'·, 

19 (  조 분담긍  및  잡칙 ) ) 땐  차가엔이 16 제  조 5 제  항  및 1B 제

]-  조에의하여가옥쇼유자에게치뷸 여야  하는 ( a 8 금액 이하 분담금

- 이리  한다 )  은  당해  가옥내의  거실수에  래한  차가인이  점유  한

.  거실수의비을에따라 분담금총액에  대한  비율예  의하여 . 정한다

V  분담금의  지불시기는  다음과 . 같다

1. ]6  졔 조 3  졔 항에  의한  분담금은  집세와  합께  리고  이와

. 비슷한분할불로지불한다

2.  제 18  조에  의한  분담금에  있어  비용에  관한  분쟁이  엾는  경

, 우이는  가옥  소유차로  부터  대피소의 . 셜  수리  또는  개조가

할공되었다는내용과경비의총액및차가인의분담금을명시한

30  몽지서를둥키우펀에의하억수허한날로부터 일  이내에

. 지불한다
.  

3.  졔 IS  조에  의한  분담금으로서  동조 2 제  항에서 -  발치 는  분쟁이

AR 우용을  하  방당국 x]  를  수  한  날

30  로부터 얼  이내에  져불하여야 . 한다

i 2  쳬 항에서  규정한  키간내에  분탐긍의 (A% )  미지불 표 은  임차

. 로의미지불로분다 . 다만  차가안이  이를  상대로  한  소송이

, 체기되였으나  이에  촨한  공판이  개시  되기  첸이  그의  분담금을

X]  붇하는  경우에  이는  퇴거의  이유룰  구서하직 . 아니한다

(y  자택에서  거주하거나  실제로  자댁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가

' 옥유자는이  가옥의  차가안이  지불하는  분담금의 ( ) 산정 유승

. 을위하여차가안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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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칩읗  비운 3]  차가 은  가옥소유자로  부터 la  제 조에  의하여  치

. 불한분담금을반촨받을수있으며  가옥소유자는  다른  법  률의

. 규정에불구하고  이  깁의  새로운  차가인으로  부터  분담금을  구

(WEI)  상 할  수 . 있다

이분담금은새로운차가엔에괸하여이차가엔이이가옥의

차가인으로있는동안이가옥의대피소를긴설하는데지불된

. 비용에래한문담금으로본다 .  

cd  다수엔가옥는사 를  공유하  는 (  우 에는

l 941  닌  협동주택법 ( the cooperatIve Houeee Law )  에  의하여

) , 둥록된경우도함된다 에는

 4  예
 의한

 의무는

  당사자

R 

    , 부

   자

t%1  는사 서  왹  당분에  따라  지불하야  될  금액을

초과하여찬술한공동의무를이행한경우에는이초파자불금에

'  판하여나먹지공유자로 부터  볜상을  받을  수 . 있다

] 이원칙은가옥  동을  다수안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에  준

. 용한다

2  사업소가  아닌  공장  또는 . 영업소로서  소유자가  단독대피소

. 를긴설할의무를지는장소는하나의주택으로브고  이  장소

의점유자는차가안으로뵈며이러한차가인이부담하는분담금

ed 은공장는

  상나

%l 하

 는

61  설수

v]-  는 에 . 의한다

' 

(  스건물  차인  분담금을  지불할  무가 ,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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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 /,)  부는일부를전차인 쌀 이  점유하  있는  경우에는

t-]-  음  규정이 A . 용된다

l .  이  전차인은  이  분담금중  자기의  할당금을  임차인에게  지불

w 

. 할의무를젠다

2  이  건물이  주택안  경우에는  전차엡외  할당금은  이  주백내에

있는거실총수에대한이전차인이점유한거실수의비에

4 따차분람  한  율 . 한다

3.  이  믈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전차인의  할당금은 2  제 호

. 에의한다 . 다만 7 %)  제 항 서  규정한  산출랑법은  거실수를  기준

. 으로하는산출방법으로래용된다

4.  제 2 1' 항  제 3  항  및 y] s  항의  규정은  임차인올  가옥소유자로

.  차인을엄차인으로 간주하여  전차인외  할당금에  대하역  준용한

. 다
' 

%  지방당국은  공동대피소의  겁겅  및  유지에  판한  비용에  있어

m 

14  되 조  제 e &  의  적용을  받는  가옥소유자의  할랑금과  제 16  조에

, 의하여가옥중에서비워지는겐눌에관하여가옥소유자가지불카여야할금액을결정하며

 이러한  가옥의  소유자는  그에게  할당덜

]8  비용을제 조 2  졔 항에  의하여  결정된금액으로  또  긴읓을

16 비우기위하여그가지불한금액을제  조에  의하역  비우게된

· , 건의 잉차료로간주하여  그가  지불한  분담금을  차가인으로  부

. 터변상받을수있다

- ·a] 9  조

A(  공중피난소  및 1 대패소내우 ) 장비 1  국방상은  국회외

. 무함보위원회쇠승인을얻어규칙으로써  공중괴난쇼의  첨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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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및대피소의소유자로하여금창비를비치하고  이  장비를  사용

. 할수있는상태로보관하며  공중피난소  또는  대피소의 ' . 출입구

f 

, 밝에적당한간판을부착하고  이러한  간판을  적절한  상태로  보

, 존하도록할수있으며  이  간판의  형래  및  위치를  규정할  수

. 있다

핑공중대피소또는공중피난소에판하여이조에의한제반경

. 비는지방당국이부담한다

공중피납소의점유자가부담한전술한경비는지방당국에대한

M] 이적유자의부채  서 . 생각한다

.4  프공중피난소의점유자는장비및간판에 하여

 무상수취인

(  

21 Aogratoitouel)ailSe)  풋 의  책임을 . 진다

( ) 뜨  공중대피소  이외의  래피소의 1 , 경우어 는  이  대피소를  이용하는

가옥의소유자및차가인은이조에의한장비의취득비용은

, 이대피소를겁설할당시에발생한것으로간주하여분담하며

20  20 z  휴은  장  득을 20l 

. 말하는주요사업으로간주하여준용한다

. 장비의소유권은대퍼소의소유권과동일하다

섭공중대피소이외의대피소의장비에괸한보관비용은이대

. 피소를이용하는가옥의차가인가에할당되며  각자의  할당금은

이가옥내의총거실수에대합쟈자의임차합거실수의비올에

. 따라  총  비  용  에  대  한  비율에  의  한다 . 

·'  트 ]PA]  년  협동주택법에서  말하는  협동가옥너에 . 소재한  공중대피

a 

, 소이외의대피소의경우에있어서  이  조에  의한  제반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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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전숟한률 %  용을  받는  용 . 본다

%l 20  조 (  필수공사를  이행하치  아니  하는  가옥소유  자 ) 
.  

, 가옥소유자또는사업주가이법에의하여래피소를견절  수

( 리또는개조할의무를저고  이하  이러  한  작업을 '  폘수공사
' 

( ·*aui·*4 work )  라  한다 )   핑수공사를 VR%]  아한

l 경우에는관할핀청또는치방당국은다음각호의  의  조치를

. 취할수 . 있다

1 .  이  팔수공사를  직접  이행하고  가옥  소유자  또는  사업주로

+ 

. 부터이에소요된제받비용을징수한다 , 

( 이러함비용징수는이비용을세긍깅수령 Irne Taxee (cC11- 

ecti0  비 Oriinanc* )  에  의한  세금으로  간주하여  이  영을  준용

( ]2  재 는 ) . 제외 하  이  용올  유자가  부담한  것  간

16  주하여이법제 조  및 19  제 조의  규정율 . 준용한다

2.  이  가옥의 51  차가 으로  하여금  이  폘수공사를  소정기간애에 > 

. 완공하도록한다

20  체 조 A( 81  차가 에  의한  릴수공사의 ) 이행 1  차가인이 0  제 조

' 하필수공사를하는 W1  는  는  반

IB  용은를가옥유자가부담한간주

19  제 조의  정에 . 따라  가옥소유자와  차가인  간에  차가인  상호

-  간에리임차인과걸치 인간에 , 할당되며  쟈  임차인은  가옥

yI 유자불하야될차  는  차  공한

( 약속어음 promieeory rIO%es ]  에서  가옥소유자가  지불하여야  항

. 급액을공제할수있다

-] 7S- 



3  공사비용의  분담자  간에  할당된  분담금에  촨하여  의견이  일치

, 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지방당국이 , 임차인  전차인  또는  가옥소

유자의신청에입각하여분담자의할당금으로승인한금액을이

% 조  의하여  지뷸하여야  할  할당긍으로 . 본다 , 러나  비용에

, 판한승안은필수공사가찹공되고  관계자들에게  비용총액  및
I  

각자의할당금에판하여외간을진술할수있는키회제공한자기의할당액을초가하여비용을치볼한차가인은이에괸하

, 여동의하지아니한한  이 [  초파 을  자기의  할당금  보다  적게

s 

. 지불합자로부터먼상발올수있다
' 

20  조 s (  지정인에  의한  팔수공사의 ) 이행 ('1 81  차가 이  소정기

20 간내에제  조에  의한  필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1 , 경우어 는

.1·W& 이공사의이행의무를부파한당국은분인의동의하에이공사를

·]-(·]  하 ·.·]IA ]  ‥ 라 Cd-) ·]·4% E- M.-l 

이를위하여차가인및가옥쇼유자가이지정인에게지불하여야

. 할보수를정할수있다

당국은소기간내에필수공사를이행하지못한것이정당한이

, 유가있고  차가엔에게  적정한  경고를  발하였다고  판단하지  아니

. 하는한  전술한  권한을  행사하지 , 못하며  이러한  경고이는  게 l 

. 항의내용을명시하여야한다

2 제 o  조 C (  당에  의합  비용의  배분  빛  징수 ] T  치  정인이  수

1B 행하는공사비용은그의보수률포함하여제  조  및  제 19  조의

, 규정에따라  이  뭔수공사가  가옥소유  자에  의하여  이행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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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이  가옥소유자와 , 차가인간에  차가인 , 상호간에  그리고  임차

q]  과 81 전차  간에 , 배당되며  이  지정인은  의  비용  및  보수를

. 면위하차가인가옥유자당급을수할수있다

2:,  지방당국은  치정인의  신청에  입각하여  이  찍수공사의  예상비용

c pro7al)Ie e peneee 표 )  을 , 결정하며  지정인은  필수공사를  안공하

키전에라도차가인및가옥소유자로부터전줄한각자의비용

a 

3 2  분당금에따라예상비용의 분의 를  초파하지  아니하는  멈위내

( )  에서선급 휴 을  받을  수 . 있다

w ‥

 공사비용  또는  션붇금의  분담자간에  또는  분담자와  지저엔간에

각자의분담에관하견안치하지아하는우에는지

<  당국이  분담자  또는  지정인의  센청에  입각하여  분담자의  할당

. 금으로승엔한금액을이조에의하여지불하여야할분담금으로본다

) 제  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공사비용에  괸한  승인은  이  공

. 사를완공하고  괸게자예게  비용총액  및  할당금에  관하여  의견을

.. 찬술합수있는기회블제공한후에야만할수있다

C% 3 제  항에  의한  승은  더  이상  항소하지  못하는  판할법웠의

. 판결과동엘한효력을가진다

%U20 D(  용  판 H  할  수 rf) 

20  제 조 0  의  후정은  누구든지  필수공사의  비용  또는 .  치저인 의

, 브수에판한분담금을그전부또는알부가지당국의승엔하에이미지불되었느냐의어부를불문하고

 촨할법원에서  판정하여  주

so 각



h 기를요구하는  리를  훼손  하치  못 . 한다

, 다만  이러한  청구는 ] 분담금으  지불일로  부터 2  년  이내에  제출

. 하여야합다  러나  다른  법률의  정에  불구하고  이  청구가

8]  계류되어있는법원은지방당국의승 의  시행을  정지시키지  못

. 하며지정인이이를시행하는것을해하지못한다

20  제 조 E (  의무의  이행을  위합  책임의  유브 ) 

20  제 조 1 제  호  또는 20  제 조 H  에  의한  조치는 3  제 장에  의한

가옥유자차가인의무는의무불에한사적

. 책임에영향을미치치아니한다

20  제 조 ( ] 브 지방당국오  장의 ) 협한 d] 13 , 제 조 14 , 제 조 16 , 제 조

20 , 제 조 20  제 조 E  또는 20  제 조 0  에  의하여  지방당국애  부

여된권한은전반적으로또는특정사항에관하여지방의회의승

. 인을얻어이지방당국의장또는이로부터권한을부여받은자에게도부여되며

 지방당국은 3  제 장에  의하여 .  부여된  련합의

I 

. 전부또는일부를이지망당국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  지방당국의장또는 이로  부터  편한을  부여받은  자는  이  법

에의한그의권한또는지냥당국의권한에의하역발합지시

. 의이행이나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았으

. 며  이  목적  위하여  사천  통고를  날한  후  적당한  시간에  어

. 느장쇼에도듈어찰수있다

1 1 으



4  제 절  기업체  종업웬의  장비및  훈련

·1120 (  조 기업체  종업원의  장  및  훈련을 *ty 요구 1 권한  국

. 상은규칙으로써

l.7] ( ti1 주 쇼  하  만방위의목적을  위한  장를 E'l 준

및유지하고만빵위의목적을위하여종업원을장비틸련시

1 키며하나의건물내어  수개의  기업체가  소재하는  경우에는  종업

' 원수몇기업형태에꽈라히러한기업체및종업원회  전부  또

- 는일부기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하고  이에  관한  훈련을

. 시키도록요구할수있으며

2..  어  콴청이  얠반적  는  제한적  지시에  의하여  특키업쾌에

1  관하여시 호에서 J[-  정하는  장희  세  및 . 유형을  명할  수

있도록권한을부여할수있고

4 

3. 'l 제  호에  의하여  기업주가  훈련을  시키도록  요구되  기업체의

l 

HAGA 종업원에대하여이훈련에있어서  지구  사령관의  지

·시와기업주의 지시애따르도록요구할수있으며

A.  이  조에  의하여  훈련을  마친  종업원에  대하뼈  같은 2]  업쳬내

외다른종업원또는돔일건눌래에쇼재하는다른키업체의종업원울교육하도록요구할수있고

s .  제 l  호  에  의  하  여  동  엘긴  물  래  에  소  재  한  다수  기  업체에  판  한  장비

20  및훈련에있어서이리한키업주로하여금제 조 H  에서  규

. 정하는바에따라장비  훈련  빛  교육에  쇼요돠는  제반경바부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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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명할  있으며

6.  이 ANI  의한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  기업체 기업주  또는

. .  종웬에

 관한  외롤 4  수  있

7 . ] 법무상으  동의를  잉어 6 제  호에  서  말해는  기업주의  장비비용

. 의무담비및장비의소유궜에판한분챙외심리방법과이심리에외한격정올시행하는방법을규정할수있다

10 

H(7th 

%1) 

20 

G1 

p]  주가

qi 동일건물
 이 '  다른

7 Al  키 체 서

 용할

  수

t 

록장비를유지또는준비하거나종업원올훈련하도록요구되는

. 우에는다음의규정을적용한다

l.  의무  수헹에  소요되는 , 경비충액  이러한  경비에  대한  분담금

4 또는히러한분담금의지불시기에판하이판게기업주간에함의

1 가엾는경우에는이의무를부파발은기업주는규칙으로정하는키간대어

 판할콴청애  대하여  합의가  없다는  사실을  서면

1 으로통보할수있으며관할관청이증명한의무수행어  소요되

21  는에정비용에서다른 업주가  지불하지  아니한  분담금의  법

. 위안에서의무의이행은보류할수있다

2.  이  조에  의한  기업주의  동보가  판팔  관청에  도닿된  경우에

t  판할판은에의하증된예용중다른기업주의분탐금을징수하는자 이하

g m 수금원 .[the coIl- 

ector) 

l 
- 

tyled7- 

  자을

1 한수있다  수금원에게  수금된  금액올  의무이행의  서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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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키엽주에게천달하도록지시할수있다

3.  촨할판겻이  전술할  바와  같  이용을  분담하록 · 구되

a  는기업주의분담금을수금하는데있어상당한력이요한다엡정하는우에는관할판청은수 금원이

'  정 의 7  수료를

'. 발을수록규할수한수수는수긍의목적을욈하여비용으로다룬다

l 

4'.  판할판청이  각 ed  키 주부  애에  의하여  수금할  수  있는

t 금액올증명한경우에는이금액의질수에대하여세금 ) 징수

(12  규 는 ) . . 을 준용한다

20  제 조 It  업무로  간주되는 1 군련 4  제 장에  의한  종업원의  훈

. 련및고육은이종업원이고용되어있는기업쳬내에서의업무로본다

.20  제 조 T t  고용주로서의 2 국가 4 제  장에  의한  고칙은  고용주로

'. 서의국가를기속합다

5  제 절  멘방위경계상태

21 (  제 조 만위경졔 1 상래

0)  국방상은  전시중  또는  찬쟁이  곧  랄발할것이라고  믿을맙한

- 유가  는 %  우 는  절한 11 방 5]A  민방  상

71 국가전나월부 )   하  는  특 1 밤  하

. 어포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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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밉방위경계상태가  포고된  경우에는
. 

l. talasspanes)  유리창문 의  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하이  제

-  정되는규정이국방상이수시로포고에의하여명하는비 에

따라국가의젠역이나일부지역또는특정지항에걸쳐천반

, 적또는부분적으로시행되며

2.  유리창문  보호에  관한 it-  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이  규정

3  의시켕일로부터 일  이내에  이에  따라야 . 하며

3 .  누구든지  얠믈 ( B& )  파  일출 ( B (6 )  간의  기간중 r  이하

) 등화판제시간 27  제 조 3  제 항 4$  제 호에서  말하는  규칙에

. 의한경우를게외하고불빛을노출시키지못한다

21  제 조 A f  가구의 ) 제거 21  제 조에  의하여  대피소  또는  공중

. 피난소로부터제거되는가구는다음파같히처리한다

l .  가구의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자가  제거당시

. 헌장에있는경우에는가구를이자에게안도한다

2.  전술한  자가  현장에  없는 &11  경우 는  가주는  소유자의  비용으

HAGA 로  사령판  또는 HAGA  지구사령판이  명하는  장쇼에

. 보관한다 . 다맙  가구가  상하기  쉽거나  유독성  또는  기타

위험성있는것안경우에는이릅제거하는자는제반사정으로

보아쇼유자에게가장유리하다고생팍되는방법으로이를저

. 분및매자할수었다

3.  이  조에  의하여  제거된  가구에  관한  처분조치는  가구주에게

. 통하여야하며  가구의  보판롱에 .  있어 서는  이조에  의하여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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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를매각할수  있는 T  리  언급하야 . 한다

4.  이  조에  의하여  보판된  가구로서  가구주가  보판통고송탈일부

T 

30  터 일  이내에  보관장소에서  제거하지  아니한  가구는

AGA 닌  사령판  또는 HAGA  지구  사령판의  지시에  따라  매각

d  할 쓴 . 있다

s .  의문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의하여  매각되는  가구는

,  매각천에붙혀전저당또는압류등의부대조긴에서해제된구캐자의소유물히되며보판 통고

 및  매각의 ul  용을 -  매긱 수익

4 

금에서공제한후저당또는압류등은이러한수익금에대하여

. 적용하잔여금은청구에  따라  가구주에게  지급한다는 '  것올

. 공하야한다
, 

, 

65.23 3 1 항  규로 tA] 방  따라  송 4 

y] 의한보관통고는닥해조의규정에불구하고어떠한경우예나당해조에규정된시

 에  송달되고  관계자가  이룰  알게  된

. 것으로본다

L..'  희  규정은  가구를  제거하지  아한  가구주의 ' 사상

' 및믿상책임예  영향을  미치지 . 아니한다

1  체 조 ec 1 보상

0)  히  조에  의하여  임명되  는  위원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

]  우어 는  이  위원회는  지방당국에  대하여  공중피납소의 1 점유자어

21  게제 조 2  제 항 6  제 호에  의합  지시에  과라  가구  치우

) 

1 고창고어  넣어주는메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엘부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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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구하지불하록구할수다

' 법무상은이조의목적을위하여 3  안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 를

 중
l  은

d 

 판

  장

2 나머지  잉은  국방상  및  내무상이  각각 . 추린합다

/  고

. 외직원은위원이되지못한다

22 (  제 조 키동연숩을  위한 1 등화판제 HAGA  사령관은 HAGA 

기동연슴을위하여국가의천역또는일부지역이나특정건물또

-  는치 량에  대하여  명령으로서 21 제  조 3  제 항 6 ]  제 호어 서  말하

. 금지시킬수있다

6  제 절 ( 유독성물질 Poisonolis substances ) 

22 게 Ac  유독성  물질의 ) 전언  국방상이  특정물질의  살가

' 안간의  생  는  건강을  혜치거나  재산을  손상시킬  우가  있

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국방상은명령으로써이러한물질을이

e(]  법 서  말하는  유독성물질로  선언할  수 . 있다

22  제 조 Bt  소지의 1 단속

' 

0)  국방상은  다음에  게기하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합  수 . 있다

l -  유독성  물질을  소기하는  자에  대하여  이러한  물질의  포장

. 보관장소  보판  장소의  주위  환경에  판합  상세한  보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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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도륵의무를파하는사항과이러한보고제출상의조

. 건및제한  제출의  법  및  씨기 ,  보고서의 w 접수  기판애

. 판한사항

 어느  기관이  제 l  호에  의하여  유독성  믈  질에  관합  상세

령내에명시되거나천시중유독성물질희소지와관련하여

안간의생명또는건감을해치거나재산을손상시릴우려

-  를엾게할수있다고판단되는조치를취하도록명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시 항

.  이러한  조치는  유독성뭅짚은

다른보관소또는다룐지방으로이전시키는것도포함하며

. 이규칙은권한의위임도규정할수있다

3;  어느  기판익  공격중  또는 %  유 성  물질이  소재하는  곳에서

MI 는멘방위경계상태의포고가이법  의하여  시행되고  있

i 는동압  이  포  고  또는  공격개시의  이전  또는  이후에  명

령이발하여졌느냐의여부를불문하고명령울받은자를

A] el-Os 신  의 3rn 비용으 2  제 호에  의한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권한을부여하는사항

iq  규 은  한 71  판 1  관한 .  한

z]/ 물

t.  

. 및권한위임에관한사항도규정할수있다

4 .  특정  한  예외를  제외하고  공격중  또는  이  찬  당시에  유독성

2  물질이재한곳에서는민방위졔상의 가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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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여  시행되는동안  유독성  물  질의  이전을 ] 저  한  또는  금지

하는항

k 

g  이  조에  의한  규칙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 다

22 O(A1  한 Ti ) 한 22 B l 

2  제 호에  의한  명을  받은  자가 %1 정기간  이  명의  젠부

. 또는  일부를 .  이헹하 지  아너하는 , 경우에는  법원은  명령불이행

' 에대하여이 1 법어  의하여  파할  수  있는  형별  이외에 .  이

명령을타안으로하여금명령불이행자를대선하여후자의비용으

로이행하도록명하거내법원이정하는조건에따라유독성물

. 질을매각하도록명령할수있으며명령물이행자가생산  시장

-T  매래는이와유사한목적을위하여유독성물 앍하는  기  업주엔

경우에는법원이정하는조절에따라명령을이행하거나유독성

ed  물짇을매각하는때가지이키업레의전부또는일부의조 정

. 지를명할수있다  이  권한은 w  체 조 B 1  제 항 3  제 호에

·의한권한을침해하지아니한

2 제 2  조 D [  판  매에  촨  한  규  정 l  제 6  장  에  의  유  독  성  물  길의
I 

A 판매에는제기조 6 제  호를 . 준용한다

-]S9 



7  제 절 (Persorlal 개인장비 equIpment) 

22 제  조 ( 끄  부과금의  부파 )  국방상은  노동상의  동의  및  국회외무

i  안절위윈최의승인올일어규칙으로써멘방위를위한개인장비의취득을목적으로하는부과금 이하

x g 부과금 cthe charge) 

)  이라한다 을  부봐할  수 . 있다

22 제  조 F (  부파금납부자  및  장비수취자 ) 

1  다음각호의 에  해당하는  사함은 22  제 조 y  에  의합  규칙으

. 한다

l .  양로보험  럴 1968  년  국민보험법에  의한  유족보힘의  피보험자

-  중에서부과금의부과대상자및부과금희금액파닙 부시기

2.  멘방위를  위  카여  개인장비를  무상으로  수취할  수  있는  대상자

3.  전술합  바와같이  무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개안장비의  종류

22 제  조 f  국민보헙협회에  의한 1 징수  부파금은  국만보험헙회

tthe National Insurance Institute)  가 -  징수 하고  겅수에  소요

. 된헹정비용을공제한후국고에넣는다  국방상과  노동상은  명

d 령으로이러한  정  비의  금  액  을  정  한  다 . 

2 

H(1 

' 

1 

 은

1966  

험법에의한양로보험및유족보험의피보험자로부터이러한

1   합  부가귿 f g%-to )  서  수하  양  유족

7  보험에판한국민보헙의든규정은제 장에서  달리  규정하는

. 경우를제외하고부과금에판하어준용한다  다만  굶맨보헙법의

규정에불구하고고용주는고용안의임긍에서고용인을대선하여

.) 2 불 /-31 부 %i 절 %V 공 A-' 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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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 f r (  장비  의  분대 -  및  춰급 l  한상은  이  법에  의하여  무

1 상으로분돼히는장비에판하여다음  게기하는  사항을  규칙으

. 로정할수있다

l .  해당자에  대한 w] 장  지급의 7 랑  및  시기
' 

2 .  장  를  무상  동알  희 HI 장  촹하  주  나  분실의

우에는동일형의장를지급하주는세부건

3 .  장  비의  유  지  필  보관  땅법

4 .  장비의  퓨대 .  비치  또  이용의  시기  릴  조건에  관한  사항

22 제  조 J (  노동법원의 ) 재판권 1969  년  노돌법웠법 (t he Labour 

Courts Lawl  에  희한 % (the 지방 쿠 Ilegional Court)  이  부과금

' 

 에  관한  단독재판권을 . 가진다

22  제 조 K(  유상으로  취득하는 ) 장비  국방상은  국회외무안보위원회

의승인을일어규칙으로써든국만는특정범위의만에

y)]  을한 장중 7 1 장  무상

으로지급되는장비이외의장비자의비용으로구입하도록

· Al-  무화할수한장를휴 치다른용로 용할

1 수  있는  시기  딕 4 상황  판한  지시를  말할  수

t  

.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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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절  총  칙

23 (  제 조 서류의 ) 송닿  설민위규정에  의하여  수산엔에게  서명으로

.  송야하는 통  는 ( ' '(doctrn ?구삭항 하 문 라

)  한다 은  다음가 ' 같이  송달할 s 수 . 있다

l .  직접  수신일에게 . 송부한다

2.  수산인과  동거하는  가족으로서 18  세  이상인  자에게 w 송부한다

3 .  수센엔의  일상적  또는  최후의  거소 (  ) - 니  사업소에  대하

. 여동거우펀으로송부한다

. 성서류의송닫시기가증명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서류는다음파같이송탈된것으로본다

1 .  제 l  항  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발신된  경우에는  활산한  때로

,  부

12Al  간  과한 . 

. 

1  항

'3 

  라

 싱된

 우

  산

72  부터 시간이  경과한 . 대

1 제  항의  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 건물의외부는내부에이를눈에뜨이기쉽게게시하거나

3 켜어도  개  일간센문에  공고할  수  있으며 .  이러한  게시  공고가

. 행하여진경우에는  수신인이  이를  알지  못하었음올  중명하지  아

. 니하는한  이로부터 48  시간이  경파한  후에  송달된  것으로 . 본다

23A 제 (  국부  지급되는  금서  지방관  부 4 꽁

tth. 철무 Treasury1  은 RA(IA  구가 .  루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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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일을얻어 t  롤  또는  협정등에  위하여  죽고로부터  지방기관에

.  지급하는금액에서이금액에판하여담보 저당  는  기타  양

. 도금지사항이존재하는경우를제외하고  제 10  조 5 제  항  또는

,10  제 조 A  에  의하여  지방기관으로부터 HA(iA  에  지불할 ( 부채

)  의  젠부  는  일부를  직접 HA(IA  에  지불할  수 ' . 있으며

HARA  에  대한  지불은  당해  지랑  기판에  대한  지불로 . 본다

HA[IA  컵이조는 에

 대한  지한기관의
 부채를

-  수 금하는

  기타

. 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24 ( ) 제 조 위행위  타음 - 지  호의 l  에  해당하는 t{A(+A  요원은

3  월  300  파운 .  하나 젠중
.  한

l 위반행위를벋한경우에는징역  년  또는  벌금 2.000  파운드에

. 처한다

l .  합법적으로  부과된  업무를  수행하지 -. 안니하거니  임무  수행을

. 소뜰히한자

2.  법적으로  받하여친 A - 명령이니  지시에 ( 불복 )FSR)  하는 . 자

3. HA(IA  요원의  자격으로  위틱받은  장비  또는  재산을  파손하거

Lf  보관을  소홀히  한 . 자

l 성다음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징역 3  월  는  벌금

300  파운드에 - 처하거니 .  젠시중에  이러한  위만행위가  법하여진  경

l 우는  는 2,000  금 파운 , . 한다

l.  민방위  정에 .  위반하거나 의  준수를  소홀히  한 . 자

2 .  가없 HA(IA  에  제복  는  지 t Instrnta )  를  착용하는 . 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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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AGA  요윈이  민랑위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거

-.  니 권한을  행삭하는데  있어  고위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 자

llAG A  사  령관  또는  그  로  부  터  권  한을  위  임받  은  자  의  허가  없  이 . 

. . 어떠한단체 사업  직업 .  협최 .  섕산품등을  기숱함에 .  있어 동일뎡

m 

. 칭의사용여부를불하 HA<iA  의  송엔을 V 9- 거  후원을  받

' 있다는안상을줄수았는  민  방위 ' ' H A(fA '  사  령관  의  숭

' 안을은  는  기타  이와  유사한  달올  사용하는  자는  벌금

3.000  파운드에 . 처한다

·설이조에의한위만행위에대하여커란결을은자가이

. 1  위반행위룰계속하는경우에는 제 항  내지 3  제 항에  의할  헝벌

. 이외에 HA(+A  사령관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은  자로부터  경고장

을받거나유죄판결을발은후위반행위계속하는기간중각

1  알에  대하여  징역 2  엘  또는  벌금 20  파운드에 . 처한다

<. 1.'%C'"2'[," '".:', CL 묘 끔 끔
1 

.  지엔
 는 '  판엔었던

 자는

  위반행위가

  자

. 르졔범하여절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 적절한  든  조치를  취

Fel' 하음증  못하 . 한  반  한  을  받

. 다

·드사엽소소유자가대피소의건설또는유지에대합의무를불

· 2  이행합드로써 제 광 1  제 호에  위반행위  범하였음이  명된

.5  우는 원은

  위

 하

 과한

 수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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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애 대피소룰 .  건실 수리  는  개조할  때까지  쑤업소의  젠부

.  또는알부의폐쇄를명 할  수 . 있다

V)  세 l 6  조  제 2  항에  위반하는  자는  지역 l  년  또논  벌금 2.010 

. 파운드에처한다  펍원은  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파할  수  있는

. 형벌이외에  대피소의  점유자에  대하여  정문의  기회를  제공한

w 후다웁각 .  전부 는  부쥴  할  수 . 다
.  

l.  민방위정에  저촉되는  대피소의  사용 . 중지

2.  점유자에  위한  대피소의  영도
' 

3. th  원이  제만상항으로  보아  민방위규정에  따른  대피소의  이용

. 율보장할수있다고엔정하는자에게대피소의안게

( 검찬종장 the Attorney-(1eneral )  는  대리안은  대피

. 소의사용중지  령도  또는  인계에  관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빕원

7rn1 .  한  절차서 6  용할  수  는  주제를  청할  수

. 있다

57-  싱어떠한법률위 정에 .  불구하고 이  조에  의합  위반행위는  거

( 의모두경죄 misdernenours )  로 . 다룬다 .  

u  이

 조의 rt ?정은

 타법률에  위하여  위반행위플  벙한  자의  형사

c·',l' 퍽임 (pfy)9D)  부가 는는  것으로 . 해석한다

24 제 A 조 (  금의  선택 ) ) 낸  멀금을  파할  수  있는  위  만랭위

( mnable offenoe )  라  함은  민합위  규정에  의란  위만  탱위로

. 써 ·u-  국 상이  법무상의  동의를 . 얻어  판보장에  공고하는  쳤링메

. 위하여벌금을파할수있는위행위로셜언한것을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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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A(+A  섭 지구사령관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헝하는  경찰관  또

RA(IA  는 요원이  어떤  자가  벌귿을  파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7  범하였다고믿을만한이 가  있는  경우에는  위밥자에지  소정

( % ) 불  의  소환장 ( sur」」1rnons )  을  송부핼  수 . 있다

i%&IA]  는  한자  반를 . 술하 ig 안  하

%Prn  ill  껍 %1 f.% el 여권 td-. 뱍

2 제  항에  의한  소환장을  받은  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 6  알

.  이내에소한장에시된벌금을법원에기불하거나 우펀은행

( the gostal bank )  또는  우체을  하여  이를  송금할  수

. 있다

- 렇밤상은다음갹  효위 l  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령으로  규정

. 한다

l .  벌금을  파할  수  있는  위만  행위  및 -' 이에  부가되는  위만행위

. '.  에대한벌금역 다 벌금액은  최초의  위밥행위에  대하여

20 , 파운드  재벋은 50 . 파운드다

2. 2  제 항의  목적을  위한  소봔장의 . 내용

3 .  벋금  의  지  불  법

(g,.i3'Wdd 4-  맏 는  벌울 .1 l-  불 는 .l-  는 t)g%]A-j A  공 을

. 거최유최판걸을센고받고처벌을받은것으로본다

2.  벌긍을  지불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에는  이  자에게  송부된  소관장은 1940  녠  치안법원절차류정

(theMawstrateCourtsProoedUreEules) '26  제 잠에  의

196- 



. 하여발송일송달된소환장으로본다

· 3-· 흐자가  발하  금을  지불하 .&8  아 원

. 이이자에대하여유최를센고하는경우에는  법원은  정당하다

1  생각하는  다른 th  정형 . 4  억외에 제 항에서  규정하는  범위안의

.  별금을과하며 이  자의  출두  유무에  관계없익  법원이  결정하는

. 비용은부과할수있다

24 제 8 조 ( ) 징게법  군엔이  아난 IIA({A  요코은  부칙 ( the Sd%*Uls) 

m  고

( 에서정좌는징계법 the dIsciplinary la*7 )  의  척용을  받는

. 다
' 

25 제 d (  폐지 }  다옴의  규  칙은  페지  한 . 다

] . l 9 4 8  년  비상규  칙 (  등화  관  제 ) 

2. 1948  년 t 6i  비상규칙 유 창문위  보호

3 . 1 9  B  년  비상규  칙 (  번  방위 ) 

4 . 1 9 4 a  녑  미상규  척 (  대피소 ) 

26 ( 제 조 ) 잠정규정  이  법률의  시행  이전에 1948  변  비상규칙

(  는 8, w  젠규 라 ) 한다 '6'  하  겐울

.  워젠경우에는이겝은분담금의 지불  및  점유의  회복

(re3%l,ptionofoccupatlorl)  의  몰적을  위하여 16  제 조에  의

. 하여비위긷것으로본다

Y 

S+  전젠

61 

 하

 변상받을

T  

IS  는경비는제 조에  의하여  넨상밭울 -  있는  경비로 . 본다

19 6  탕 t-  은 5  률 51  젠  차가안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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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차인이젠추칙제 조에  위하여 ( 지불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

. 다

71  제 시행 ITq)  방장은  의 Q 시  관하  책

. 입을견다

국상은내무상의동의를얻어다음사항에판한규칙을제

k 정할수 . 있다

l .  지  당국에 .  대 하여  그  관리하에  있는  툐지를  민방위위  목적

o] 을위하  용할  수  있록  하는  무 . 부과

. .2.  

 전시중  는 HAGA  기능훈롄  기간중  민랑위의  목적을  위하여

. .  지방당국이점유하있는장 차량 각종 ((tI( 0 소화수단 속

meansof mre/tghting)  및  기다  눌자의 . 공급

. 
 천시중  또는 +LM+A  기동혼련  기간중 (  지 기관의 %q  원을  민방

. 위위목적울위하여이용할수있게하는사항

4.  주민의 ( 소개  량덤 2 evacuation )  및  새로운  주택제공의  목

HA(iA  적을위하여지방당국에의한 에의 . 지원

4 . A   방위  의  목  적을  위  하여  사용  할  수  있고 .  소화용 ( ( jk m ) 

.  또는구급용으로지당국또는보조기관이취득 한  각종  장비

(standarcts) 의규격  틸 ( %2specificatone). 영세 펄

6. T  할지너위  민방위계치의  이행을  위한  지방당국의  기타  분

, 담금

..A],y All)ie/]d Q)]-t ·J<.[ 78$].rnq·J-s-A-·l 

. Md-  필한지를가지지아니한경우에는 지 당은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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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플취득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타

. 다간 HA(+A  사관  는  부 t  권 을 .  위임받은  자는  특정

IIA(IA  최게년도가개시되기건에이최계년도에 가  필요로  하는

· -H-  토지의목록을지 방당 에 '·  제츌 카여야 . 한다

m  러나  이  단서 (  껑 )  는  토지에 .  대 한  필오가  예기치  못한  원

. 후된우는용하아한다

. 국쌍상은다음사항을포함좌여이률의시행에관롄된기타사항에관간을체정할수있다

.  

] .  근무중  공무로  엔하여 . 발섕하였으나 a  제 조 6  제 항에서  명시

i  한 률에  의하여  국부터  상을  지급치  못하는  상태

fiAc+A  또는실명으로앤하여 요원에게  발생한  치료비  또는
' 

llAGA  젠적손살을 기금에서  지급하는 . 사항
.  

2. x)  전 중 2 HA(IA71 T  동 습 71T  중 E S-5(-%. 

3.  젠시중  는 fIA(+A  동언습  간중  관공서  근무하는  직원

. 에대한지휘

4.  다수인이  출입하는  사업소틀의  소유자이  민위의  목적을

. 위한장비를유지및비치한의무

5. - 겐  및  시셜율  공중으로부터  은폐하기  위합 ( 위장 ). 령

6 .  등화판제시간에  빚을  노촐시  수  있는 . 조곈

7.  걷굴의  소자  는  점유자에  위한 -  거 종  유리창문위 . 보호

a . 1  방상이  명령에  위하여 ( 위험놀질 danerous SUbstance )  로

cd  선 한 .  연료 가스  또는  기타 f . 22  물질 다난 제 조 A  에  위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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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성젤로석선언될눌질은제외  의  저  장  항  법 . 

9 .  젭투기간중  민방위위  목적을  위한  우  및  저수지 ( wat er 

reservoIrs )  의  소유자위 . 급수임무

IO.  제조 a  제 항에석  규정한  겅계경보  및  해지경보의  사용제한

t %D)'  한를일받룽에주지 떨 시키는 &e. 항

' 

 부 q (schedulel 

1 ( ) 제 조 정위  이 ." '(m) 부칙에서 징계판 2dIscIplinary 

offioer )  이라은  다음  각  호의 l  에  해당하는  자를 . 말한다

l.. RA(fA  의  부대장으로석  소  령급  이상의 . 혠역창고

. HA(+A  사령관이  징계관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한  대위급 . 창교

4 

3  현역군인이  아난 HA(IA  의  부어장으료석  켜어도  소령급에  해

. 당하는자

44 't3[E T)  징계사유 홍 라

 함은  이  법 24  제 조 1  제 항에  의

( 한위만행위또는지원 SS)  에  위하여 11AUA  요원이  된자에

24  관하여는제 조  제 l  한 a  제 호에  의한  위반행위를 . 말한다

' ' 헌병

( mIltary policemen )  이라  함은 1966  년  군사재팝

( 법 the Nd11tary trustce Law ) 7 제꼈  조에서의  의미와  동

l 

. 엘한것을알한다
.  

A]2.(14 p 관 WY  한 T  4) 한 aRM  판은  사유

1  라라다음각호의 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f 1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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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 ( 7 경고 솜 v「aming ) 

2 i  견 (  줬을 2 roprtmand 
) 

.  

3. ao  파운드  이하의 . 벌금
.  

' 

4. ( 강등 p」푸흥) 

5.  젠투기간쭝  위만행위를  범한 .  경우에는 ]3  일  이하의 . 구류
· 

2  징게관피징계자다 계급  상인  자가  아평 01  부

. 하사겐을하지못한다

14A(iA  장교는 fiA(IA  지구사령관에  의하여서난  강등처벌을 . 받는다

3 ( 제 조  멸금에  대심하는 ) 구류  징졔판은  빌금형을  받은 <l- 자  벌

. 금을지불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벌금 6  파운으마다  주류 l  일

. 환산하할수있다

4 ( 제 조  벌금  대신  구류에  처한  기간의 ) 공제

3 제  조에  의하여  구류된자가  구류기간의  만료젠에  벌즘의  일부를

. 납부한경우에는  구류기간은  벌금  총액에  대한  납부한  벌금의

. 레에아라단축된다

' 

5 (  제 조 손해배상의 ) 요구  징계판은  징계사을  심리한  휨  징계사

.  유가있다안정하는때에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당해  위받행위

. 로안좌여블생한손해배상하라고요주할수치다 · 다난

100  손해배상요구액은 파운를  초과하지 . 놋한다  이  손해돼상

. 요구는다른법률에의한손해배삶책임을면제하지아니한다

6 ( 제 조  벌픔  및  빼상긍의 ) 징수  얼금  또는  손해상의  처벌을

. 발은자가기한내에이를납부하지아니하는겅우에는  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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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UA 또는손해배상금은이자가  에석의  는무위  대가로  받는

>] 수공 .<]( ).(theTaxes(0oIlection) 하나 수

ordinance) 63   간주  수하 .  수

[g  급을 H A(IA  에  키  속된 . 다

m 

7 t 제 조  조겐부 ) 구류  정계판은  구류처분을  재셀함에 . 있어  이  처

( 빌의젠부또는일부를조킨부 conditional )  로 .  해고 재결알

a 로부터  년  이하왁  기간  집행울  정지하도록  지시랄  수 . 있다

8 제 ( 조  조긴부  구의 ) 집행 1  조부  구류처분을  밭은  자는  정

)  지기간중선 은  것과  옹일한  위만행위  는  판결문에서  지정

.  한징게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란행위를범하고 징게관

L1  유최판을하치아 하는 . ( 한 형 ) 뻬  을  받지 . 아니한다

( 조겐부구류처분을낟은자가누범 .B)  위  최단렬을  받은

.  경우에는이 누범사겐을  재결한  징계관은  조전부  구류처분을  취

2 소하  구류의  집행을  지시한다

조긴부주류처분이취소된자에대하여는취소명령이살하여긴

. 낳로부터구류기간이개시된다
' 

1  피징게자위  누렁에  대하여  꿎키를 .  간결하고 이  누범에  대하역

·구류를파하지아니한징계관은 제반사정으로보아조긴부구류분을하구류를부당하다단단하는

. 2  우에는 제 함의  정에  불구하고  조겐부  구류처분을  취소하는

% 

) 대센정지기간울  차에  한하여 2  년  이하의  기간옌장시키도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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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지시할수있다

의징계자위최초의위반행위에대하여유최란겯을한징계관은

. 누렁에대하여는이항에의한권한을행사하지못한다

yI 

. 파하지못한다
.  

, 

 누벙에  데좌여  구류처분을 . 낼고  최초의  위만행위에  대한  조갔

..  부구류처분이취소된자는 누범에  대카여  유최판결을  한  징계관
4 a 

.  이두군류기간의젠부초는일부의병랍을지시하지아니하는한 두

·i  구뉴 간을  산란  기간  구룻에 .. 처사여진다
.  

. 다단  이  함산한  구류기간은 26  일을  초파콰지 . 못한다

212 1 항  한  은 q 부 14  한 ( ) 휴

. 대상이된다

H()A  조견부구류처분을받은자가 오원에서  활퇴하는  경우에

2 는이처분을취소하 4  구류 분을  집행  하지 . 못한다

9( 제  구류처분의 ) 행  징계사유  안하  구류처분을  받은  자

-  가분을전부 하  젠  쟤차  주류분을  받은  우

, 에는  이자는  두벤째의  구류처분을  과한  징계판이  두  구류기간의

-.  젠부또는일부를산이행토록지시하지아니한한 두  구류기

4) 간율동시 . 이행한다 .  

l 제 0  조 (  주류장소 ) %r  징졔 유에  해당하  위반행위로  입  하여  구류처

1955 분을랑은자는 t  표  군사재판법에  의하여  군인을  구치하는

. 영창또는가수용소에구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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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 l  조 ( ) 징계절차  징계관은  피징계자가  출두한  자리에서  심리를

. 하거나에관한증언을늠어야하며  심리를  개시카기  젠에

' 피  칭계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 한다

. 

]2( ) 제 징계판결  징게관  심리를  끝써고  이  징제사곈을  기각

. 하기로결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역에대한결을하여아하며

-  퍼  징  제  자  가 A  죄  라고  단  카  는  경  우  에  는  이  에  대  한  처  벌을

. 결정카여야한다 , 

a 

]3 (  제 조 간단위 ) 집행  조건부징계처분  이의의  기타처분위  집행

2]  은익부칙제 조  는  이  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의하지

Az 아니  는  정  지  되  거  나  유  예  되  지  아  니  한 . 다

HA(+A  징게처분을내린징졔란또는이의신청은재결과는 지

- 구사령찬은이위셉청위절차가끝나거니  이의산청기간이
' ' w'-' 

-  때까지칭계처분집 을  정지  는  유예시길  수 . 있다

14(  제 처 ) 감 HA(IA  사관은 q  부 에  하 - 파

. 처벌을취소하거나경감시수있으여  더  가벼운  처뇔로 t- 

. 수있다

24  제 조 ( ) 추칙  국쌍상은  징계사에  판한  정계의결요구절차  및

%  계사정싱리절차에관한규 을  제정한  수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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